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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시민 명이후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면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다양한 자유권들 

에서 언론ㆍ출 의 자유는 제1의 자유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언론ㆍ출 의 자유는 

구체 으로 ‘표 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 

그리고 ‘출 ㆍ방송의 자유’(freedom of press)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ㆍ출 의 자유라는 용어로 표되는 이들 이익은 개인들의 정신  자유이며 동

시에 정치  자유로 인식된다. 말할 자유나 표 의 자유가 보다 개인 인 법  권리

로서 인식되는 반면 출 ㆍ방송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

럼 다양한 의미를 갖는 언론ㆍ출 의 자유는 본질 으로 추상 인 권리이며 그 구체

인 보호를 해서 각 사회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헌법 

제21조에서 언론ㆍ출 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ㆍ출 의 자유는 무제한 인 것이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

우 이에 한 비교형량이 요구된다. 즉, 언론ㆍ출 의 자유란 한 사회의 사법부가 사

회  공익실 에 있어서 상충하는 기본권들의 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회의 언론ㆍ출 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호되는가 하는 은 이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의 규정이 어떻게 용되

어 왔는가에 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

조는 언론자유를 다른 여타의 개인  기본권 보다 ‘우월 인 지 ’(preferred 

position)를 리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ㆍ출 의 자유와 여

타의 다른 기본권이 갈등하는 경우 언론ㆍ출 의 자유에 사회  무게가 실리는 단

을 해 왔다. 즉, 부분의 경우, 언론ㆍ출 의 자유와 여타 개인  기본권이 충돌하여 

이익형량이 요구될 때, 이는 인간의 본원  가치의 실 에 있어 어느 쪽에 더욱 사회

 비 을 두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의 언론ㆍ출 의 자유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사 검열(prior restraint)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 다. 사 검열이란 를 들어 출  는 방 되는 기사나 로그램의 

내용에 한 물리  검열은 물론 언론사 설립에 있어서의 허가제, 는 언론사에 불

법 인 과도한 세 을 부과하는 것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 검열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 을 가지기 때문에, 18세기 국의 블랙스톤(Blackstone) 사는 언론

자유는 ‘사 검열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 으며, 미국의 블랙(Black) 법 도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목 도 ‘사  검열의 지’라고 피력하 다.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근간은 1644년 국의 시인이며 작가인 존 턴(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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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ton)이 술한 아 오 지티카(Areopagitica)에 나타난 출  허가제의 반 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사 검열의 성격을 띠는 허가제는 출 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되지 못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해 출 을 사 에 막는 것은 궁극

으로 더 큰 죄악이 되며, 오류와 진실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다보면 진실이 승리할 것

이라는 소  ‘사상의 공개시장(marketplace of idea)’을 암시하 다. 제퍼슨(Jefferson)

은 미국 독립운동 당시 언론자유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은 자유롭게 취재․보

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지  시민들’ (informed citizens)을 형성하여 다수의 

정치  참여를 이끈다고 주장하 다. 의 경우 그의 서 “자유론”(On Liberty)에서 

비록 당시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비록 한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진실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견해를 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언론ㆍ출 의 자유는 인간

고유의 본질  가치를 실 하고,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시민들이 자치

(self-government)를 해 필수 인 공 인 결정에 참여하고 나아가 변화와 안정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 이다. 

   의미의 언론ㆍ출 의 자유인 언론사 는 언론매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가치는 언론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경우 이에 해 비 과 질책을 하고, 부정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헌법학자 블라시(Blasi)는 비록 언론이 상업  폐해가 있다고 하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 가치’(checking 

value)는 언론ㆍ출 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와 함께 언론ㆍ출 의 자유의 개념은 ‘소극  측면’(freedom from)에서 벗어나 

‘ 극  측면’(freedom for)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권리(right 

to know), 악세스(access)권 등은 사 제약 지라는 소극 인 언론ㆍ출 의 자유에서 

벗어나 좀 더 극 인 청구권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헌법  특징은 ‘활기차고 공개된 토론은 과도한 

정부권력에 한 최 한의 견제를 제공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발 해 왔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롭고 공개 인 토론의 활성화는 의제 민주주의의 운 에 핵

심 인 요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해서는 좀 더 극 인 측면의 권리실 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ㆍ출 의 자유는 역사 으로 인쇄와 발행 그리고 편집이 분리되면서 

진정한 내  자유를 리지 못해서 진정한 의미의 취재, 보도의 자유를 리지 못했

다는 주장이 있다. 한 의 매스 미디어의 힘이 막강해 지는 상황에서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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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권력을 감시, 비 해야 할 언론의 권력이 지나쳐서 여론을 독 하고 국민의 

인식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비 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을 타

개하고자 언론개 운동이 실시되기도 하 으며 정부도 이를 실제 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  토 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ㆍ출 의 자유는 세 가지 역에서 그 실천성

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도  보장을 통한 언론ㆍ출 자유의 신장

이다. 여기에서는 헌법  차원의 보호는 물론, 언론의 내 독립의 표상인 편집권의 

독립을 한 제도  장치마련, 공동배달제나 신문고시의 한 시행, 기자실의 문제

를 한 리핑 제도의 개선  확  등을 통한 언론개  조치, 신문과 방송의 겸

지 조치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고려한 통합매체법 제정 등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법률의 개정 는 새로운 입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기술 , 문화 , 법 인 쟁 들을 모두 포 할 수 있으며, 매체의 융합

이 진행되면서 상되는 여러 다양한 쟁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인 발 을 구

축하는 것이 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여타 기본권, 를 들어 인격권이나 작권 등과 같은 자유권  기본권과의 

한 비교형량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의 신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언론ㆍ출 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의 자유

는 아니며 이는 법률에 의해서 유보될 수도 있으며, 여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

우 비교형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공익의 실 을 해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여타 기본권들과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인격권이란 용어가 민법에 

새로 들어가면서 인격권 보호의 강화가 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ㆍ출 의 자유

가 축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서 언론 재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좀 더 효율성을 갖춘 재기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명 훼손의 경우에는 언론 련 소송에 있

어 원고의 지 여부, 즉 공인과 사인의 여부에 따라서 법성조각사유의 용을 다르

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인에 한 언론ㆍ출 의 자유를 최 한 보

장하기 해서는 면책사유를 폭넓게 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공인의 스펙트럼도 다

양하게 구분해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장치가 정착이 

된 후 ‘징벌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언론ㆍ출 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사생활침해의 경우에는 명

훼손과는 다른 법리  해석이 필요한데 재 법 인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법원은 

언론ㆍ출 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을 모두 보호하기 한 법성조각사유를 제시해

야 한다. 인터넷상의 작권과 련해서는 인터넷의 의견 발 인 매체  특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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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공정이용의 동기와 범 를 확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언론윤리의 수를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보장이다. 무엇보다 언론윤리

는 언론인들에게는 내 인 자 심과 외  독립의 근거로서 언론의 공정성  정당

성에 직결된다. 즉, 언론인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공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

인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비록 명 훼손이나 사생활침해로 인한 소

송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선정  보도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윤리  차원에서 자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구체 으로 강화하며 

언론윤리 교육의 인 시간을 늘리는 것이 선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언론인들이 윤리강령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인의 윤리강령 뿐만 아니라 언론사 차원에서의 윤리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언론사가 각종 투기

성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의 신장에 있어서도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  측면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ㆍ출 의 자

유가 왜 신장되어야 하는가에 한 물음에 한 답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물음에 한 해답은 많은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소  언론ㆍ출 의 자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언

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  측면을 지키기 한 여러 법 , 제도  장치를 마련해 왔

다. 를 들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나 유럽의 인권선언 등은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이 되는 개인가치의 실 , 진실의 발견, 공 인 결정에의 참여, 그리고 정치권력

에 한 감시와 비 이라는 측면을 최 한 보호하도록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ㆍ출 의 자유와 함께 어쩌면 갈등 계에 있을 수 있는 인권과의 동시

 성장은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도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되 그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 인 측면에 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론ㆍ출 의 자

유의 보장이 무엇보다 ‘인권’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한 제1의 요건이라는 을 인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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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   개념정리

  ○ 본 연구는 재 국가인권 원회에서 추진 인 NAP(National Action Plan)를 

수립하기 한 자유권 분야의 연구들  일부로서  언론ㆍ출 의 자유를 어떻게 제

고할 것인가에 연구의 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언론ㆍ출 의 자유는 개

인들의 정신  자유이며 동시에 정치  자유로서 개인의 표 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 그리고 언론사의 취재, 보도, 그리고 출

, 방송의 자유(freedom of press)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말할 자유나 표 의 자

유는 보다 개인 인 법  권리로서 인식되는 반면 출 ㆍ방송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

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에 와서 개인의 표 할 자유나 말할 자유보다는 매

체의 자유, 즉 신문, 잡지, 방송 등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재, 편집, 편성, 

보도, 출 , 방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에 와서의 언론ㆍ출 의 

자유의 개념은 소극  측면에서 벗어나 극  측면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알권리(right to know), 악세스(access)권 등은 사 제약 지라는 소극

인 언론ㆍ출 의 자유에서 벗어나 좀 더 극 인 청구권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 ‘언론ㆍ출 의 자유’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많은 민주국가들에 있어 언론자유를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기본 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언론ㆍ출 의 자유는 본질 으로 추상 인 권리이므로 

그 구체 인 보호를 해서 각 사회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에서,1) 그리고 한국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 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헌법 제21조 제4

항의 규정 로 언론자유는 무제한 인 것이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비

교형량 해야 한다.2) 즉, 언론ㆍ출 의 자유란 한 사회의 사법부가 사회  공익실 에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과 자유로운 종교활동, 말할 자유와 언론ㆍ출

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피해의 구제를 정부에 청구하는 것을 규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 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

에 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 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 은 

타인의 명 나 권리 는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 이 

타인의 명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8 -

있어서 상충하는 기본권들의 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호의 정도

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최 의 법  선언은 1649년 국의 인민 약에서 있

었으며, 1766년의 버지니아주의 권리장 , 1789년의 랑스 인권선언, 1791년의 미국 

수정헌법에서 언론ㆍ출 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규정하 다. 기의 언론

ㆍ출 의 자유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매체에 한 사 검열(prior restraint)이 없

는 상태를 의미하 다. 사 검열이란 를 들어 출  는 방 되는 기사나 로그램

의 내용에 한 물리  검열은 물론 언론사 설립에 있어서의 허가제, 는 언론사에 

불법 인 과도한 세 을 부과하는 것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 검열은 언론

을 통제하려는 목 을 가지기 때문에, 18세기 국의 블랙스톤(Blackstone) 사는 언

론자유는 ‘사 검열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 으며, 미국의 블랙(Black) 법 도 언

론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목 도 ‘사  검열의 지’라고 피력하

다. 

  ○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근간은 1644년 국의 시인이며 작가인 존 턴

(John Milton)이 술한 아 오 지티카(Areopagitica)에 나타난 출  허가제의 반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그는 이혼을 지하는 법 인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에세이를 정부의 허가 없이 출 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아 오 지티카를 술하여 

자유로운 출 의 요성을 강조하 다. 그는 사  검열의 성격을 띠는 허가제는 출

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되지 못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해 출

을 사 에 막는 것은 궁극 으로 더 큰 죄악이 되며, 오류와 진실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다보면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소  ‘사상의 공개시장(marketplace of idea)’을 

암시하 다. 

  ○ 미국 독립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운동 당시 언론자유의 요성을 강조

하면서 언론은 자유롭게 취재․보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지  시민들’ 

(informed citizens)을 형성하여 다수의 정치  참여를 이끈다고 주장하 다. 제임스 

스튜어트 의 경우 그의 서 “자유론”(On Liberty)에서 비록 당시에는 잘못된 것으

로 보일지 모르는 소수의 견해를 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왜냐하면 

비록 한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진

실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사람의 견해라 해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결과 으로 언론ㆍ출 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열린사회’(open society)를 해서 필수 인 것이며, 정책의 집행을 

해 여론을 수렴하는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근거이다(Smolla, 1992).

  ○  의미의 언론ㆍ출 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 는 언론매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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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가치는 언론이 정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 국가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경우 이에 해 비 과 질책을 하고, 부정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헌법학자 빈센트 블라시(Vincent Blasi)는 비록 언론이 상

업  폐해가 있다고 하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보다는 덜하기 때

문에 언론의 ‘감시 가치’(checking value)는 언론ㆍ출 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 언론ㆍ출 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어느 정도 규제하는가를 다루는 이론

 시각들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  ‘ 주의 이론’(absolutist 

theory)으로 이는 언론ㆍ출 의 자유는 인 것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

도 제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둘째,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균형이론’(ad hoc 

balancing theory)으로 언론ㆍ출 의 자유가 인간의 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여

타의 기본권과 상충할 경우 법원에서 그 형평을 기본권에 부여되는 사회  가치의 

실 정도를 통해 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언론ㆍ출 의 자유 우월

론’(preferred position balancing theory)으로 언론ㆍ출 의 자유가 여타의 개인  기

본권과 상충될 때 언론ㆍ출 의 자유를 최 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언

론매체 근이론’(access theory)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 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용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을 통해서 자유의 정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시각들 에서 어떤 것

이 언론자유의 문제에 있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회가 처하고 있는 정치

, 경제 , 문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한 가지의 시각이 개별 으로 

용되기보다는 이들 시각이 복합 으로 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이론  시각과 련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자유를 다른 여타의 개인  기본권 보다 ‘우월 인 지 ’(preferred position)를 

리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Youm, 1996). 를 들어 명 훼손법에 있어 미국의 

헌법학자인 샤우어(Schauer, 1980)는 “미국 헌법 하에서 언론은 구체 으로 보호되는 

반면, 개인의 명 는 그 지 않다. 그 결과 언론에 한 잘못된 제약이나 처벌은 개

인의 명 에 한 피해보다 더욱 큰 피해가 된다. 그래서 언론은 미국 헌법에서 우월

 지 를 향유한다”고 간 하 다. 한 그는 언론ㆍ출 의 자유를 보장하기 해서 

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면서 소  ‘ 험한 경사’(slippery slopes)의 논리를 

제시한다. 즉, 언론ㆍ출 의 자유가 비록 인 것은 아니지만 언론ㆍ출 의 자유

를 제약하는 법조항이 많을수록 결국 통제해서는 안 되는 언론자유의 본질 인 부분

까지 침해하게 된다는 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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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제 제 기

  ○ 언론ㆍ출 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완 히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

가? 이 질문에 한 해답은 쉽게 내릴 수 있다. 얼마 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비록 

수정헌법 제1조가 국  범 에서 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Gitlow v. New 

York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의 “ 한 차”(due process) 조항에 

따른 병합의 원칙(principle of incorporation)을 용시키면서부터이다(268 U.S. 652 

(1925)). 다시 말하자면 연방 법원의 례로 인하여 이것이 국가 으로 인정된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제정된 지 약 135년 후에서의 일이며, 이 까지는 각 주의 언론

계법들이 개 우선 용되었다. 이는 언론자유가 헌법  권리로서 완 히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 의 일이 아니라는 을 말해 다. 

  ○ 그런데 개의 경우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헌법  특징은 ‘활기차고 공개

된 토론은 과도한 정부권력에 한 최 한의 견제를 제공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발 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롭고 공개 인 토론의 활성화는 의제 민주주의의 

운 에 핵심 인 요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지 한 로 부분의 경우, 

언론ㆍ출 의 자유와 여타 개인  기본권이 충돌하여 이익형량이 요구될 때, 이는 인

간의 본원  가치의 실 에 있어 어느 쪽에 더욱 사회  비 을 더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 언론ㆍ출 의 자유와 련하여  하나의 의문은 국가가 언론ㆍ출 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이와 련하여 요한 사건이 바로 1931년의 Near v. 

Minnesota이다(238 U.S. 697 (1931)). 여기서 미국 연방 법원은 언론ㆍ출 의 자유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음란(obscenity), 그리고 치안선동방해(seditious libel)이외

의 경우에는 사 억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하 다. 즉, 신문이 자유롭게 취재ㆍ

보도ㆍ발행하는데 있어 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 한 헌법에 의해 보호받

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안 를 하는 보도나 음란성이 강

한 보도, 그리고 치안방해를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의 경우 이것이 여타의 개인

권과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자의 으로 단되어서는 안 되며 엄격한 법  차

를 거쳐 정확하게 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궁극 으로 이러한 언론ㆍ출 의 자유를 어떻게 신장할 수 있으며 더 구체

으로 언론ㆍ출 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어떻게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핵심 인 연구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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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내용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제는 수차례에 걸친 련연구추진 원들과의 회의와 인권  담당

자들과의 논의 그리고 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통합 으로 수렴하여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언론, 출  역에서 요한 핵심과제들을 추출하여 세 가지 역으로 구

분하 다. 즉, 인격권과의 조화를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제도  보장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그리고 언론의 윤리와 자율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으로 나 고 여기서 가장 요하다고 단되는 20개의 주제에 련된 쟁 들을 분석

상을 하 다.

  ○ 언론ㆍ출  분야의 연구는 앞의 차를 통해서 우선 으로 선택된 20개 분야의 

쟁 의 필요성, 련된 정책과 법조항 그리고 례의 소개, 이에 한 문가들의 의

견, 외국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 소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 으로 단하여 

앞으로의 정책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제언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언론ㆍ출 의 자유 와 

인권을 함께 신장시키기 해서 꼭 논의되어야 하거나 개선이 요망되는 최 한 많은 

쟁 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다양한 쟁 을 발

굴하여 논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알권리와 국가법익

    가. 쟁 의 필요성

  ○ 알권리(right to know)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알권

리의 목 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이루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한 것으

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가기 이 보유한 정보의 공

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의 실 권리이다. 

  ○ 알권리는 시민자치(self-government)와 복지를 한 기본 인 권리로서 다른 경

제  자유보다 우월한 지 를 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언론에 있어서 알권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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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과 사회집단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한 취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 정부활동이 방 하고, 문화되고, 비 주의  

성향을 띠므로 정책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인이 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언론이 개인들을 신하여 이를 구 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언론

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단하는 공 인 정보를 국민을 신하여 수집하

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사회  책임을 요구받는다. 

   ○ 알권리를 공식 인 용어로서 사용한 사람은 2차 이 끝난 직후인 1945년 

AP통신에 근무하던 트 쿠퍼(Kent Cooper)이며, 1950년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 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언론의 권리를 확장하기 한 언론인들이 노력에 

의해서 알권리 운동이 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알권리의 근거가 국민에게 속

하는 것임에도 이는 언론의 자유와 유사한 의미로 이용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언론에게 알권리는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는 등가의 가치로 인식

된다. 

  ○ 정부의 언론에 한 여러 통제나 언론의 개인 인격권 침해에 한 소송의 증가

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에 한 ‘ 축  효과’(chilling effect)의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언론에 한 축  은 언론의 본질  기능에 해 제약을 가함으로

써 궁극 으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도록 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나. 정부정책  련 법, 례

  ○ 알권리에 해서 비록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

의 자유와 련 한국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권리로서 인정한 바 있다(헌

재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재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헌법재 소

는 “알권리는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의하여 그 실 을 한 법률  보장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 즉, 헌법재 소는 알권리의 성격이 표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계에 

있는 자유권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  기본권임을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등을 

심으로 한 정보공개운동에 편승하여 알권리는 국민들의 법  권리로서의 인정을 획

득하고 있다. 

  ○ 한국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있었던 최 의 정보공개는 1980년

에 제정된 언론기본법 제6조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명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언론의 

발행인이나 그 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익사항에 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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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랫동안 한번도 이 조항에 근거한 언론에 

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은 없었으며,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과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법률  정보공개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 알권리는 헌법유보조항(제21조 제4항)과 일반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해

서 제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알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한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한의 경우는 개 알권리가 다른 기본  권리 

는 국가 , 사회  법익과 상충하는 경우, 즉 타인의 명 나 권리(개인  법익), 공

도덕이나 사회윤리(사회  법익), 국가의 안 보장이나 질서유지(국가  법익)를 침해

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이 에서 가장 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알권리가 개인  기

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이다. 특히 알권리의 실 이 과도하게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

는 경우 이에 한 한 비교형량이 요구된다. 

  ○ 방송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례도 있다(서울고법 1997.10.29. 선고 97라169 결). 물론 알권리가 불법 이거나 잘

못된 취재와 보도를 다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1998년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도 

요하지만 원고가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 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방송은 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법 1998. 9. 4. 선고 

96다11427 결).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의 보장을 하여 방송이 공

인 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6조4항). 

  ○ 알권리의 실 장치로 1996년 ‘공공기 의정보공개등에 한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결과 모든 국민은 기 이나 인사에 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 기 이 보 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그 목 에 맞지 않게 상당히 많은 제한 을 내포하고 있어 실

제 용에 있어서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7조의 경우 1) 다

른 법률에 의해 비 로 지정된 것을 그 로 인정하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2) 국

가안보ㆍ통일ㆍ외교 계 등 국가의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한 정보는 공개에서 외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 이 독선 으로 정보의 가치를 단할 가능성을 여 히 남겨 

두었다. 한 정보의 공개여부에 한 심의ㆍ결정기간이 무 길어 실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시에 얻지 못하여 정책에 한 반 이 늦어진다는 것도 정보공개제

도의 미비 으로 지 되고 있다. 

    다. 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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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의 개념은 미국 독립이후 반연방주의자들이 연방주의자들에게 국민들이 

세 과 인사의 집행에 해서 알권리가 있다는 을 계속 요구하면서 등장하 다. 리

만(Walter Lippman)은 실제로 언론에 주어지는 국민의 알권리란 당연한 것이 아니

라 ‘국민에 주어지는 어떠한 특권’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복잡하게 분화된 사

회에 있어 결국 외부의 정치세계에 한 이해는 부분 군가로부터의 보고, 즉 언

론의 보도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은 알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 메릴(Merrill)은 근본 으로 알권리는 국민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만일 국민이 알권리를 구체 인 법  이익으로 향유할 수 있다면 이를 승인하는 

것은 언론과 정부이다. 그러나 개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의 제정에도 불구 실제로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국민들은 자신의 알권리를 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해 자신들이 

헌신 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비 주의 등의 이유 때문에 비록 언론이 모

든 정보를 국민에게 달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보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하

며, 특정 언론이 보도하지 못한 것은 다른 언론이 보도하여 결국 거의 모든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이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언론이 단지 이기 인 

동기로 운 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한 것이라 하더라도 궁극 으로 국민

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한 노력은 언론의 책임이기 때문에 언론은 국민들이 불가

능한 역에 있어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에서 벌어진 알권리 운동의 결과 1966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 제정되어 공 인 정보의 공개를 명문화하 다. 정보자유법

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1974년 재의 법  토 가 확립되었다. 1974년 개

정법은 처음으로 정부가 비 로 분류한 문건이 정당하게 분류되었는지를 심사할 권

한을 사법부에 부여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법 제정은 이 의 비 주의  성향의 

행정부가 자의 으로 비 의 등 을 분류하던 행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련 정보, 법 집

행문서, 융기 감독자료 등을 공개 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정보자유법은 그 실제

 의미가 단히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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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와 련된 표 인 사건이 1971년 발생한 소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다(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 이는 국가안보와 사 검열 등의 쟁 이 정보

의 공개라는 명제와 맞물려 발생한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뉴욕 타임즈의 

닐 쉬한(Neil Sheehan) 기자가 은 하게 직 국방성 리로부터 이 에 1  비 로 

분류되었던 ‘펜타곤 페이퍼’라는 문서를 입수하여 이를 기사화 하면서 시작된다. 뉴

욕 타임즈가 이를 연재하기 시작하자 미국 법무장 이 즉시 기사의 발행을 지하는 

언론 지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 법무부 장 은 뉴욕 타임즈의 

기사 게재가 국가안보에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비 정보의 공개가 

상된다고 주장하 다. 미국 연방 법원은 뉴욕 타임즈에 한 가처분 조치를 수정

헌법 제1조에 배되는 언론자유에 한 검열이라고 결정하 다. 상고심에서 연방

법원은 국가안보와 련하여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언론을 규제하기 해서는 

언론에 의한 정부의 비 문서 공개가 국가안보에 ‘직 이고, 즉각 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손해’(direct, imminent, and irreparable damage)를 입혔다는 을 입증해야 하

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 일본의 경우 실질  비 주의 입장을 강화하여 국가비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 제  언

  ○ 국가이익(국익) 개념이 포 이고 단권이 정부 재량사항으로 국민들의 알권

리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  보호 법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돌 시 국가비

의 실질성을 객 화하고 정부의 정보독 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기 의 정보

공개에 한 법률의 비공개정보 조항이 폭 수정된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민주  통제를 해 국가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해 국가정보원

법, 군사기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불명확하고 주  규정을 명확하고 객  규

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보안업무규정을 통령령에서 법률로 환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2. 언론보도로 인한 명 훼손의 처리방안 

    가. 쟁 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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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훼손으로 발생하는 소송이 1980년  후반이후 증하면서 언론ㆍ출 의 자

유에 축 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소송이 개인  피해구제의 차원이 아닌 

사회 으로 향력 있는 집단의 언론에 한 견제나 보복을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 이 제기 되고 있다.   

  ○ 명 훼손법의 경우 언론보도가 공익  내용보다 가십거리를 보도하여 인격  

피해를  경우 이를 민사 인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인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에 의한 명 훼손의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피해

구제 형태를 택하고 있다. 비록 형법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구시 인 발상이라는 논의들이 많다. 재로서는 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상당

성)과 공익성이 충족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용이 

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법성조각사유의 용이 명 훼손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 에 따

라서 다르게 용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964년 Sullivan 

사건과 1974년 Gertz 사건 등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공직자와 유명 연 인이나 스포

츠스타 등의 공인, 그리고 사회  논쟁에 향력을 행사하기 해 자발 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인 사인과는 다른 면책사유가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인은 언론의 실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하지 못한다

면 피해에 한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 다. 한국의 경우에 사법부는 이러한 원칙

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어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언론이 좀 더 자유

롭게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원칙을 통한 결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

  ○ 형법의 경우 사실이나 허 의 사실을 공연히 시한 경우 명 훼손으로 처벌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의견의 경우에는 명 훼손으로부터 면책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미국

과 마찬가지로 의견의 경우에도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기 한 는 사실을 왜

곡하는 의견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못한다.

  ○ 정치권력에 한 감시와 비 의 기능이 언론과 출 의 본질 인 기능이라고 할 

때 언론을 상으로 국가기 이 명 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의 례는 이에 해서 정 이다. 그러나 국가의 소송 격이 

인정되면 언론의 감시, 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 이 있다. 

  ○ 언론사들이 세상의 뉴스를 모두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통신사에 의

존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신문이나 방송이 받아쓰고 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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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오보이거나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해서 명 훼손에 따른 책임을 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의 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데서 발

생한다. 이에 해서까지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쟁 이다. 언론법학자들은 

언론이 통신사의 크 디트를 제 로 달아주고 인용을 정확히 한 경우에는 면책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 최근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의 입법노력이 시민단체들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여기에 언론에 한 징벌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한 찬반의 논란이 있다. 

    나. 정부정책  련 법, 례

  ○ 한국의 법원은 미국의 실  악의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신 

공인(공직자)에 한 언론의 취재, 보도를 좀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례

를 남겼다. 

  ○ 한국의 법원은 소송의 주체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을 갖지 않은 사단으로 구분

하고, 국가기 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의 아직까지 법원은 소  통신사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신기사 면

책과 련하여 논란이 될 만한 례가 손충무(원고)  부산일보 사건이다.3) 이 사건

은 원고가 발행하는 인사이더월드라는 잡지에 미국 교포신문인 LA Daily Times  발

행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 “김 삼 민자당 표최고 원에게 숨겨 놓은 딸이 있

다”라는 기사를 게재하 다가 출 물에 의한 명 훼손 의로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원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 로 게

재할 경우에는 통신사가 신뢰할 만한 뉴스 수집기 이고, 피고로서는 그 뉴스가 허

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상으로 그것이 부정확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

의를 하게 할만한 사항이 없고,  피고가 수신한 내용을 실질 인 변경 없이 그 로 

보도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시하

면서 통신사 기사 인용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을 정했

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신문사가 통신사와 통신 송수신  재계약을 

맺고 그 기사를 그 로 게재하면서도 재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  

취재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 여부를 직  확인하

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  책임을 면할 수 

3) 수원지법 성남지원 95가합3509 결, 서울고법 95나4196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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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원심 결을 배척했다. 이 사건은 언론사가 통신기사를 인용하면서 통신기사 

재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건이 상고가 되지 않아 법

원의 최종 인 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통신기사 인용의 경우 크 디트(credit)를 

붙 는지의 여부가 법성 조각사유 요건  하나가 되느냐는 문제를 과제로 남겼다. 

  ○ 한국 법원은 건 한 비 을 해 언론사간 상호비평에 따른 명 훼손 면책범

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

  ○ 한국 법원은 집단 인 명 훼손 소송에 해서 구체 인 기 이나 지침을 제공

하지 않고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명 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해서 막연히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에 의한 명 훼손의 시를 인정

하지 않을 뿐 구체 인 수  개념을 언 하지 않는다.  

    다. 문가 의견

  ○ 한국의 기존 례는 국가기 이 명 훼손과 련 소송주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기 의 언론보도에 한 소송은 국가기 에 한 자유로운 비 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 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국가기 이 언론에 보복을 가하

기 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는 정치  통제가 되어 헌법에서 보장

하는 언론ㆍ출 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

  ○ 공인에 한 명 훼손의 경우 언론의 고인에 한 감시, 견제기능을 고려하여 

실체  악의가 없다면 어느 정도 오보는 수용되어야 한다. 재 검찰 등 공직자의 경

우에는 보도를 좀 더 자유롭고 폭넓게 해야 한다는 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공직자

의 범 도 좀 더 넓히고 사회 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

도 면책사유를 넓게 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있다. 

  ○ 정부고 직에 임용되는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인가에 해

서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언론ㆍ출 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 건 한 비 을 해 언론사간 상호비평에 따른 명 훼손 면책범 를 넓게 인정

해야 한다. 

  ○ 허 보도가 아닌 순수한 비평의 경우 완 면책특권 보장되어야 한다. 즉, 순수

한 비평과 사실이 포함된 의견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 집단에 의한 명 훼손의 경우 집단의 규모와 크기에 한 법원의 단기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단기 이 마련되지 않으면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축

효과가 래될 가능성이 있다.

  ○ 징벌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일정부분 필요하기는 하나 언론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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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제한 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독일 연방법원은 평가  의사(의견)와 련이 있다면 의사표 의 자유의 범  

내에서 포함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결하는 경향이 있다. 

  ○ 국 최고법원은 공인들의 명 훼손 소송의 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효과

를 래한다고 결하고 있다.

 ○ 미국 연방 법원은 공  문제에 한 ‘잘못된 언사’의 경우도 언론자유가 허용 

되어야 한다고 결한다. 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인이 공직자이면 보도의 실  악

의를 증명해야 하고, 이것이 증명되면 징벌  손해를 부과하여 민사  형벌 기능을 

지니도록 한다.

  ○ 미국의 경우 통신사 기사를 제하는 경우 언론기 에 면책 부여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통신사 기사를 제하더라도 명 훼손이 발생하면 면책특권 불인정한다.

  ○ 미국은 국가기 이나 공공기 을 명 훼손 소송 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례경향이다.   

    마. 제  언

  ○ 언론, 출 의 공직자에 한 감시와 비 기능은 허 사실의 유포와 같은 악의  

공격이 아닌 한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미국의 실  악의 원칙은 아니라고 하더라

도 법성조각사유의 용범 를 더 넓게 그리고 용요건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

다. 

  ○ 소송을 제기한 집단의 규모와 크기에 한 법원 단 기  마련이 필요하다. 집

단소송에 있어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막연히 불특정 다수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송의 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등의 공무원들이 수십 명씩 한꺼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례를 통해서 규모와 크기에 

해서 기 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국가기 이 아닌 그 기 의 직을 담당하는 자연인

이 소송주체가 되는 것은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 법 인 문제는 없으나 언

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에 배치되는 문제 이 있다.

  ○ 통신사 기사 게재의 경우 명 훼손이 발생해도 순수한 달의 경우 보도인용한 

언론사에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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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공인들에 한 보도의 경우에는 공인들을 기 에 따라 범주화 하여 

법성조각사유를 달리 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인격권의 강화

    가. 쟁 에 한 필요성

  ○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 총칙에 인격권 조항을 최 로 신설할 정이다. 민법 개

정안 제1조2(인간의 존엄과 자율)는 제1항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

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좇아 법률 계를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사

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 까지 례를 통해 인격권이 인정

되어 온 반면 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의 기본 인 권리로 라이버시권, 명

권, 상권이 민법상 신체, 생명, 재산과 같은 사회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언론에 의한 라이버시

권이나 상권 등의 침해에 따르는 소송의 증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의 보도를 정확하게 하고 공익 인 내용을 달하는 

것이다. 행 명 훼손죄의 경우에는 법성조각사유로 진실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

다. 즉,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 인 것이라면 명 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

나 라이버시권이나 상권의 경우 진실성여부와 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에

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추어낸다든지 상을 상업 인 목 으로 이용하거나 기사의 내용

과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문제된다. 한 언론의 성격상 모든 취재나 보

도 상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사생활이나 이미지가 의 심이 

되는 연 인들과 련한 기사의 경우에는 이와 련된 다툼이 증가하리라 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인격권 보호를 하여 다른 기본권, 를 들어 언론ㆍ출 의  자

유에 한 한 비교형량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련 논의

  ○ 사생활권 는 라이버시(privacy)의 본래의 뜻은 ‘개인  생활’을 말하나 일반

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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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말한다. 사생활권은 사법의 역사에 있어 비교  새로운 법  개념으로 1890년 

워 (Samuel Warren)과 다이스(Louis D. Brendeis)가 Harvard Law Review에 

게재한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서 처음 주장했는데 이들은 여기서 사생활

권이란 ‘혼자 가만히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했다. 연방 법원

은 개인에 한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 당하지 않을 인간의 권리 는 개인이 자신과 

소유재산에 하여 공 으로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해석하기도 하 다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1927)). 이처럼 라이버시권이 법 인 권

리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엽이지만 그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830년  언론매체가 화되기 시작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선정 인 내용 때

문에 로우 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인식되던 19세기 말엽을 거치면서 

지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  형식(format)으로 ‘사람

들’(people)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  소수의 교육받은 귀족계층이 즐겨 찾았던 어렵

고 복잡한 정치, 경제, 철학 인 내용이나 주의주장 보다는 ‘사람들’에 한 일상 인 

이야기에 뉴스가치(newsworthiness)를 두고 이를 소설형식(novel forms)을 통해서 신

문을 장식하게 된다(Sigal, 1986).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란 사건, 사

고 소식에서 가쉽(gossip)거리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개인 인 정보와 련된 것들이

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텔 비 이 안방에 보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 매체의 발달정도는 인격권의 침해정도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

는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이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다. 사생활 침해의 유형을 로서(Prosser)는 첫째, 개인의 성명, 상 등을 상업 인 

목 으로 이용하는 행 , 둘째, 개인의 평온(안 )을 침해하는 행 , 셋째, 개인의 사

 정보를 공표하는 행 , 넷째, 공 을 오인하도록 허 의 사실을 알리는 행 로 구

분하 는데 례들은 개 이러한 분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명 훼손과는 법 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무엇

보다 명 훼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성이나 신뢰가 하락했다든지 하는 피해가 요

구되지만 사생활 침해의 경우 피해여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명 훼손의 경우 

사자(死 )의 경우에도 가족 등 리인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

신 속  속성을 갖는 사생활 침해의 경우 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셋째, 명

훼손의 경우처럼 구제를 한 수단이 법 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 언론ㆍ출 의 자유와 라이버시권이 어떻게 균형지워져 왔는가 하는 은 기

존의 라이버시 련법의 제정 유, 무에 의해서도 인식될 수 있지만 언론매체가 

라이버시 침해 련 례에서 어떠한 법  면책사유가 용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살

펴볼 수 있다. 언론ㆍ출 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는 동시에 라이버시를 최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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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 주기 해서는 개인권들 상호간의 다툼을 일정한 수 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면

책사유의 구성이 필요하다. 

  ○ 라이버시권이 권리인가 아니면 단지 법 으로 보호받는 이익에 속하는가하는 

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만일 라이버시권이 법 인 이익에 불과하다면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에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미래의 라이버시 침해를 

방하기 한 지청구는 불가능하다. 국의 경우 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

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명 훼손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결국 라이버

시권이란 법 인 권리로서 구체성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는 법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 내버려질 권리라는 수동 인 개념에서부터 

자신에 한 사 인 정보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극 인 권리의 개념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정부정책  련법, 례 

  ○ 한국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하여 사생활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보장을 한 구체  하 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언론은 스스로 이의 보장을 해 “언론인은 공익을 

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ㆍ평론해서는 안 된다”

고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보호 조항에 명시되어 이를 수해 나가고 있다. 

이 에는 법 인 미비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를 명 훼손과 동일선상에서 해결

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 들어 사생활 침해로 인해 언론이 피해를 배상하는 

례도 나오는 추세에 있다. 

  ○ 2000년 이후 사생활 련 례를 살펴보면 지하철 성추행범의 신원을 노출시킨 

방송사에 해서 700만원 배상을 결했고, 학교수가 자신의 연습실에서 과외교습

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손해배상 결을 내렸고, 화통

화 내용을 승낙 없이 녹음하고 방송한 것에 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명하기

도 하 다. 이른바 O양 비디오 사건에서 상  남성에게 사생활 침해를 들어 손해배

상을 인정하 다. 언론의 공익성 주장에 해서 법원은 원고의 사생활과 상에 단

에 무게를 두었다(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결).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경우 1903년 뉴욕주에서 이의 보호를 한 법이 최 로 제정되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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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고 는 상업  목 을 해 생존자의 성명, 상, 

는 사진을 이용하는 행 는 경범죄가 성립된다”는 요지의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최

의 사생활권 인정 례는 1905년 조지아주에서 나왔다. Pavesich v. New England 

Mutual Life Insurance Co. 사건에서 조지아주 법원은 술가인 원고의 사진을 당

사자의 동의 없이 도용한 보험회사에 해서 하 심 결정을 뒤엎고 2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그 뒤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

들이 제정되고 례가 나왔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사생활권이 보호되고 

있다. 

    마. 제  언

  ○ 인격권 특히 사생활권 침해에 있어서의 언론ㆍ출 의 자유와 인격권의 규범

인 조화를 한 면책사유의 설정이 시 하다. 즉, 법원은 례를 통해서 인격권의 

법성조각사유에 한 타당한 기 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인터넷상의 익명성과 ISP의 면책조건

    가. 쟁 에 한 필요성

  ○ 인터넷 이용자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자이기도 하기 때문

에 자신이 원치 않는 수많은 메시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의 가장 큰 원인

은 익명성이라는 지 이 많다. 많은 연구들은 익명을 통한 인터넷에의 참여가 본질

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군가에서 인정받는다는 안과 만족감을 

얻게 해주며, 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매력 인 방법이 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익명성은 기존 매체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상당한 정도의 표 의 자유의 추구와 명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형태의 범죄의 발생이라는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익명성의 문제 을 지 하고 게시  등에서의 실명성을 강화하자는 의견

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 익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문제가 되는 것  하나가 바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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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체 인 례경향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법원

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 훼손 등의 법행 에 해서 조리상의 작 의무

를 부과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 은 상

당히 모호하며 이 때문에 ISP가 이용자들의 언론ㆍ출 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미국의 연방 법원은 1995년 매킨타이어  오하이오 선거 리 원회(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에서 익명성이란 악의 이고 사기행 인 것이

라기보다는 옹호와 이견(dissent)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헌법 인 통이라고 간주

했다. 연방 법원은 어떠한 동기에 근거하든지 간에 익명으로 남을 권리는 진입의 조

건으로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는 ‘시장  요구’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  결정은 수정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론자유의 

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결론 으로 연방 법원은 “익명성이란 다수의 폭력(tyranny 

of majority)으로부터의 안 인데, 이는 지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으로 보

복을 당하거나 는 이들의 사상이 억압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시하 다. 계속해서 연방 법원은 사기성 있는 행 까지 보호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분명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가 남용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정치 인 표 이란 본질상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unpalatable) 결과를 낳을 수 있

으며, 일반 으로 사회는 남용될 험성보다는 표 의 자유에 더욱 요성을 두고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4) 한국이나 일본 법원의 경우 아직까지 익명

성의 사회  성격에 해서 구체 인 단이나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 이는 소  가수 박지윤 사건에서 원고인 함모씨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하이텔을 상 로 명 훼손에 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엿볼 수 

있다. 법원은 2001년 9월 7일 자게시  운 자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로 방치하는 경우 발

생한 피해에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하 심 결을 확정하면서 상고를 기

각하 다. 원심에서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피고회사에 정보통신윤리 원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이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에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정신  고통을 안겨 주었을 가능성

이 크다고 보아 100만원의 자료 지 을 명하 다. 법원은 “ 자게시 을 설치ㆍ운

4)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115 S.Ct. 151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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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이 자게시 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해

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서비스 운 자인 하이텔(Hitel)이 ‘정 ’에 따라 

자게시 에 올라와 있는 내용에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러나 한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에 해서 

법원은 명확한 단을 하지 않았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의 문제와 아울러 명 훼손을 둘러싼 

이용자들 간의 다툼의 경우에도 인터넷언론의 기술  특징으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를 들어 익명으로 게재된 의견에 의해 명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실제 게시자를 찾아내는 일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날라 간 이차  달자에게 어

느 정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법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나 상을 게재한 자나 정보제공자의 책

임에 해서는 기본 으로 인격권에 한 일반이론이 용된다. 일단 기존의 련법

이 인터넷에서도 아울러 용되는 것이다. 

    다. 문가 의견

  ○ 인터넷 이용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들  하나는 특정한 

주제에 해 같은 견해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집단  이익을 해서 소  사이버 훌

리건이 되어 집단 인 인격권 침해행 를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기존

매체에서와는 다른 법 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경우 가장 복잡한 문제는 문제

가 된 의 종류와 고소인의 자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이다. 를 들어 

기존의 명 훼손 렵법을 인터넷에 용하기 해 어떤 기 에서 공인과 사인을 구

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명 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터넷상에 

얼마나 근이 용이한가 하는 근가능성(accessibility)을 따져볼 때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일부 연구자들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구나 공인(public figur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

면 인터넷의 참여자들은 방향 인 매체특성상 구나 잘못된 언사에 해서 ‘반

박’(counter speech)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들에 따

르면 인터넷에서 명 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해서는 수정헌법 제1조가 요구하는 

바 로 명 훼손법상의 실  악의를 증명해야만 한다.

  ○ 일부 법학자들은 인격권 침해와 같은 법률  문제의 방차원에서 인터넷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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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 자들에게 그 내용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 옹호자들의 격렬한 비 에 직면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 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법원이 

ISP와 이용자들의 이익에 균형을 제공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설정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과 련, 법원은 ‘편집과정에의 개입정도’라는 기 이

외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이 게재한 내용에 해 이차  책임이 있는가, 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 언론자유의 권한을 가지는가에 해서는 아직 구체 이

고 일 된 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언론이 당면한 핵심 인 문제의 하나는 법원이 어떻게 ISP와 이용자들의 

조화로운 이익형량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은 일부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면 기존의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보

아도 가능하지만 정보를 단순히 개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의 문제는 단이 쉽지 않다. 를 들어 만일 인터넷에서 게재된 이 응답이나 항

 수단을 통해 그 회복을 구하기 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특정 개인에게 입혔

을 때, 과연 ISP가 이를 미리 방하고 인격권 침해로 발생하는 소송으로부터 자신들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인터넷에서의 통제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 ISP들은 헌법이 인터넷 이용자 자신의 견해를 모두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법원이 인터넷에서의 서비스 공

자와 이용자의 책임정도에 한 법 인 기 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명 훼

손법상의 과실책임기 (standard of fault)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

하자면 만일 법원이 서비스 공 자들이 정보의 배포자(distributor)인지 는 편집자

(editor)인지 는 단순정보 개자(common carrier)인지에 한 구체 인 기 을 제시

하지 않고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터넷에서의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한계가 설정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명 훼손법상의 실  악의 원칙과 같은 법원칙을 인터넷에 

용하는데 혼란을 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 원칙의 용을 통한 일 인 해결보다는 사건마다의 상황에 따른 개별 인 해

결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지 하면서, 이러한 법원의 융통성은 기존의 사법체계

가 추구해왔던 ‘안정성’(stability)에 배되는 것이라고 비 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경우 인터넷과 련된 최 의 례이자 ISP와 이용자들 사이의 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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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1991년 커비  컴퓨서 (Cubby v. CompuServe)사건에서, 뉴욕주 남부 연방

지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뉴스 배포자(distributor)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은 은행업을 하는 커비(Cubby)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컴퓨서 (CompuServe)

사를 상 로 명 훼손의 2차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서 이

나 는 어떤 정보 배포자의 경우 논란이 되는 기사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 을 경

우 명 훼손의 2차  책임이 없다고 시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배포자 모

델을 용하 다. 결론 으로 법원은 “컴퓨서 사는 공공 도서 , 서 , 는 신문 가

과 같이 기사의 출 에 있어 어떠한 편집자 인 역할도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

라, 다른 서비스 공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컴퓨서 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달

하는 모든 명 훼손  정보를 일일이 검하는 것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하 다. 그런데 4년 뒤에 발생한 스트라톤 오크몬트  로디지(Stratton 

Oakmont v. Prodigy) 사건에서 법원은 정반 의 결론을 내린다. 이 사건은 증권투자

회사인 스트라톤 오크몬트(Stratton Oakmont)사가 당시 거  ISP인 로디지

(Prodigy)사의 머니 토크(Money Talk)라는 자게시 에 게재된 익명의 투고가 자사

의 명 를 훼손했다고 단, 로디지사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 다. 이 

결에서 뉴욕주 법원은 커비(Cubby) 결과는 조 으로 로디지사를 편집능력

이 있는 주체로 단하 다. 그러나  법원은 로디지사가 그 게재 내용에 해 결정

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결정이 편집자  통제에 해당된다는 에 주목하 다. 

  ○ 그런데 미국에 있어 ISP의 책임문제는 1997년 제란  아메리칸 온라인(Zeran 

v. AOL) 사건으로 일단락된다. 이 사건은 1996년 통신품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상의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조항'(제203조)을 용

하여 발화자(speaker)는 불법행 법에서 말하는 발행자뿐만 아니라 배포자에도 포함

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정보 개자는  조

항에 의하여 발화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 훼손에 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결하 다. 법원은 통신품 법상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의 취지는 네트워크상의 

정보 개자의 불법행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인터넷에 있어서 언론ㆍ출 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보 개자에 의한 정보의 자율규제를 진하기 한 것이라고 해

석하 다. 그리고 정보 개자는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면책되는가 하는 을 검토하

면서 만일 책임이 추궁된다면 명 훼손  표 이 있다는 통고를 받은 정보 개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하여 문제된 표 을 곧바로 삭제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언론ㆍ출

의 자유로운 유통이 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보 개자는 자게시

을 자율 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이에 명 훼손 표 을 발견하게 되면 인식이 있었

던 것으로 되어 후에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강제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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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 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정보 개자가 배포자로서의 책임에서도 

면책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시하 다. 원고는 연방 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는 기각

되었다.

  ○ 일본의 경우 1997년에 발표된 “ 기통신서비스에서 정보통신에 한 연구회 보

고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에 해서”에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 원칙의 필요성, 제 

외국에 있어서 정보유통 원칙의 논의상황, 정보유통 원칙의 구체  모습에 한 설명

을 포함하고 있는데 ISP의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을 두고 있다. 2002년 4

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발신

자정보 개시에 한 법률”(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 의 損害賠償責任의 制限  發

子情報의 開示에 한 法律: 소  プロバイダ法( 로바이다법))”에 따르면 ISP는 (1)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 으

로 가능하고, 권리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가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2)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를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침해권

리자로부터 송신방지 신청이 있고 이에 해 침해자가 7일 이내에 부동의 신청을 하

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례도 같은 취지로 비

록 자 포럼에 올려진 모든 진술의 내용을 항상 감시하고 명 훼손 인지의 여부를 

탐지하고 문제성을 검토하는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명 훼손 인 이 

올랐다는 사실을 구체 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통신운 자(SYSOP)의 지 와 권한에 

비추어 명 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 다. 즉,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비방의 당사자, 컴퓨터 통신업체 그리고 화방 운 자 3자가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마. 제  언

  ○ 인터넷에 실명성이나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ㆍ출 의 자

유의 본질  측면을 억압하는 것으로 헌의 소지가 있다. 

  ○ 인터넷 서비스 로바이더(ISP)의 책임에 해서 미국은 완 히 면책시키고 있

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조리상의 의무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단의 경우 상당히 추상 이고 한 인터넷 상

의 법 인 문제를 기존법에 근거해서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 ISP들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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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 언론사 운  개선

    가. 쟁 에 한 필요성

  ○ 공 방송인 KBS, MBC, EBS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립해야 하며 공익성을 담보

하기 한 운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  공

언론사인 KBS의 경우 재와 같이 고에 의존하지 않고 수신료를 가지고 운 함으

로써 방송의 공익성을 제 로 발휘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반면에 방송

을 산업  측면에서 시장 인 원리에 의존한 민 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도가 있었

다. 특히 야당을 심으로 방송개 안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 재 매우 기형 인 모습을 하고 있는 공 방송구조에 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는 다수가 정하고 있다. 특히 공 이면서 시청료보다 고료에 더 의존해야 하는 

한국방송과 소유규조를 제외하고는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는 문화방송, 그리고 지역

민방이면서 국 네트워크처럼 운 되는 서울방송이 시장을 독과 하고 있는 상황에

서는 신이 요구된다.

  ○ 제5공화국이 끝난 이후 시민단체들을 심으로 방송민주화운동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방송개 원회 등이 만들어지면서 지속 으로 공 방송

의 문제 을 지 하고 안을 제시해 왔다. 방송 문가들은 비록 방송의 상업화로 

공 방송의 입지가 어들지 모르나 공 방송의 사회 , 문화  기능이 더욱 긴요해

질 것이므로 재와 같은 복수의 공 방송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피력했다. 이를 해 공 방송의 공공성과 질  수 을 향상하기 해서 채 간, 

방송사간 유사기능의 복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공 방송의 구조조정안은 실 되지 못했다. 

  ○ 재 매체가 다양해지고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 에서 오래된 공익성의 잣 를 

들이 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사업  유료 이블TV나 거 한 지상

 방송에게 같은 공익성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민

방송과 수신료를 강제징수해야 하는 공 방송에게 같은 공익성을 부과할 수도 없다. 

반면 재의 공  방송사의 수신료가 무 낮아서 이를 재 수 에서 몇 배 정도 

올려 실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거 한 몸집으로 불어난 공 언론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

기되어 왔다. 한 최근에 KBS가 시도한 5인의 PD가 하나의 을 이루는 제 구조

개편에 한 업무효율성에 한 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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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한국의 경우 공 방송의 법  지 에 한 명확한 법규정이나 사법 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문화방송의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한 조항이 없

다. 1999년 헌법재 소는 공 방송 수신료 부과체제의 법성 문제를 논의하면서 간

략히 공 방송의 역할에 해서 언 했지만 공 방송사의 공 책임이 막 하다는 정

도로 충분한 법 지 에 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다. 문가 의견

  ○ 일부학자들은 공 방송시 인 1980년  한국 방송의 문제 을 다음과 같이 꼬

집는다. 한국의 방송은 당시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결여되었으며 획일화된 가치

을 강조하 고, 서울 심의 사고구조를 강조하 고 토착문화의 가치를 제 로 해석 

못하고 선진국의 물질문명을 무분별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 고 혼란스럽고 질화 

된 윤리성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박기성, 1990). 이러한 이유로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 다.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시청료거부운동이 KBS를 정

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매체로 만들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무엇보다 공익방송에는 공익  기 의 용을 더욱 엄격히 하고 동시에 방송사

업자간의 경쟁과 보완 계를 정립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는 문가들도 있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공 방송 심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의 경우 1990년에 들어서면서 공 방

송의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하 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보 으로 말미암아 채 부족 

상이 사라지고, 새로이 설립된 민 방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 방송 시청자들이 

감소하고 수신료에 한 거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타고 

세계 으로 공공부문의 민 화 추세도 이러한 공 방송의 입지를 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 부터 공 방송의 방향을 논의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공

방송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독일은 헌법재 소의 결을 통해, 국은 특별

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공 방송의 핵심기능에 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 여기서 공

방송은 사회통합과 다원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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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다원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보인다.  

  ○ 국의 경우 1999년 국정부에 제출된 데이비스 보고서는 1923년 최 의 보고

서인 사이크스 원회 보고서에서 강조된 사회통합기능을 여 히 공 방송의 첫 번

째 임무로 간주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은 시청자들의 공유를 가능  하고 상호이해의 

자리를 제공하여 충돌을 지할 수 있으며 사회 으로 뒤처진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 독일은 연방헌법재 소의 결을 통해 공 방송의 기능을 재확인하 는데 재

소는 민 방송이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역 을 둔 것이라면 공 방송은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과 사회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역 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 소는 공 방송은 기본  공 을 통해서 모든 국민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필수 으로 해야 하는 내용들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시했다. 재 소는 한 공 방송에 내부  다원주의를 요구했다. 즉, 공 방송

에는 정치 , 사회 인 세계 이 다른 집단들이 골고루 한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로 인하여 공 방송이 국가나 특정 집단들의 과도한 향

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겠다.

  ○ 유럽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 방송이 민  상업방송과 경쟁하는 것은 불

공정행 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유럽 상업텔 비 방송연맹은 공  재원으로 운

되는 방송사업자가 상업방송사업자들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복되는 로그

램을 제공하며 공공서비스의 사명을 무시하고 방송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

다. 루퍼트 머독은 자신이 소유한 성 BSkyB가 BBC의 상업  서비스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제소하기도 했다. 유사하게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공 방송이 

인 로그램을 강화하고 선두 인 지 를 이용하여 인 인기를 합하기 

해서 추구하는 방법들은 민 방송의 자립  기 를 빼앗아 간다고 보았다.  

  ○ 국의 표 인 BBC의 경우에도 정체성에 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통신규제기구인 Office of Telecom의 데이비드 에드몬즈 원장은 BBC가 공 방송으

로서 본질을 지키지 않고  상업화되면서 민 방송의 시장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  방송으로서의 특혜를 더 이상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록 BBC에 한 신뢰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차 공 방송의 비 이 어들고 있

다.

    마. 제  언  

  ○ 공 방송이 공익성과 상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상호모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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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공 방송은 정체성 확보나 진로에 검토 없이 디지털 방송시

로 진입했다. 한 공 방송과 민 방송의 역할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 방송의 공  책임에 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2003년 미국 FCC가 신문과 방송의 겸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

으나 여론의 독과 을 우려한 연방의회의 반발에 부딪  무산되었다. 결국 미국의 경

우도 공공성 보장을 한 국가  개입을 완 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을 한국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언론기  내부의 편집권 독립 달성

    가. 쟁 에 한 필요성

  ○ 2003년 언론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기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해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해 회의를 갖게 되는 한 가

지 요인으로 ‘ 료  신문사 구조’나 ‘사주의 횡포’ 등의 행을 꼽았다. 이러한 이유

로 평생 언론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편집권 

독립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포함되어 법규정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언론사주들과 이들을 변하는 사람들은 편집권은 사주에게 속하는 것이며, 편

집권의 독립을 법 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 편집권 독립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66년 소  ‘사카린 사건’이 터진 직

후인데 당시 삼성의 사카린 수사건에 해 삼성계열의 앙일보와 동양방송은 삼

성의 방패막이 구실을 충실히 해내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언론공익보장법안”을 

제출하여 기업의 언론소유를 지하고, 언론의 소유집 도 막고, 소유와 경 을 분

리하도록 되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재 정부와 의회는 시민단체 등과 의하에 언론개  차원에서의 련법 입법

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언론개 시민연 는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 하거나 달하는 일보다는 신

문지면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특정한 견해를 마치 지배 인 사회여론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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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면서 정간법에 편집권의 독립을 법 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를 

실천하기 하여 언론사주와 근로자 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편집 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다. 문가 의견

  ○ 편집권이 독립되기 해서는 정권이나 고주 등과 같은 외 인 압력이나 언론

사 내부 경 진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통해서 편향이나 왜곡 

없이 진실을 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집권 독립을 강조하는 측은 언론기업이 사

주의 자유재산이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탁받은 공  존재이고 많은 특

권을 보장받으므로 편집권 독립은 필수 이라고 주장한다. 

  ○ 한 학자는 편집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여러 이유를 제시하 는데, 첫째, 편집권

은 편집을 담당하는 리스트 개인의 인격권  자유요 그것이 그의 정신  자유로

서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가치라는 에서, 둘째, 편집행 가 정신  창조  형성 

행 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훼손되면 편집행  자체가 비정상 으로 변질한다는 에

서, 셋째, 양심과 신념의 자유, 사상과 표 과 형성의 권리는 언론사의 편집노동자로 

신분이 바 더라도 본질 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에서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다(방정배, 2003).

  ○ 언론사주들과 이들을 변하는 사람들은 편집권은 사주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편집권의 독립을 법 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해 편집권 독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비록 사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서는 

규제가 가능한 법  논리가 언론에도 용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언론의 보도

가 공 인 이익을 외면하고 사 이익의 추구에만 치 하는 경우 정부의 한 규제

가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침해는 최

소한으로 제한하고 권력비 에 한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선진국들의 경우 편집권의 독립은 법 인 강제에 의해서보다는 언론계의 자율

 행으로서 오래 에 정착되었다.

  ○ 독일은 ‘내  언론자유’ 개념을 통해 편집권 독립제도를 이념 으로 표 한다.

  ○ 미국은 언론의 편집기능의 자율성이 잘 보장되어 있고, 언론기  경 자는 일반

인 편집방침을 정할 뿐이고 개개의 편집업무는 편집진의 자율  결정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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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  언

  ○ 편집권은 법 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 으로 실행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해서는 편집권 독립을 한 제도  정책과 언론인의 도

덕  규범의 정착이 필요하다. 

  ○ 편집권 독립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규약의 제정, 노사동수 편집

원회 구성 등 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를 언제 실시하는가 

하는 은 언론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7.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가. 쟁 에 한 필요성

  ○ 2001년 7월 공정거래 원회는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을 제한하는 신문고시를 제

정하 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  지 를 악용해 경쟁자의 

사업행 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거래 행 를 지하고 있다. 공정거래 원회는 

특정분야의 불공정거래 행 에 해 사업자가 수해야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결국 신문고시란 공정거래 가 일간신문 시장에 해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

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해서 일부 언론은 신문시장에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는 시도라고 반발하 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헌 주장을 펴기도 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2002년 헌법재 소는 신문고시가 합헌이라고 결했다. 헌법재 소는 공정한 경

쟁질수를 유지하기 한 신문시장의 규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 헌

재는 그 근거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

과 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하여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 35 -

다”는 규정을 들었다. 헌재는 신문시장이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불공정경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피렸했다. 한 “구독자가 신문을 한 종류

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 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 경쟁이 과도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의 구독은 통상은 월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에 한 로확 의 

기회가 많지 않고 따라서 로 확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헌재는 진단했

다.

    다. 문가 의견

  ○ 한국 신문 매 경쟁은 뉴스의 질  경쟁이라기보다는, 무가지살포와 경품제공 

등 독자의 합리  선택을 근원 으로 차단하는 불공정경쟁이라는 비 을 받아왔다. 

독자의 측면에서 경품이나 무가지의 경우 이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 인 

측면에서 시장의 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자본의 힘을 빌려 무리하게 

시장을 독과 한 언론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해 이윤을 높여야 하며 결국 언

론의 의무인 진실의 달보다는 고주와 독자들의 구미에 합하는 정보를 달하

려고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 자본의 힘에 종속되는 경우 언론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의 목소리만을 변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견해나 입장은 무시당하게 된다. 목소리를 내기 해서는 과격한 행

동이나 일탈 인 행 를 통해서 뉴스거리화 되는 일부의 경우에 불과하다. 

  ○ 경품이나 무가지를 동원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신문을 구독할 만한 경제  

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한 정보나 뉴스는 외면당하게 되며 결과 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 이 있다. 

  ○ 1990년  들어 언론자유의 제약요인으로서의 권력이 약화되고 반면 자본이 부

각되기 시작했다. 즉, 권력의 향력이 고 시장경제  요인들이 더욱 요해 졌다. 

그래서 권력에 의한 억압보다는 언론시장의 독과 이 폐해요인으로 등장하 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시장 유율이 떨어지는 신문사들에는 보조 을 지

하기도 한다. 

    마.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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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신문고시를 엄격히 시행토록 한다. 단, 

재 신문시장의 불황을 감안해서 국가 인 보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공공기 의 리핑제 개선  확

    가. 쟁 에 한 필요성

  ○ 기자실은 공서나 기업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해서 제공되

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이 모든 기자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기자단에 의해 

배타 으로 운 되면서 언론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졌다. 특히 기존의 언론과 신

규 언론 간에 기자실 출입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 노무  정부가 리핑제를 실시하기로 발표하자 부분의 언론이 기자실 개방

에 환 하 다. 그러나 기자실 개방과 함께 시행하기로 한 공무원에 한 방문취재 

제한에 해서는 언론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 하면서 이후에 

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 다.

  ○ 기자실의 문제는 그 형성시기부터 비 을 받아 온 사안이다. 특히 특별한 사안

이 없는 평상시에도 기자단을 구성하여 운 하는 것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리의 문제

가 비 의 상으로 지 되었다. 한 기자실의 출입제한이 언론의 자유나 취재의 자

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 을 받기도 하 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기자실은 일제식민지의 잔재 인 제도이다. 일제시 부터 출입처에 배정된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출입기자단을 결정하고 기자실을 스스로 운 해 왔다. 정부부처의 

기자실 운 경비는 부분 세 으로 충당되지만 정부는 기자들에게 기자실 운 을 

맡겨왔다. 

  ○ 정부는 기자실을 이용해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언론보도를 조 해 왔다. 특히 언

론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감을 방지하거나 해소하도록 리하는 차원에서 편리하

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엠바고(embargo) 등의 행도 발생하는 등 기자와 취재

원들이 유착 계를 가지면서 언론의 감시기능이 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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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가 의견

  ○ 문가들은 기자실의 문제 으로, 첫째, 기자단이 선의의 경쟁을 훼손하고 충실

한 취재를 방해하며, 둘째, 제공되는 자료에 근거해 기사화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망각

하게 되고, 셋째, 다수의 횡포로 소수기자의 진실 된 주장이 묵살되며, 넷째, 사소한 

이익 는 설득에 넘어가 공익에 배되는 한 사실을 덮어버리기도 하며, 다섯

째, 기자실이 쉬는 곳, 잡담하는 곳 등 안일하게 기자생활을 해나가면서 기자들이 조

로해 버린다는 을 지 한다.

  ○ 많은 문제 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이상 기자실 문제에 해서 진지하게 논

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때로는 출입처 기자단의 

비리, 뇌물, 지 등의 문제( 를 들어 1991년 보사부 출입기자 문제, 수서택지분양 

사건 등)가 불거지기도 하 지만 당시에만 문제가 되었을 뿐, 본질 인 측면은 변하

지 않았다.

  ○ 언론개 이 본격 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0년 에도 기자실 개 은 크게 문

제되지 않았다. 기자실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인터넷언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고 2001년 4월 인천공항의 기자실 임 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 당시 이를 취재하

러간 ‘오마이뉴스’ 기자가 기자실에서 퇴출되는 일이 발생하 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기사화하 다.   

  ○ 더욱 문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신문조차도 기자실 문제에 해서는 오랫동안 

침묵해왔다는 이다. 즉, 기자실에 가입 못해 설움을 받던 신생 언론사들의 경우 일

단 기자실에 들어가면 침묵하게 되고 정보의 안정  공 , 정보의 독 에 공조하게 

된다.

  ○ 기자실은 불공정 시장경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사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

집단계에서 담합행 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게 되는 부분 출입처 기자실을 통해 입

수한 정보를 원재료가 된다. 원재료의 차이가 없다보니 완제품의 차이가 없고 결과

으로 양질의 자재공 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도 유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기자실은 언론인에게는 모두 개방되어있다. 백악 의 경우 기자실 공간

이 좁아서 공간문제로 인해 무 많은 기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정하고 합리 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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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우 일본신문 회가 1978년 개정한 기자클럽 운 지침에 따르면 클럽

소속 기자는 “해당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타사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활동을 존 하고 

불미스럽게 그 행동을 해 는 규제하는 듯한 정, 사 합의 등을 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럼에도 여 히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형 기자실을 운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를 제외하면 부분 폐쇄 인 기자실 운 이 보편 인 실정이다. 때문에 군소언론이

나 외국 언론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은 2002년 일본의 기자실 제도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불공정 장벽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마. 제  언

  ○ 공공기 의 리핑제는 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자실의 특권을 

없애고 취재활동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므로, 특정 메이  언론의 여론독  완화라는 

정  효과 거둘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 그럼에도 최근 리핑제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리핑제도로 인하여 일방 으로 정부의 견해를 

받아서 달하다보니 정보의 정책을 언론이 상세히 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는 이 지 되고 있다. 비록 공무원들에 한 근, 취재의 지를 거두기는 하

으나 후속취재나 심층취재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궁극 으로는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의 제약할 수도 있다는 도 고려되어야 한다.

  ○ 리핑제를 확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문제 을 보완해 가면서 실시하

도록 해야 한다.

  9. 언론윤리와 자율규제

    가. 쟁 에 한 필요성

  ○ 이론 으로는 언론인으로서 언론윤리를 잘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인으로

서 사회에 발을 내딛는 다수가 언론윤리에 해 실 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동시에 언론인이 알아야 할 것은 언론에 한 국민들의 태도나 견해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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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명하게 응하는 새로운 모습으

로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시  요구에 부응하여 언론윤리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 언론인 개인의 윤리  측면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조된다. 언론인의 윤

리는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잘못된 윤리  선

택의 결과는 상 밖의 사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언론인들이 때로 잘못된 윤리

 선택을 하는 이유는 ▸언론인들이 개 마감에 맞추어 단히 빠른 속도로 일을 

하며, ▸특종에 한 욕구가 때때로 정확성의 요구를 앞서며, ▸언론인들이 취득하는 

기사의 진실성에 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때로는 윤리  측면을 무시해야 

심을 끌거나 직업 인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언론인들 자신이 만든 기사가 가져올 

사회  장에 해서 무 심하기 때문이라는 지 들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이유들

로 하여 실제로 비윤리 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개의 경우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허 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보원이나 취재원과의 친근함을 이용하여 취

재과정에서 혜택을 다거나, ▸개인들에게 민감한 사생활 련 기사를 부주의하게 

쓴다거나, 는 ▸특정의 이벤트를 임의 로 조작하여 이에 한 을 쓰는 등의 오

류를 범하게 된다. 실제로 언론인들이 언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리 인 

딜 마에 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공익을 한 보도에 있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하 다면 언론인은 딜 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어느 곳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지에 해서 언론인 자신이 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일 이에 한 주의를 기

울이지 않거나 계자의 조언을 얻지 않고 기사화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한 

항에 부닥치게 된다. 를 들어 미국의 경우 AIDS 련 기사나 성폭행 기사를 개인의 

실명이나 혹은 주변의 정보를 통해 게재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한 사회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타 공인의 사생활이 사인의 사생활보다 덜 보호받는다

는 에서 딜 마가 발생하기도 한다.

  ○ 언론인의 정보의 수집  취재활동은 성격상 공 인 책임을 반 하는 것이다. 

개의 언론인들은 사건을 취재하면서 사건의 성격에 해 공격하기도 하지만, 언론

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요성을 확 해석 할 수 

있는 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언론인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사실에 입각하여 

달할 책임의식이 요구되어진다. 책임의 딜 마는 특히 상을 통한 텔 비  보도

에 있어서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를 들어 텔 비 의 경쟁  생 계에 있어서의 편

향 인 보도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 시청률을 높이기 하여 사건을 상 으로 조

작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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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으로 겪는 딜 마 때문에 언론인에게는 항상 몇 가지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인의 사회  공인으로서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  권력

집단에 한 리한 감시자와 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의욕 그리고 실  괴리감

에 한 것이다. 분명 윤리  측면에서 사회의 병폐 상을 통찰력 있게 담아내는 것

이 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 가지 장벽－ 를 들어 개인 인 친분 계나 선심

공세 등－에 부닥치게 될 때 과연 이를 어떻게 명하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늘 뒤따른다. 둘째,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이 뉴스 취재과정에서 윤리  는 

법 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편법 인 뉴스 수집방법에 한 것이다. 속보경쟁에 살아

남기 해서 뉴스취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는 

합리화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사안이 차 한 경우 목 의 달성을 

해 필요하다면 수단은 정당화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셋

째,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공개 에 이용하는 것이 언론윤리

에 크게 벗어나는가에 한 것이다. 

  ○ 언론윤리가 헤이해지면 이는 결국 언론자유의 탄압을 자 하여 본질 인 언론

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의 정권들이 독재정권이나 권 주의 정권, 민주  

정권 할 것 없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무책임한 언론을 바로잡는다는 논리에 근거

해 있다는 을 볼 때 언론 스스로 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실제로 우리 언론은 권

력에 의한 규제가 어들자 언론이 사  이윤의 추구에만 빠져 제 로 공익  역할

을 하지 못했었다. 특히 과잉 경쟁으로 언론들이 기에 처하자 극심한 경쟁에서 이

기기 하여 정권의 감시기능은 마비되고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결국 언론윤리의 수는 언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세계 으로 약 60개국이 언론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한국

언론재단, 2001), 이들 윤리강령은 공통 으로 개 5가지 측면에서 내용  공통 을 

가지고 있다. 이는 (1) 취재, 보도, 논평에 있어 진실성과 객 성의 유지, (2) 알권리

의 실 을 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3) 언론인의 직업  문성 제고와 소유주에 

의한 언론인 인격존 , (4) 이나 향응의 취득 지, 그리고 (5) 취재원에 한 비

닉의 엄수이다. 한국도 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내용의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1957년부터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앙지와 지상  방송사를 심으로 

언론사별로 나름 로 언론윤리강령을 마련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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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이 있다 하더라도 실 으로 해당 언론사에 속하는 언론인들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내의 습 인 논리가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988년 한겨 신문의 윤리강령 제정을 시

작으로 앙 일간지들과 방송사들이 개별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최근 앙일보가 

강령을 개정하는데 이르기까지 엄격한 윤리강령이 마련되고 있으나 실천 인 측면에

서 보면 개 사문화 되었다는 지 이 있다. 

  ○ 1996년 4월 7일 한국신문 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회, 한국기자 회 등이 참

여하여 1957년에 처음 제정한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새 신문윤리 강령’이 만들어 졌

다. 여기서는 개인들의 인권을 최 한 보장하며, 표 을 지하며, 언론인의 품 를 

해 품수수나, 부당한 집단압력행사, 는 고 매, 보 행  등을 지하는 강

령을 두었다. 이는 언론개 운동과 맞물려 2001년 11월 23일에 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인 자정선언문’으로 이어지면서 ‘언론인 윤리확립을 한 실천요강’이 만들어져 

언론의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 북한에 한 립  보도를 하며, 부정  언론 을 없

애는 등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실천요강에서는 언론인

은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오보에 한 반론의 기회를 인정하며,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 , 간  이익을 올려서는 안 되고, 취재 상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교  자세하기는 하지만 언론인이 실제 상황에 착했을 때 구체

인 행 를 할 수 있는가 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해서는 명확히 기술하지 못

하고 있다. 

  ○ 언론윤리 특히 신문과 통신이 신문윤리강령  그 실천 요강을 수하게 함으

로써 언론의 건 한 발 에 기여하기 한 목 으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 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공식 인 기 으로 문 부 산하의 한국간행물윤리 원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출   인쇄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간행물의 윤리 , 사회

 책임을 구 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언론윤리는 개인으로서의 언론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 속한 언론조직에도 

용되는 것이다. 언론인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윤리

기 에 자신을 맞춘다는 을 감안하면 언론조직의 윤리는 검증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논의가 많지 않은 부분이다. 를 들어 회사의 자산 리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언론사 단 의 주식투자나 일부 기업의 주식거래를 통한 M&A 과정

에 불법 으로 개입하는 사례 는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련 정보를 통한 토지에 

한 투자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최근 몇몇 언론사가 스포츠 복권 사업자인 타이거 

풀스에 투자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투자 언론사들이 타이거 

풀스가 경쟁 사업자를 따돌리고 복권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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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한국의 언론윤리 강령과 실천요강에는 언론인 개

인들이 지켜야할 윤리  항목들만 열거되어 있으며, 조직으로서의 언론사가 지켜야할 

윤리  행 들은 빠져있는 것이 문제로 지 되기도 하 다. 

    다. 문가 의견

  ○ 최근에는 일탈 이고 선정 인 언론의 보도에 한 국민  거부감이 차로 커

지고, 동시에 인격권에 한 보호의식이 크게 신장되어 잘못된 언론에 해 집단 이

고 조직 인 항이 발생하고 있다. 

  ○ 윤리 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이다. 김옥조(2001)는 지문화

는 한국 언론 최 의 치부이자 한국 언론의 후진성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은 이미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제15조 제1항에 존재한다. 한 앙일보의 경

우에도 1999년 공표한 독자 인 윤리강령 제2조에서 “이른바 지는 어떠한 경우에

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는 당장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

미도 있지만 앞으로 오랜 기간 잘 달라고 하는 암시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지 도 존재한다(팽원순, 1994). 이러한 에서 볼 때 지수수는 

형법 으로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으로  형태의 가성 는 청탁성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언론윤리는 언론이 여타의 일반 기업집단과는 달리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

는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윤리는 여타의 윤리보

다 더욱 잘 지켜져야 한다. 한국의 정당법 제6조의 경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 에서 정당에 

가입한 언론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언론의 정치  립성’과 국민의 알권

리 충족이라는 윤리성에 한 요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경우 표 인 신문편집인들의 모임인 문언론인 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PJ)의 윤리헌장(Code of Ethics)을 보면 그 내용의 단순함에

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언론윤리에 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 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

기서는 윤리헌장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에 있어서 이를 최 한 피하되 부득이

한 경우 취재과정을 ‘기사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켜 밝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43 -

  ○ 국의 국언론인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s)은 세부 인 실천강령들

을 포함하고 있는데 를 들어 아동 성폭행과 련된 보도의 경우 보도의 상이 피

해자이던 목격자이던 상 없이 사건과 련된 16세 이하 청소년  아동의 신원을 

 밝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보도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들의 신

원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 ‘근친상간’과 같은 부정 인 표 을 보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천강령의 항목에 삽입해 두고 있다. 

  ○ 독일 언론 원회(German Press Council)의 경우 윤리강령 제13조에서 ‘수사

이거나 심리 인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법

원의 결에 의해 형이 완 히 확정되기 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피고인이 범죄

자라는 인상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두어 언론인의 범죄기사 작성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랑스의 경우 국언론인연합(National Syndicate of French Journalists)의 윤

리강령은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에 있어 합성의 여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은 마지막 항목에서 언론인 자신이 마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

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스 스 언론인 연맹(Swiss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언론인의 사회 인 역할

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언론인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정책과 상충

되는 어떠한 지시와 간섭도 받지 않으며, 언론인 비리를 궁극 으로 막고 독립을 보

장받기 한 책으로서 정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삽입해 두고 있다. 

  ○ 일본의 경우 각 부처나 출입처에 형성되어 있는 기자들은 기자 회가 제정한 

언론윤리강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자 클럽에 속한 성원들이 마치 하나의 공동체

인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서 비록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고 다양성

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서로 정한 선에서 언론

윤리를 실천해 가고 있다. 일본신문노련의 ‘신문인의 양심선언’은 해설서에서 “취재

원으로부터 품이나 를 받으면 상 가 불편해하는 보도를 하기 어렵게 되고, 자

신은 유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주 에서 그 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단정한바 

있다(일본신문연맹, 신문인의 양심선언, p.41). 

  ○ 국의 경우 언론의 제1의 사회  사명을 국가에 한 충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를 빼면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의 언론사가 보유하는 윤리강령과 특별히 다르지 않

다. 굳이 다른 이 있다면, 서구 제국들의 언론윤리에 비하여 강조하는 윤리  기

이 다르다는 인데, 컨  국은 서구와는 달리 언론인의 용기(courage)와 호기심

(inquisitiveness)에 핵심 인 을 두고 있다. 

  ○ 옴부즈만 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의 경우 언론사에 별도로 명시된 언론 윤리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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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 보다 사내의 옴부즈맨이나 시청자 불만처리 원회 등을 통해서 윤리

인 측면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 네덜란드의 경우 따로 윤리강령을 마련치 않고 국제 언론인 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가 제정한 언론인 활동에 한 원칙 선언서의 내용을 따른

다.

    마. 제  언

  ○ 언론윤리교육시간을 확충해야 한다. 개 언론윤리교육은 학의 학부수업 한 

학기에 걸친 언론윤리법제 강의나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언론인 기본연수  3

시간의 언론윤리 강의가 고작이며 언론사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재교육은 거의 

무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언론사별로 언론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이는 

사회 으로 언론윤리문제가 불거지는 시 을 후해서 발생하는 가림식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평소에는 언론윤리에 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 언론윤리가 제 로 지켜지고, 나아가 이를 제고하기 해서는 기자들의 ‘언론자

유의 보장이유’에 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언론자유가 자아성취를 이루고 

진리의 추구에 있어 필수 이며 민주주의 체제유지의 핵심  장치라는 것을 인식해

야 한다.  

  ○ 무엇보다 언론인은 지를 받지 않아야 한다. 2002년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화평을 잘 써주는 가로 화사 등으로부터 지를 받아 챙긴 사건 등은 지의 해

악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언론은 정치  립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정치인들과의 개인  친분을 

통한 권언유착 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개 언론인들은 안정 으로 뉴스를 

한 정보를 얻기 해서 정치  인물들과 선린  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낙종하는 것을 막기 해서 떼거리로 몰려다니거나 그날그날의 취재의 당번을 정하

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행이 사라져야 한다. 

  ○ 언론인의 정계진출의 경우 특정 정치인과 출신 언론사와는 일종의 우호  연

를 이루게 되어 언론의 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론직을 

그만 두 후 일정기간 유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언론의 속보 강박 념을 버려야 한다. 속보 경쟁은 오보의 주원인이 되기도 하

는데 언론인들이 특종에 한 집착과 비록 오보는 하더라도 낙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언론의 비윤리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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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사건에 한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한다. 특히 보도 이후의 상황의 발 에 

해서도 최 한 보도해야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해서도 형확정 이 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4항)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 

  ○ 미성년자 범죄, 정신질환자, 성범죄, 테러, 인질 는 유괴 등에 한 보도에 있

어서 신 해야 한다. 윤리실천요강의 경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조를 다해야 하며,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 에 있을 때는 가족이나 수사

기 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제13조 제3항)하여 이와 련된 보도를 

신 히 해야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 언론인  언론사 윤리강화를 해 언론인 윤리강령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실

행력을 높여야 한다. 지침은 실용 일 수록 좋다. 각 언론사 사내 윤리강령 구체화 

 자율규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자율 인 언론윤리 감독 기 , 를 들어 기

자 회 는 PD 연합회 등의 기 의 감독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있다.

  10.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리

    가. 쟁 에 한 필요성

  ○ 2003년 검찰 수사 들이 비디오테이 에 한 압수수색 장을 집행하려다 SBS 

직원들의 지로 실패하고 검찰이 이에 한 사법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복잡성은 이 사태에 여러 쟁 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

다. 개인권의 보호, 몰래 카메라, 국민의 알권리, 취재보도의 자유와 한계, 취재원의 

보호, 검찰의 법집행상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언론에 한 반응 등 여러 

쟁 들이 뒤엉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알기 힘들다. 그러나 해결책은 가

장 핵심이 되는 취재원 보호의 문제에서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원은 언론에 

있어 필수 인 존재이다. 취재원이 존재하지 않는 언론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취

재원에 해 언론은 보호의 의무를 진다. 문제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가 항상 정당한

가 하는 이다. 즉, 언론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언론ㆍ출

의 자유 역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다. 결과 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언론에 의한 취재원 보호가 완 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향이다. 

  ○ 그러나 언론ㆍ출 의 자유의 역에 있어 요한 존재가 되는 취재원에 한 

보호의 여부와 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해서 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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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과 표 의 자유, 그리고 묵비권에 취재원에 한 보호

가 속하는지 그리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거부권이 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의사와 변

호사의 권리가 언론에도 용되는지의 의문이 발생한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취재원 보호와 련하여 이를 정의하거나 기술하고 있는 법조항이나 례가 아

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헌법 제21조상의 표   양심의 자유 보호와 제19조 상

의 침묵의 자유, 그리고 제12조 불리한 진술거부권 역에 취재원 보호의 근거를 발

견할 수 있다.

    다. 문가 의견

  ○ 언론의 보도가 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공개여부가 분쟁의 상

이 된다. 이때 취재원 비닉권은 취재원의 익명언론권과 사회 , 경제  피해 방이라

는 차원에서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증언과 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최근에는 형사재 의 증거의 요성과 취재원을 제공함으로

써 미치는 보도의 자유의 침해를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해 이은 (1993)은 “언론인은 공표사실의 필자, 제보자 는 그 자료의 보유

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 가 된 사실에 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한 압수, 수색이 지됨으로써 언론의 취재원이 보호된다”고 피력하 다.

  ○ 취재원 비닉권의 존재이유가 취재원의 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 공 에 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라는 공 이익이므로 사  이익에 속하는 취재원의 익명의 표

권만으로는 실제 재 의 공정성이라는 헌법  이익에 항할 수 없으므로 취재원의 

익명언론권에 한 공개강제 문제에서 고려될 만한 헌법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견해가 많다.

  ○ 형사소송법 학설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에게 증언, 압수거부권을 부여하는 형

사소송법 규정이 언론기 에 용될 여지가 있는가에 해서는 부정 인 견해가 

부분이며, 헌법 제21조를 직  근거로 하는 언론기 의 공개거부권을 승인하는 데 

해서도 소극 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비록 기자의 취재원에 한 증언거 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 제21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1조는 아직 취재

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취재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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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언론ㆍ출 의 자유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법원은 1972년 마약

의 제조와 이용에 한 심층취재 기사로 문제가 된 소  랜즈버그(Branzburg) 사

건에서 언론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달리 불법 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피력한 바 있다. 5 4의 결로 연방 법원은 비록 취재

원 보호가 요하기는 하지만 취재원이 한 범죄와 련되는 경우 취재원을 밝힘

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지 않다고 보았다. 

  ○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 과 아동 음란물 제작 등 흉악한 범죄와 련되었을 

때, 언론인이 범죄 당사자일 때, 생명보호 등을 해 긴 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때만 언론사나 언론인에 한 압수수색이 인정된다. 이러한 연방법원의 입장으로 인

해 취재원보호를 한 자체 인 입법은 불가능하며 1896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재 약 26개 주에서 제정되어 있는 소  방패법(Shiled Law)을 통해 주정부 차원에

서 일정한 정도 취재원보호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러 외조항이 

있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법이 취재원을 보호하기보다는 언론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 도 있다.    

  ○ 반면 독일의 경우 197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언론기 의 증언거부권은 언

론기 과 정보제공자간의 신뢰 계를 보호하기 한 것으로서 언론범죄의 유무  

기자의 처벌 가부를 막론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에 해서 언론에 우호 이라는 

비 도 있지만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1982년 3월 12일 결정에서 이는 의사나 변호사

처럼 언론과 취재원 사이의 사 인 신뢰 계를 보호하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

제도를 보호하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언론의 증언거부권의 행사여부를 자유재

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일본의 경우에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인정하는 법이 없다. 1952년 최고재

소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 의 자유의 범 에 공공복리를 한 증언의무

를 희생하면서까지 증언거 의 권리가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했다. 1968년 최고

재 소는 취재의 자유가 형사사법을 하여 증거로서 제출되어야 할 보도자료를 거

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같은 취지의 결을 했고 재까지 같은 법

리가 용되고 있다. 

    마.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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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 보호보다 공정하고 효과 인 법집행이라는 공공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증언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언론인의 경우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헌법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언거부권을 법률에서 정할 수는 있

다.

  ○ 언론의 공익성이 법집행을 통한 공익보다 크고, 내부고발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

인의 증언거부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국가안보와 생명권보호와 련 는 언론인의 

취재활동 과정의 불법행 를 은폐하려는 경우는 외로 해야 한다.

  ○ 취재원 보호를 제한 없이 보장할 경우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명 훼손이나 공

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은 사법 인 단과 함께 언론이 사

안을 어떻게 단해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안이  범죄에 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언론은 취재원을 최 한 보

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보도 지 가처분제도의 폐지 는 제한 

    가. 쟁 에 한 필요성

  ○  사법은 개인이나 단체의 명 를 보호하기 해서는 명 에 한 침해의 

사후  구제 차( 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 반론권 청구 등)이외에도 침해가 발생하

기 이 에 이를 방하거나 진행 인 침해를 단시키는 법 인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인 조치를 개 지처분 는 정지처분이라고 하고 이는 일반 으

로 가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지처분은 체 으로 부작 (不作爲)를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과 련해

서는 기사의 제작, 반포의 지 그리고 필름 는 방송녹화 테이 의 사용 지가 이

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에 한 지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에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사  방  지처분이 표

의 사 검열 지의 원칙에 한 반인가의 여부가 쟁 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

나 언론에 한 사건검열의 경우 이는 행정기 에 의한 사 검열의 지로 인식되며 

사법부에 의한 지처분은 사 검열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 인 인식이다.  

  ○ 가처분 제도가 사 검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론ㆍ출 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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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 시행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언론에 한 가처분의 책임 여부가 명백히 밝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처분인 만큼 

후에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면 면책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형법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는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청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법  수단으로 손해를 회피할 수 없는 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처분이 받

아들여져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한국의 경우 지명령이 유지(留止)명령으로 부분 인식되고 있는 것은 미법

의 injunction을 해석한 이유로 보인다. 이러한 유지명령은 침해행 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거나 침해행 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그 행 의 지를 법원에 청구

하며 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하는 정지 가처분이다. 한국의 경우 상

법 제404조(유지청구권)는 “이사가 법령 는 정 에 반한 행 를 하여 이로 인하

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를 하여 이

사에 하여 그 행 를 지(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의 경우에는 제214조에서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 를 하는 자에 하여 그 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1995년 

개정)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 를 보호하기 해서는 명 에 한 침해의 사후  구

제 차 외에도 침해 이 에 이를 방하거나 진행 인 침해를 단시키는 법 인 

규정을 포함한다. 제2항에서 “ 한 손해를 피하거나 박한 강폭(强暴)을 방지하기 

하여 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에서의 보 의 필요성을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2002년 개정에서 사라졌다. 

  ○ 언론에 한 지처분 제도에 있어 1996년 법원은 지청구권의 인정을 명백

히 하 다. 법원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 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 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보의 실효성을 기 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

해에 하여는 사  구제수단으로 침해행  정지, 방지 등의 지청구권이 인정된다”

고 결했다( 법 1996.4.12. 선고 93다40614 결). 하 심에서도 헌여부에 한 논

의 없이 지청구를 인용해 왔다. 그러다가 2001년에 들어서 헌법재 소는 사 지 

헌심  소송에서 “헌법의 언론출 에 한 검열 지는 행정기 의 허가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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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의사표 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 심사를 지하는 것”이라며 “방 지가처분

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여 

헌성을 부정했다(헌재 2001.8.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다. 문가 의견

  ○ 그러나 사 지제도의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침해의 여부가 법조계와 학

계에서 계속 지 되어 왔다. 비록 헌재에서 헌은 아니라고 단하 으나 언론에 

한 사 지제도에 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해 학자들은 개의 경우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도 공익에 

한 사항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박한 경

우 는 다른 법  수단으로 이를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 한해서’에 가처분 청구를 

인정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기타 명 훼손이라는 상을 형법상의 원칙에 근거함

으로써 만일 차후 언론이 면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견해도 

보이는데 이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어도 표   언론의 자유에 한 침해를 최소

화하는 범 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경우 명 훼손을 이유로 표 의 를 지하는 것(injunctive relief)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법원은 1931년 니어  미네소타(Near v. 

Minnesota, 283 U.S. 697) 사건에서 신문에 한 사  지명령을 허용한 미네소타주

법은 언론에 한 사  검열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으로 간주하 는데, 단지 

군사기 에 한 이 될 수 있는 표 , 음란한 표 , 그리고 치안 방해  표 에

만 지명령이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 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원칙이 용되는 

범 는 아주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니어 사건에 따르면 기본 으로는 표 의 자유

에 한 어떠한 사  제한  조치도 헌법 으로 무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Bantam Books, Inc. v Sullivan, 372 U.S. 58 (1963)). 그러나 미국 각주의 다양한 법

을 정리한 ‘불법행  재규정’(Restatement(Second) of Torts)에 따르자면, 법원이 이미 

표  내용이 거짓이고 명 훼손에 해당한다고 선언하 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측이 추

가발행을 고집한다면 이는 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Restatement(Second) of Torts, §623, Special Note on Remedies for Defamation 

Other Than Damages 329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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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우 차지(差止)명령으로 불리는 지명령제도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일본에서는 명 훼손 등에 한 사후  구제수단의 실효성에 해 의문

을 가지고 침해행 의 사  억제책으로서의 방청구권에 하여 오랜 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  인격권에 근 한 상호, 상표 등에 하여 명문으로 치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를 들어 일본의 작권법 제116조, 상법 제2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상표법 제36조 등), 명  등 인격권의 침해에 지처분이 인

정될 것인가에 해서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지처분이 명 의 보호를 

한 효율 인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 표 의 사 검열로 이어져 표 의 자유에 

한 한 이 될 수 있다는 지 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한 검열 지 규정이 지명령에 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사법부

의 지처분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립되어 왔다. 일본의 최고재

소는 지처분을 사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법원의 경우 비

록 1960년 부터 1980년  반까지는 하 심에서 몇 건의 결이 나오기는 하지만 

례에서 보이는 입장은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86년 일본의 최고재 소가 

소  ‘북방 사건’에서 지처분에 한 몇 가지 요한 결정을 내렸다( 高裁判所 

1986.6.11. 民集 40.4.872). 이 사건에서 최고재 소는 잡지 기타 출 물의 인쇄, 제본, 

매, 반포 등의 가처분에 의한 사  지는 헌법에서 규정된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았다. 재 소는 가해자에 하여 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 를 배제하

거나 는 장래에 생길 침해를 방하기 하여 침해행 의 지를 명령할 수 있다

고 단함으로써 인정설을 택하 다. 결국 일본의 경우 지청구는 상이 고도로 

법한 경우 는 이익형량의 결과 지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인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제  언

  ○ 언론보도와 련하여 사 에 지를 내리는 것은 언론ㆍ출 의 자유를 훼손할 

험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출   방송 지 가처분 제도로 인한 출 이나 방송을 지하는 것은 언론ㆍ

출 의 자유를 히 규제하는 사  검열의 성격이 있고, 한쪽의 기본권에 한 고

려가 없으므로 과잉 지 원칙에 배되므로 폐지되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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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새로운 언론매체 통합법 제정을 통한 언론자유 확

    가. 쟁 에 한 필요성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통신매체가 통합되는 정보환경의 융

화 속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매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각 매체간의 

개념 정의가 혼동되면서, 한 지 까지 행해져온 국가와 사회특수계층의 정보통제가 

내용규제라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인간 계가 왜곡되고 사

회로부터 개인이 소외되는 자기격리와 사회분열, 계층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등의 문제가 각종 사건을 통해 실 인 법  문제로 두하고 있다. 

  ○ 언론계는 노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가 시 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의 하나로 방송ㆍ통신 통합법의 제정을 들었다. 언론재단에서 발행되는 월간 ‘신문과 

방송’에서 2003년 신문, 방송 소속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시장 정상화 다음으로 방송ㆍ통신 통합법의 제정을 요한 과제로 답하여 높

은 심을 보 다. 언론학자들의 경우 방송ㆍ통신 통합법의 제정을 가장 우선순 로 

꼽았다. 

  ○ 방송ㆍ통신법 제정에 있어 방송ㆍ통신 통합기구의 설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경우에는 방송ㆍ통신 통합기구가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언론학자들은 정부기구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견해를 보 다. 한 방송ㆍ통신법 제정의 골자는 인터넷을 심으로 하는 가상

공간을 법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가상공간은 기존의 인쇄매체나 통신매체와는 분명히 다른 기술 , 본질  차이

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한 특성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1990년  반부터 가상공간에 한 법제문제에 해 오랫동안 자유시

장론(free market of ideas)과 공  검토론(public deliberation) 사이에 공방이 있었으

나, 매체기능 활성화와 발 도모 인 측면에서 법제를 마련하되(Turner Model), 정부

규제는 내용 립 인 쪽으로 결론이 모아져 그동안 몇 차례의 입법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때마다 헌논란에 휩싸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은 미연방 법원

이 ‘인터넷매체를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새로운 매체로 인정하고 정보수용자의 들을 

권리, 말할 권리, 근권 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양성증진을 강조했다는 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입장에서 다소 탈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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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 이후 지 까지 정부는 형법을 개정하거나 정보 련법을 제, 개정하면서 

매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결과는 그리 정 이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에는 아직 례를 통해서 명백한 입장표명이 나와 있지 않다. 례 에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출 물이라고 보기도 했고(서울지법 2000.2.2. 선고 99가합64112 결), 자

게시 이나 공개 장은 통신으로 보기도 했으며( 법 1997.4.25. 선고 96도2910 결; 

서울고법 1996.10.29. 선고 96노1916 결), 컴퓨터통신사업자에 해서는 조리상의 

의무만 인정하 다( 법 2001.9.7. 선고 2001다36801 결). 즉, 한국 법원은 인터넷매

체에 하여 언론성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출 물’로 때로는 

‘통신’으로 보았고, 그 의무의 한계도 조리(條理)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 인터넷의 경우 비록 정간법이 시행령에 임하고 있는 내용이  그 구체

인 범 를 정하지 아니한 채 ‘기타 간행물’의 내용을 통령령에 임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9호) ‘포  임입법 지의 원칙’에 배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문서의 

장기간 보 가능성’과 ‘물질  형태로의 환가능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행법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동법 시행령상의 ‘기타 간행물’(제2조 제9호), 는 형법상의 

‘기타 출 물’(제309조)로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나, 나머지 인터넷상의 모든 게재

물도 ‘기타 간행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 히 문제로 남는다. 행법령의 해

석에 따른다면 모든 인터넷상의 부분의 게재물은 정간법상 ‘기타 간행물’로 해석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 이 요구되는 통신(헌법 제18조)과는 달리 공개 인 정

보유통을 그 특성으로 하는 에 착안하여 본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게재물에 구나 

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 반면 통신에 해서는 거의 인 면책이 용되며 정부는 common carrier

에 한 규제와 감독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매체를 통한 통신은 기존의 

통신매체와는 달리 일 다 는 다 다의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 그 자체

가 곧 의견표명이 되는 상황이므로 자매체를 통한 통신을 단순히 통신이라고 하기

에도 여 히 문제가 남는다.

  ○ 자매체는 그 용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표 진 인 매체로서 민주 인 

의사표 에 가장 합한 매체라는 이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행 매체구분

론에 따른 도식 인 입법에 인터넷매체를 무리하게 포함, 용시키려고 한다면 그것

은 정보화시 와 국제화시 에 역행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다. 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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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 의 자유는 사상이나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

에게 발표하는 것이면 어떠한 형태의 행 이건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보호범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구체 으로 정보의 자유, 의사 달의 자유, 방송의 

자유, 화의 자유 등을 개별 으로 언 하면서 보장의 범 를 정하고 있다. 한국 헌

법은 의사표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헌법은 이에 정보의 자유(정보

공개청구권, 알권리 포함)를 보호범 에 더하고 있다. 학자들은 학설을 통해 한국 헌

법 21조도 독일헌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이러한 

견해는 사실 실정법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 을 야기한다. 

  ○ 방송․통신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새로운 경계 역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상

황에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응하기 해서는 신규서비스를 고려한 방송개념 재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가들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시스템은 할기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효율 으로 처하지 못하고, 매체

별․서비스별 규제가 혼재되어 규제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 을 해 왔다. 

  ○ 재 방송정책․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방송 원회, 통신정책․규제를 담당하

는 기구는 정보통신부와 통신 원회, 정보통신윤리 원회로 이원화․분산화 되어 있

다. 방송기본계획 수립  방송사업자허가는 방송 원회가 담당하고, 기술표 방식 

결정, 주 수할당 등 방송기술  통신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함으로써 할기구간 

입장차이로 디지털방송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종합  정책 수립  균형 인 산업

육성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융합서비스에 한 할 기 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고, 규제기 의 일 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규제의 공백을 래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비 측 이고 복 인 정책  할 

기구간 힘겨루기는 결국 방송통신산업의 체계  육성  균형  지원을 어렵게 한다. 

한, 산업시장에서 신규서비스 제공을 축시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국내 방송 통신산업을 종합 , 체계 으로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며 세계화시 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방송통신

계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 계법의 정비가 실하다. 

  ○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서 제8조에 언론기

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제하면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 , 리

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표자나 후보자 는 그의 리인

을 참여하게 하여 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 히 도식 인 매체구분론에 의존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의 언론성은 공식 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원회제도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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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선거법 제8조의 5에서 ‘인터넷언론사’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언론사

의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한 보도, 논평  여론 등을 할 

목 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경 , 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

이지를 경 , 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은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사로서

의 권리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한시 인 기간동안에는 강

력한 의무주체로 리, 감독,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 으로 합목 성에 근거한 법의 

이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 이 있다. 

  ○ 자유의 매체인 동시에 정보 진 인 매체가 지나친 국가통제로 인하여 개인을 

옭아매는 속박의 매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은 최소화되고 개인이 갖는 자율권은 최

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매체의 본질 인 

특성을 어떻게 악하여 법을 만들고 용하고 해석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법 규범력의 문제가 심각히 도 받고 있어 주권국

가의 할권(jurisdiction)마  행사하기 힘든 곳이 바로 자매체이기 때문에 자매

체에 한 입법은 그만큼 더 신 하여야 한다. 

  ○ 인터넷은 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므로 앞으로 인터넷 공간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므로 행법을 하게 고치기보다는 인터넷매체가 원활하게 존재할 수 있도

록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 이며 여기에는 콘텐츠 진흥정책과 신생매체 교육

지원, 상충하는 법규정 개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매체법이 만들어지기  과도기

으로 정간법에서 ‘기타 간행물’에 포함시켜 인터넷매체 활동을 담보해 주는 것도 

요구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비교법 으로 본다면 국가 인 차원에서 인터넷산업을 극 장려하면서 세계의 

인터넷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언어종속과 문화종속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럽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싸움이 가세하고 있어 각 

국가의 특성과 실, 정보화의 수 에 따라 인터넷 련법제나 례, 정책이 다르기는 

하지만, 체로 기술 인 이유로 규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도 일반

의 근이 용이한 것에 한하여 공  장으로서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 라인에서 정부가 일반 의 근을 반 으로 허용하는 도로나 공원( 통 인 

공  장)의 경우에는 표 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검열이나 허가 등과 

같은 면 인 규제는 불가능하며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불가결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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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lling interest)이 있음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내용규제는 불가

능하고, 시간과 장소, 방법상의 규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신분증이나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도서 이나 박물 (제한 인 공  장)에 해당하는 제한  공  

장의 경우에는 그 설치목 에 비추어 표 의 주제와 행 자에 따른 합리 인 규제가 

가능하다. 

  ○ 독일의 경우 홈페이지도 일반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 어 일반 이 쉽게 

근할 수 있는 개방형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 자출 ’으로 보고 있다. 

  ○ 미국(FCC)과 캐나다(CRTC)의 경우는 이미 일원화된 방송통신 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국은 최근 11월 19일 하원에서 방송과 통신을 포 하는 새 커뮤니

이션법을 발표하고, 기존의 5개 방송․통신규제감독기구(ITC, RadioAuthority, BSC, 

OFTEL, Radiocommunications Agency)를 통합하여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을 설치하는 등 디지털시 를 규제하기 한 새로운 규정 등을 마련

하 음. 이탈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7년 7월 방송통신법의 제정과 함께 방송․통신단

일 감독기구인 ICA(It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를 설치한 바 있다. 

    마. 제  언

  ○ 출 과 방송의 개념에 한 재정립을 통한 통신매체의 통합 필요하다. 방송․통

신 계법제의 체계는 방송의 특수성(방송의 다양성  공정성의 확보)을 유보하면서 

방송 계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신 계법의 체계와 내용으로 환하는 형태로 방송․

통신법제를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실 인 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업

에 완 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 매체의 종류에 따른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제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기능

에 따른 분류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체기본법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원

화ㆍ분산화 되어 있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 달과 여론형성이라는 에서 언론기 의 설립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재

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에 해서는 설립조건이  없으나, 이용자에 한 책

임이라는 측면에서 설립조건을 매체기본법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법제의 

내용은 규제가 아닌 해당매체의 보호와 보장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실제로 자매체

의 발달은 이블, 화,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로바이더 사이에 기술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쇄매체까지도 방송화 되어가는 특

성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 더 근원 인 방법으로는 헌법21조가 개정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그러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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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닐뿐더러 한국사회에서 헌법개정이 갖는 정치  문

제  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 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언론

정보법분야의 체계 인 변화를 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구체 으로는 언론출 의 자유라는 용어가 표 의 자유로 바 어야 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른 조항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표 의 자유라는 용어는 매체별 자유

가 아닌, 보다 구체 으로 기본권보장 부문별 자유(의사표 의 자유, 정보의 자유,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등)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3. 언론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  

    가. 쟁 에 한 필요성

  ○ 일부의 신문을 제외한 개의 한국 신문들 그리고 방송의 일부는 가족이나 이

와 연 된 특정집단이 소유한 기업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신문의 고질

인 문제 들이 이러한 소유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러한 고질 인 문제해결책

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주나 련 집단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론개

시민연 는 정간법 개정취지문에서 한국 신문은 재벌이나 족벌이라는 지극히 사

인 이해 계에 근거한 집단들이 언론기업을 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이들 언론은 

언론기 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정성과 객 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언론사 소유주

의 이해만을 추종하는 사 인 집단으로 락하고 있다고 비 했다.

  ○ 비록 사 기업이지만 공 인 역할을 한다는 에서 신문은 이유추구가 지상목

표인 일반기업과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정치권을 심으로 시민단체들과 조율하면서 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 문가 의견

  ○ 신문기업의 소유한도의 제한 는 소유와 경 을 분리하는 것이 재의 권언유

착, 방만한 부실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에 해서 이것을 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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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 한 주식공개만으로도 소유와 경 을 분리하고 경 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

다는 주장도 보인다. 그러나 신문사의 주식공개나 기업경 방식의 도입이 무조건 바

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이 경 의 논리에 의해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이 축될 

수도 있다는 지 도 있다(장호순, 2004).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좋은 신문이지만 

자 요인이 되어 폐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소유지분 제한의 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재산권과 공공의 복리가 충돌

할 때 공공의 이익을 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이 있다는 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뉴욕 타임즈 편집장이었던 막스 랑 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터의 지배

주주로 있는 소유가문을 “언론을 지원하기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발행인들”로 규

정하여 “이윤을 추구하기 해서 언론사를 경 하는 발행인들”과 구별하 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경우 신문사의 소유형태가 신문의 질 인 우수성과 상 계가 없

다는 연구가 많다. 비록 형신문이 소규모 신문보다 질 으로 우수하지만 개인소유

이든 상장된 기업소유든 그룹소유든 신문의 질 인 수 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는 것이다.

  ○ 존 맥마 스(John McManus) 교수는 신문사는 인건비와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이면서 가장 많은 독자와 고주를 잡는 경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논리에 따른다면 뉴스의 가치는 정치 사회 인 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어떻게 가장 은 비용으로 취재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달될 수 있는가

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윤을 올리지 못하는 경 자나 편집인은 오래 머무르지 못한

다. 언론인은 궁극 으로 기업의 한 직원으로 락하는 것이다. 

  ○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을 개진한 1948년 미국의 허친슨 원회 보고서의 

경우 언론사 소유주의 이익우선에 한 비 을 가하고 그들의 도덕  자세를 요구하

고 여론을 소수의 규제받지 않는 사람들에 맡겨 둘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 제  언

  ○ 공정한 신문경쟁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이윤추구의 강화

는 결과 으로 공익성의 추구와 멀어지고 리즘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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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독자들의 수요에만 부응하는 신문은 자칫 공익  기능을 외면할 수 있다. 

한 독자가 많은 신문이 반드시 우수한 신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신문의 소

유와 경 이 무 쉽게 시장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 편집권 독립성 확보를 해 정기간행물법 개정으로 특정 개인의 소유구조를 제

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 인 효과도 의문이고 해당 언론사의 항도 강할 

수 있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유지분제한이나 소유와 경 의 분리보다는(즉, 신문사 내

부 경  문제에 정부가 구체 으로 간섭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련법규

들을 엄격히 용하여 신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단된다.

  14. 신문과 방송의 겸 지 개선 

    가. 쟁 에 한 필요성

  ○ 일부 특정 언론이 시장을 독 하며 의견의 다양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기 어렵다.

  ○ 방송에 한 소유규제는 방송의 창기부터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소유규제로 인하여 방송산업이 독과 체제로 자리를 잡았

고 이러한 상이 지속되면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의 발 에 걸림돌이 된

다는 비 도 있어 왔다.

  ○ 행 방송법의 경우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업은 재원이 많이 필요한 지상

나 종합편성방송에는 진출할 수 없고, 뉴스를 수집, 보 하는 일간신문이나 통신사

는 보도 문 채 을 소유할 수 없다. 

  ○ 실제로 방송의 소유규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딜 마에 처해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방송법 제8조는 소유제한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해야 한다. 구든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

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 과할 수 없다. 다



- 60 -

만, 국가 는 지방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는 지

분을 소유하거나, 종교의 선교를 목 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등은 

외로 한다.

  ○ 규모 기업집단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와 그 계열사 는 정간법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 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 하거나 그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방송법은 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겸

하는 법인, 방송의 상호겸  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문가 의견

  ○ 언론기업의 독 은 언론활동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

으며 언론기업 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됨으로써 언론의 공기능이 축될 수 있다

는 에서 우려가 된다. 일간신문과 통신은 겸 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을 겸 할 수 없다. 일간신문, 통신 는 무선방송을 경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는 지분을 일정부분 소유한 자가 다른 일간신문 는 통신의 주식 는 지분의 취

득은 제한된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북미나 유럽 부분은 방송의 소유집 이나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막으려

고 법을 만들었지만 어느 나라도 효과 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들이 다양한 외조항이나 유보조항을 통해 이를 피해가고 있고, 기업과 정치

권의 압력을 받는 방송규제기구도 소유집 을 막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시장이 국제화 되면서 차 소유규제는 기술 으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으며 비효율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화나 신문 등 미디어 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경우 다른 업종보다 효과 으

로 경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의 믿음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방송의 공익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  내에서 기존의 소유규제를 완화해 왔다. 1996년 개정된 국의 

방송법은 기존의 복수소유규제를 완화했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도 완화해, 인쇄매

체와 방송매체를 통합한 체 미디어 시장의 10 퍼센트 유율로 제한하는 총 인 

규제방법을 도입했다. 1996년 개정된 미국 통신법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지는 여 히 존속시켰지만 방송사의 복수소유규제는 일부 완화했다. 독일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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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가 약개정을 통해 소유규제를 완화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 소유규

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 제  언

  ○ 한국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원천  규제방식

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업자가 여론독 이나 시장독 을 할 경우 소유분산조치를 

하는 사례별 사후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를 들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해당신문의 시장 유율이 높을수록 방송시장 유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여론독 을 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방송시장 참여지분 상한선을 낮추고 로그

램 제작ㆍ공 , 방송송출사업, TV 수상기  방송기기 제작 등의 방송 련 산업 참

여도에 따라 방송시장 참여비율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독과 을 제어하면서

도 방송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 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15. 언론 재제도 개선

    가. 쟁 에 한 필요성

  ○ 언론 재원원회는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1986년 1월 28일 법원은 

이를 기사의 정정이 아닌 반박을 한 청구권이라고 설명)에 의한 분쟁을 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한 법  치기구이다. 1981년 

3월 31일 언론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되었고, 1987년 이 법이 폐지되고 ꡐ정기간

행물의 등록 등에 한 법률ꡑ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7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운 되

고 있다(방송법은 제91조에 근거). 이는 1980년 말 반론보도청구(반론권)제도라는 것

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홍보와 자료수집, 기타 언론과 련된 문제들을 집

으로 다룰 수 있는 기 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제도는 세계에서 그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유의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반론권은 명 훼손  언사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그 기사에 해 같은 매

체에서 반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  구제 장치이다. 게재된 기사의 내용이 진실

하고 공익  목 으로 작성된 경우에 면책이 되는 민법상의 구제방법과는 달리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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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기사의 진실성이나 매체의 잘못에 한 증거는 요구되지 않는다(서울민사지법 

1982.4.11. 선고 82가합4734 결). 한국 정부의 경우 반론권을 국민들의 명 를 보호

하기 한 효과 인 구제수단으로 홍보하 으나 한국 언론은 반론권 제도에 해서 

그 설립 당시부터 지 까지 부정  시각을 견지해 왔다. 언론은 권 주의  권력이 

지배해 온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 히 뿌리내리기 이 에 반론권을 허용하

는 것은 으로 험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 언론 재제도는 민사상의 반론권 청구소송에 앞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제제

도로서,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 으로 회복시켜주기 

한 목 으로 제정된 것이다. 정간법 제19조 제1항은 재 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는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 다. 

  ○ 언론 재 원회 즉, 재(仲裁)(분쟁 당사자가 미리 재합의를 하여 재를 맡

길 제3자를 선정한 후 재인의 재 정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분쟁해결로 강제

력을 가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성격은 조정(調停)(제3자가 독자 으로 분쟁

해결을 한 타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강

제력이 없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언론 재 원의 재결과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율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 언론 재 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은 학식과 경험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 에서 문화 부 장 이 한다. 원 

가운데 5분의 2 이상은 법 의 자격을 가진 인사들로 되는데 이들은 법원행정처

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원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직 언론인 제외)

를 하고, 정당에 을 두고 있는 사람과 공무원(법 과 교육공무원 제외)들은 

원이 될 수 없다. 

  ○ 재 신청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개인, 

회사, 단체 등)면 구나 할 수 있다. 상 언론매체는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신문, 

통신,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이다. 재 신청서는 문제의 보도가 있은 후 1개

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 

는 방송을 청구했을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 신청을 해야 한다. 

재신청이 수되면 14일(직권 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재 원회가 열린다. 

이때 합의는 재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

원회 직권으로 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재의 재제도는 몇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높은 취하율

과 낮은 합의율이다. 언론 재 원회 설립 기의 경우 재 원회로부터 제소되었다

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부분의 언론사는 신청인을 만나 회유와 박, 그리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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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제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  제소를 포기하게끔 만들기

도 하 다. 부분 언론이 기업이나 단체에 직ㆍ간 으로 압력을 넣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 으로 지 되기도 하 다. 한 최근에 비록 상승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언론 사

이의 합의율이 낮은 것도 재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 언론 재 신청 기한을 1개월로 둔 것도 무 짧은 것으로 보인다. 10년 의 일

이건 20년 의 일이건 무한정 재신청을 받게 되면 언론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이 규정이 일간 신문이 아닌 방송이나 

월간지의 피해자에게는 가끔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방송의 경우 일단 흘러가 버리

면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직  보고 듣지 못한 경우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

게 되기가 십상이고, 월간지도 발행된 지 몇 달 후에 우연히 보게 되면 이미 기일이 

경과돼 버리는 가 자주 생긴다. 

  ○ 언론 재제도가 재보다는 조정에 가까워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재제도를 

더욱 강화해 언론 련 분쟁을 법정에 가기  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재제도가 언론에 이 의 법  부담을 부과하는 것

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명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 도 있다. 

한 언론 재는 법  강제보다는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한데 굳이 법

원의 사가 재 원장을 맡아야 하는가에 한 지 도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반론권 는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신문ㆍ잡지ㆍ방송 등의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

나 논평을 했을 경우, 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도 내용  사실  주장에 

해서 해당 언론사를 상 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

론권은 랑스, 미국  독일의 일부 주(州) 등 약 30개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다. 국의 정정제의권(訂正提議權), 한국의 구언론기본법과 정기간행

물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방송법 제91조 등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

구권도 명 훼손에 한 하나의 구제 방법으로 반론권의 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법부는 반론권 제도에 해서 이른바 ‘무기 등 원칙’에 일치하는 합헌  구

제장치로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1986년 반론권이 잘못된 기사를 진실에 부합하

도록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기사에 해서 자신

의 반박을 게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부담이 없는 제도라고 설명하 다. 

계속해서 법원은 기사내용이 진실인가 허 인가 하는 은 반론권 행사에 있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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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인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 1986.1.28. 선고 85 다카1973 결). 반론권과 함

께 인정되었던 사죄 고는 1991년 헌법재 소에 의해 헌으로 명되었다. 헌법재

소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시키는 것

은 헌법에 반된다고 결정하 다(헌법재 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 

  ○ 그러나 반론권은 그 법 인 성격상 실제 용상의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무엇

보다도, 정간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라도 해당 

매체에 반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가 반론권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가 하는 이 논란이 되는데 례들에 따르면 이는 일반 자연인은 물론 법인 그

리고 정부기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서울민사지법 1986.9.26. 선고 86카

28775 결). 즉, 신청의 주체는 비단 자연인만이 아닌 조직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종교 단체, 소유자에 의해 운 되는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 그리고 등

기를 완 히 마치지 아니한 사단도 주체가 될 수 있다(서울민사지법 1983.11.25. 선고 

83카22003 결 등).

  ○ 반론권과 련한 하나의 문제는 사실  주장과 주 인 표 을 어떻게 구분하

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의 반론

권은 사실  주장에게만 용되기 때문에 이를 단하지 않으며 안 된다. 즉, 비록 

이것이 기술  구분이긴 하지만 명 훼손법 상의 ‘사실  주장’에 련된 규정은 법

원들이 주 인 의견이나 비평과 객  사실 사이의 구분을 짓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들은 보도나 표 이 사실  주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결정

은 기사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근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서울민사지법 남부지

원 1993.9.6. 선고 93카합792 결). 한 법원은 사실  주장의 여부는 (1) 기사내용의 

의도, (2) 매체의 특성, (3) 기사내용의 발표(게재) 이유, (4) 주 독자층의 성향, (5) 언

어의 사용방식, (6) 사용된 언론에 한 사회  인식(이해), (7) 내용의 문맥, 그리고 

(8) 작가에 의해서 의도된 의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

다. 법원은 비록 일간신문이 한 개인의 말을 인용하 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

이 인쇄되었다면, 그 신문은 기사에 있어 사실  주장에 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

다고 보았다( 법원 1991.1.15. 선고) 기타 경찰 의 말이나 경찰 보고서 등에 근거한 

기사 는 정부기 이나 문 연구소 등의 공 기록 등에 기 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만일 의견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면 언사에 있어 본보기로서 사실을 이

용한다면, 그들은 반론권의 상이 된다(제주지법 1994.6.16. 선고 94카합27 결 등). 

  ○ 그러나 만일 기사 내용이 인터뷰나 연구결과에 근거한 문가의 인터뷰나 설명

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기사는 사실  주장이라고 간주된다(서울민사지법 1990.5.25. 

선고 89카28984 결). 만일 기사의 내용이 기고자의 사상이나 평가의 표 이라면, 



- 65 -

이를 게재한 언론은 반론권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2.20. 선고 

89카8917 결). 원고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도에서는 훨씬 작게 나타나고 있다

고 주장할 때 이는 반론의 상이 되지 못한다(서울지법 1991.4.30. 선고 90카110595 

결). 그러나 방송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방  에 부당하게 편집되었을 때에는 이

는 반론권 청구의 상이 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12.20. 선고 93카합1107 결).

  ○ 반론문은 원래 기사가 게재되었던 곳과 같은 곳에 치해야 한다. 이때 그 크기

나 길이 한 원 기사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만일 기사와 함께 사진이 이용

되었다면 반론문은 같은 사진과 함께 실려야만 한다. 아울러 원 기사에 한 개인

인 견해를 피력할 목 으로 반론문에 한 의견을 기고자들을 통해 게재하는 경우 

이는 허용된다(서울민사지법 1993.12.11. 선고 93카기3786 결 등). 그러나 청구된 반

론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론청구가 기각된다. 첫째, 청구된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둘째, 상업 인 고만을 목 으로 하는 경우, 셋

째, 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넷째, 피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

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반론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경우 실제 사건에서

는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다. 문가 의견

  ○ 언론 재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 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비록 언론

재제도의 필요성에 해서는 동감하면서도 효율성에 해서는 불만을 표 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 재제도의 취지는 높이 사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 로 실천되기 해

서는 언론 재제도의 개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언론 재제도

를 이용한 피신청인들은 언론에 유리하게 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한 불

만을 나타냈고, 2003년 후반기부터는 정부기 이 주체가 되어 재를 신청한 건수가 

부쩍 늘었다는 에서 언론 재제도에 한 언론계의 불만이 높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경우 반론권은 신문 등 인쇄매체에는 이를 지하고 있으나, 방송의 경

우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다. 1973년 미국 연방 법원은 마이애미 헤럴드  토닐로 

사건(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에서 인쇄매체의 경우 무엇을 취재하

고 발행할 것인가에 한 편집권은 발행자나 편집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국가나 제3

자가 이에 해서 개입하는 것은 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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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라이언 방송  연방통신 원회 사건(Red Lion Broadcasting Co.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방송 의 유한성, 공익성 등의 근거를 들어 한

정 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 비 을 받은 정치  후보들이 방송에서 이

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 가장 먼  반론권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랑스이다. 랑스는 1789년 명을 

거치면서 당시 거 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언론이 개인의 명 를 침해하는 것을 방

지하고 그 구제를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책으로서 반론권을 제도 으로 정착

시키게 되었다. 반론권 제도는 1822년 최 로 입법화되어 시행되었다. 1970년 에 들

어와서 그 용범 를 방송에까지 확 하 는데, 흥미로운 은 한국과는 달리 랑

스의 경우 ‘사실  주장’에 뿐만 아니라 의견ㆍ 비평과 같은 주 인 표 에 해서

도 반론을 인정하여 가장 넓게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론권 실 을 

해서는 민사  방법과 형사  방법 모두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이나 의사 등은 반론

권 청구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 독일의 경우 반론권 제도를 19세기말에 도입하여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랑스의 1822년 법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모델로 바덴주에서 1831년에 그리고 연방차원에서는 1874년에 제국출 법에서 반론

권 제도를 인정하 다. 그런데 기 독일의 반론권은 그 행사주체가 청 혹은 사인

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이행의 강제수단으로 벌  등의 형사 인 제재를 가하고 있

어 재의 반론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정부에서 주도하는 성격이 강한 제도

다. 그러나 1960년 를 후로 주별로 출 법,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반론권에서 형

사 인 색채를 배제하고(아직도 흔 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 인 방법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 다. 이러한 제도는 곧 방송에도 용되기도 하는데, 반론권의 상은 

랑스에서와는 달리 ‘사실  주장’(factual assertion)에 국한된다. 

  ○ 일본은 사죄 고가 반론권 신 많이 이용된다.

    마. 제  언

  ○ 언론에 의한 명 훼손의 경우 언론 재제도의 개선과 강화가 요구된다. 무엇보

다 먼  재심리도 집 심리제를 도입하여 사 에 쟁 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조

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재사건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심리에 꽤 오랜 기

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런데 통상 재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보도문만을 보고 

재법정에 들어가는 경우 사건의 실체를 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피신청

인에게는 재기일 에 미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권고하여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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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것이 어렵다면 신청인과 다른 의견을 갖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한 민사소송의 답변서는 아니지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나 자기주장을 뒷받

침하는 증거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록 빠른 구제업무가 목 이기는 하지만 정간법 제18조 4항에 규정된 신청처

리기간 14일은 부족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재 원은 명 직으로서 원 각자의 

직업이 있으므로 사건이 많은 서울 재부도 통상 1주일에 1회 재기일을 열고 있다. 

그에 따라 재신청서의 수일자에 따라서는 속행기일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재 원들이 실체  진실을 악하기 해서는 신청처리기간은 늘

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 훼손으로 인한 반론권의 상을 사실  주장에 국한하지 않고, 의견, 논평, 

주장에 해서도 확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언론을 축시킬 가능성

이 있다.

  ○ 반론권은 그 행사에서 반드시 언론 재 원회의 언론 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에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르지만 재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언론 재 에 모

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

  ○ 미국 연방법원은 표 에 한 제한목 이 ‘압도 인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한 

것이라는 과, 그 목 달성을 해 채택된 제한조치가 ‘불가피한 수단’ 는 ‘최소한

의 침해를 야기시키는 수단’이라는 을 정부측이 모두 입증해야만 언론 자유를 제

한시킬 수 있다고 결했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구제를 더 신속하게 할 것으로 망하

지만 언론ㆍ출 의 자유와의 한 비교형량을 통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16. 공동배달제 도입  운  강화

    가. 쟁 에 한 필요성

  ○ 언론개 의 추진과제  언론계가 첨 하게 립했던 사안 의 하나가 문화

부에서 실시하려는 신문공동배달제이다. 공동배달제란 한 신문보 소에서 여러 신

문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의 경우 다수의 보 소가 독 계약

을 맺은 한 신문사의 신문을 취 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공동배달제가 실시되면 해

당 지역의 보 소는 여러 신문을 배달할 수 있어 수입이 늘게 되고 독자는 다양한 

신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범 의 경제 측면에서, 국 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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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망을 갖춘 일부 메이  신문과는 달리 군소 신문사들은 인구가 집한 도시 

주의 업 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즉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이들 신문을 보고자 

하는 독자가 있을지라도 배달에 따른 비용이 무 커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는 1996년부터 시작된 신문고시제도를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2003년 5월 27일 공정거

래 가 신문시장에 직  개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 다.

  ○ 2003년 11월 3일 국민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 신문 등 5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한국신문서비스(주)’를 설립하 다. 당시 기존의 지국·보 소를 

통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잘 극복하고, 자사 이기주의를 앞세우지 않는 향 인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 이었다. 만일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한다면 불참한 여타의 신문사들도 자발 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럴 경우 경품 제공과 같은 과당 경쟁이 사라지고, 신문의 내용으로 독자를 유인하는 

정 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 되었다. 공배제 참여사 매국장단은 우선 일산을 

동서로 나눠 서일산 지역에 공배제를 실시하기로 하 다. 그러나 설립 이후 운 상의 

문제로 본격 인 공배제 시행이 지체돼왔다. 한국신문서비스는 2004년 3월 표이사

를 새로 선임한 뒤 참여사 매국장들을 심으로 공배제 추진을 재개했다. 그러나 

2004년도 상반기 안에 시범실시지역인 과천에 이어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공배제를 

확 하려던 애  계획은 미 졌다. 문화산업진흥기  융자, 각 사의 증자방식 등 자

본조달계획에 한 이견, 그리고 조선, 앙의 신문값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 등이 공

배제 실시를 미루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공동배달제의 실시는 신문업계에서 배달이 노동집약 인 과정이므로 이에 한 

비용을 감함으로써 언론산업을 활성화 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목 을 가지

고 있다.

  ○ 문화부는 "신문공동배달제는 신문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정부 의지뿐 아니라 참여 언론

사의 유통구조 개선에 한 의지, 치 한 장조사, 신문시장 선진화를 한 다각

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했다. 무엇보다 "신문공동배달제 참여 신문사들이 

실 가능한 투자조합 구성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

혔다. 

  ○ 2003년 신문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 원회는 행 신문 공동배달제는 

신문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정 는 만일 공동배달회사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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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나 매부수 제한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문을 공동 배달하는 경우는 공정

거래법을 용해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공동배달제가 법이 아님을 천명했

다. 한 공동배달회사에 한 문화산업진흥기  지원은 지원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

에 사업자를 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 을 조성해 출 , 화, 

음반, 만화 산업 등에 지원해왔는데 같은 차원에서 신문 매도 문화산업으로 간주 정

부가 공동배달제를 지원하게 했다.

    다. 문가 의견

  ○ 일부 신문사들은 정부가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신문시장에 인 으로 개입하여 특정의 신문사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 했다. 때문에 노무  정부에 비 인 언론사들이 불이익을 받

고, 결국 언론의 자유가 축된다는 것이다. 

  ○ 당시 일부 변호사들은 "공동배달제의 구체 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하는데 신 해야 한다"며 "공동배달제가 일부 지역이 아닌 국 인 형태

로 실시된다면 시장질서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 했다.  기  지원 문제는 

기  사용 목 에 부합하는지에 한 행정법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 이다. 

  ○ 문가들은 구독료 수익비 이 10% 에 머무르는 비정상  수익구조의 개선과 

공동배달제의 성공은 맞물려 있다고 지 한다. 실제 매시장에서 가 이 치면 

구독료 수익이 어지고 이에 따라 공동배달회사가 취득하는 배달수익도 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경기침체에 따른 고 격감과 과당경쟁으로 IMF 사태 이래 최악의 불황을 겪

고 있는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해서는 신문고시의 엄격한 용과 공동배달제의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를 해 정부가 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

다. 그러나 메이  신문들은 공배제를 한 정부의 자  지원은 난립상을 존속시킬 

뿐이라는 반  의견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공배제 확 를 한 정부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망이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일부 문가들은 재 매 가격 유지 의무화를 안으로 꼽는다. 재 매 가격 유

지란 유통단계를 거친 상품을 생산자가 정한 가격 로 최종 소비자에게 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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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해 요소로 간주돼 지되고 있지만, 신문·도서 등 지  작물에 해서는 

지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즉, 랑스, 독일의 신문시장처럼 가격 유지를 의무화시

켜 과도한 할인을 막아야 한다고 지 한다.

    마. 제  언

  ○ 공배제를 성공 으로 실 하기 해서는 련 회사를 공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하여 련

법을 개정하여 공동배달제 실제 운 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배제가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실질 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한 여러 조사나 의견수렴도 거쳐

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 악세스권(이용 근권) 보장을 한 언론 계 법규 재정비

    가. 쟁 에 한 필요성

  ○ 악세스권이란 개인들이 언론에 근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하여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언론자유의 주체인 매체가 독 화ㆍ집

화ㆍ거 화ㆍ권력화 되어 일반 공 의 의견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1967년 악세스권의 개념을 처음 언 한 배런(Barron)은 경제  불

평등 상황에서 실제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한 낭만 인 믿음은 실  불가능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 법 인 개입을 통하여 공 이 매체에 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매체로부터 소외된 일반 공 이 매체에 자유롭게 근

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보 등을 공표 할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1960년  반부터 미국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요구되어 

왔으며 일반 공 을 한 언론자유의 실천을 한 요한 권리로서 공감 가 형성되

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 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

용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을 통해서 

자유의 정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실제로 알권리를 실천하기 한 수단으로서 언론 에 한 악세스( 근이용) 운

동이 요구되는데 이는 시민ㆍ시청자ㆍ독자의 로그램, 지면에 한 참가, 비 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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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수반한 미디어 악세스에 한 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특

히 고  방송 로그램에 한 비 , 요청이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정보소비자주권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법  권리로서의 악세스권의 실  방법은 제한 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언론의 자유에 우월 인 비 을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는 더욱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악세스권을 보장하는 방법들은 개 (1) 반론보도, (2) 의견 고, (3) 사과 고, 

(4) 신문에 한 투서, (5) 텔 비  참가, (6) 언론기  참가, (7) 옴부즈만 제도, (8) 

매체에 한 비 ㆍ항의ㆍ진정ㆍ요구 등이 있다. 이것의 구체  제도화의 방법은 

(1) 언론사의 독자  자주성 강조, (2) 언론사와의  정ㆍ 약, (3) 소송ㆍ 례, (4) 

법령, (5) 공권력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신문에 한 투서(letter to editor)이다. 투서

는 개 독자란의 형태로 게재되는데, 투서 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이 게재되는 지

에 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극히 은 분량만이 실리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문사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거의 실리지 않는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독자란이 비록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악세스 방법이지

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해서는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하나의 효율 인 악세스권 실행의 장치는 반론권(right of reply)이다. 재 세계

으로 약 30여개 국가에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론권은 신문 등 

인쇄매체에는 이를 지하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과 

랑스의 경우도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반론권 제도는 한국의 모델

이 되었다.

  ○ 반론권과 함께 악세스권 실 의 형태로서 한국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이 독자나 

시청자 옴부즈만 제도이다. 신문사들의 경우 주로 학교수를 심으로 옴부즈만 칼

럼을 돌아가면서 집필하도록 하여, 자사에 한 쓴소리를 하도록 주문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가 일반 독자들이라기보다는 문화, 사회, 정치, 역사, 언론 등

의 분야에 종사하는 문가들로서 반론권과 같은 일반 인 악세스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한 일반인들이 쉽게 언론에 할 수 있는 독자란과도 속성이 다르다. 그리

고 지상  방송 3사와 교육방송도 옴부즈만 로그램을 두고서 각 사에서 한주동안 

방송한 로를 시청자들의 견해에 근거하여 비 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로의 속성과는 달리 자사의 홍보용 로그램으로 락하 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  제작한 시청자 참여 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며(방송법 시

행령 제51조), 방송 원회규칙에 따라서 시청자 참여 로그램의 운 , 제작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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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일종의 시청자들의 악세스권을 보장하기 한 장치

라고 해석 할 수 있다(방송법 제69조6항).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드 라이언  FCC (Red Lion Broadcasting v. FCC, 1966) 사건에서 미국 연

방 법원은 “방송자유에 의한 언론자유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체에게 있고, 

국민 체는 헌법상 언론자유의 목 에 합치하도록 미디어를 움직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월  지 에 있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이지 방송국의 권리가 아니다”고 시

했다. 이 결은 방송에 의한 개인공격에 해서 당시 형평성 원칙(fairness doctrine)

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반론권을 법 으로 인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평성 원칙은 

1987년 시라큐스 피스 카운슬(Syracuse Peace Council v. FCC) 사건에서 폐지되지만 

방송에 한 반론권이 완 히 폐지되지는 않았다.

    다. 문가 의견

  ○ 악세스권의 주장에 해서 비 이 없지 않다. 특히 반론권이나 의견 고 등의 

구제책은 사실상 부당하고 비 실 이며 나아가서는 언론자유에 한 침해라는 비난

이 많았다. 특히 반론권 제도에 해 일부 학자들은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정

당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반론권이 사회 으로 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다는 이 지 되기도 하 다. 그럼에도 매체가 소수

의 손에 집 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  이익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권

력화 된 언론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에서 개인들의 악세스권은 일정한 

범 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의 경우 반론권을 국민들의 명 를 보호하기 한 효과 인 구제수단

으로 홍보하 으나 한국 언론계는 반론권 제도에 해서 그 설립 당시부터 지 까지 

부정  시각을 견지해 왔다. 언론계는 권 주의  권력이 지배해 온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 히 뿌리내리기 이 에 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은 으로 험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 언론기 의 거 화, 독 화, 계열화 등에 응할 수 있도록 개인에 악세스권 보

장을 한 언론 계 법규 재정비 필요하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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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20세기 반까지 거의 인 자유를 리면서 여론을 독 하고 있었

다. 뉴딜 정책 등이 시작되면서 언론이 제 로 여론을 반 하지 못하면서 신문을 개

해야 한다는 견해가 거세어 졌다. 이에 시사주간지 타임의 발행인인 헨리 루스가 

제공한 20만 달러를 사용해 미국 사회의 언론과 자유와 책임에 한 조사를 목 으

로 구성된 순수 민간 원회인 소  허친스 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국 의회가 

1944년 구성한 왕립 원회(Royal Commission)와 마찬가지로 신문사의 소유  시장 

경쟁, 그리고 이것이 뉴스 선택과 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을 주 목 으로 

삼았다. 방 한 조사과정을 거쳐 1947년 3월 26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 다. 보고서

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험에 처해있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거

자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소수의 거  기업군에 의해 소유된 미국의 언론은 

에 한 책임을 충분히 실행하는데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견

해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었다고 보았다. 언론이 책임을 스스로 

버린다면 결국 언론의 자유는 제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서는 경고하 다. 

원회는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해 정부의 극 인 규제나 개입보다는 언론계 스

스로 자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경우 반론권은 신문 등 인쇄매체에는 이를 지

하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다. 

  ○ 한국의 반론권의 모델로 설정된 것이 바로 독일의 반론권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도 반론권 제도를 19세기 말에 도입하여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로부터 인권이 침해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곧 방송에도 용되기도 하는데, 반론권의 상

은 ‘사실  주장’(factual assertion)에 국한된다. 

  ○ 비록 시민들의 직 인 근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철회

법’(retraction statute)을 용하고 있는데,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경우 명 훼손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 언론사가 시의 하게 자발 으로 이를 최소하거나 수정

하는 경우 직 인 피해 이외의 경우에는 면책되는 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철회법은 

실제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악세스로부터 언론이 취재, 보도하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최 한 방지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제  언

  ○ 인터넷 시 의 뉴미디어 등장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심으로 구분된 매스미디

어가 융합화 상을 보이면서 언론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형 성격으로 악세스권에 

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근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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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권에 있어서 사실과 순수한 의견을 구분하기 힘들므로 사실  주장과 아울

러 의견, 논평 등의 경우에도 반론권의 상으로 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언론의 경우 신문은 독자란과 독자가 직  쓰는 칼럼 등의 양을 늘려 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인터넷언론의 법  용  개념 정립

    가. 쟁 에 한 필요성 

  ○ 재 인구 2인당 1명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속히 되면서 변화된 실과 

법규가 서로 상충되는 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 인 매체법이 

인터넷언론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보도행 나 언론기업 

활동상의 혼란도 존재하고 있다. 2003년 12월 재 인터넷과 련하여 250여개의 법

령을 제정  개정하 으나 인터넷언론에 해서 직 으로 정의 내리고 다루는 법

령은 없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

로 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 법은 매체법이 아니라 선거행

와 선거와 련된 언론보도에 한 직 규제법이므로 법령의 시행에 많은 문제 을 

노출시켰다.

  ○ 이용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제 문제들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

고 제약 없이 인터넷 등에 근할 수 있다는 이 제반 법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근본 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재진, 1998).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단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가명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타인들

과의 면  상황에서 주 의 사회  압력이 없는 익명  상황까지를 포함한다. 이러

한 익명성을 법 으로 규제하고 실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통신 련 법의 에서 볼 때 인터넷언론은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

신사업자로 분류된다. 한 IP나 ISP로서 기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에 한법률과 

기통신사업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 인터넷언론을 출 물로 본다면 이



- 75 -

는 정기간행물등록에 한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정

기간행물이라 함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

지, 기타 간행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기타 간행물은 정간법 시행령 제1조의2(기

타 간행물)에 따르면 기타 간행물로서 “보도, 논평 는 여론형성의 목  없이 일상

생활 는 특정사항에 한 안내, 고지 등 정보 달의 목 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 등의 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

작된 자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방

송법(제100조)의 에서 볼 때 방송 원회의 사후심의의 상이 되는 인터넷방송의 

경우 개 허가 혹은 등록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 계유선방송사업자  방

송사업자에 국한되어 있고, 공  방송과는  련이 없는 인터넷독립방송국의 

경우 방송 원회에 의한 심의 상이 아니라 기통신사업법상의 심의 상이 된다.

  ○ 헌법재 소는 2002년 6월 27일 “ 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헌결정  법 제71조 제7호  제53조 제3항 부분에 한 심 청구 각하결정”에서 

인터넷을 공  방송과 다른 ‘가장 참여  시장’내지 ‘표  진  매체’로 정의하면

서 진입장벽이 낮고 표 의 방향성이 보장되는 매체라고 밝혔다. 한 기통신사

업법 제53조 제1항에 “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규제되는 표 의 내용이 명확

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며 표 의 자유를 지나치게 범 하게, 포

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하면서 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 의미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  시장 는 표 진 인 매체로 규정했다는 인

데 이러한 특성을 억압하는 법률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을 암시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실명제로 인해 개인의 표 이 축되고 의견 반 이 어려워지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문가 의견

  ○ 황용석(2004)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언론을 개념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첫

째, 취재, 보도와 련된 문직주의  에서 볼 때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생산 는 매개하는 조직 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언론을 인

터넷 환경에서의 취재보도 행 로 볼 수 있다. 셋째, 개인  는 집단  차원에서 

온라인 담론을 펼치거나 는 을 쓰는 것과 같은 공표행 를 인터넷 언론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2003년 니만리포트(Nieman Report)에서 블로드(Blod, 2003)는 블로그와 같은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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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인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단편 인 지식이나 단순한 목격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피력하 다. 

  ○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이종형 매체이므로 인터넷언론의 법 정의

를 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규제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상

호작용  특성, 메시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 불분명, 출 과 화의 구분이 모

호, 여러 유형과 방식의 유연한 커뮤니 이션의 가능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언론에서

는 정보원과 기자의 계, 기자와 수용자의 계가 기존 언론과 다르다. 정보제공자

의 힘에 심이 쏠려있는 매체와는 메시지의 효과가 한 다르다. 

  ○ 매체 련법에서 인터넷언론이 정의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재활동의 보장이 어렵다. 를 들어 2002년 2월 오마이뉴스가 선후보 토론

회를 열려고 했으나 정간법상의 간행물로 인정받지 못하 다. 둘째, 기존의 언론기업

에 제공되는 경 공시 고, 부가가치세 환  등의 제반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셋

째, 정간법상의 언론 재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넷째, 문화부 등이 제공하는 기자연

수나 교육 등과 같은 혜택이 없다. 

  ○ 공선법에서 정의내린 인터넷언론의 개념은 기본 으로 정간법의 신문과 잡지 

등에 내려진 법  정의를 형식 으로 차용했다. 여기서는 보도와 논평이라는 언론의 

내용  속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운 의 형태나 주제에 한 명확한 기 이 없다. 선

거시기와 비선거시기를 구분하기도 실 으로 힘들다. 이 법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는 비 이 있다. 

  ○ 공선법은 궁극 으로 심의기 이나 과도한 내용규제조항과 표 의 침해 그리고 

이용자의 표  참여를 오히려 해시킨다는 지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선

거보도심의 원회의 심의 기 은 방송에 한 심의기 과 유사하다. 통  언론의 

기사작성 방식도 혼합형으로 변해가는 추세에 인터넷언론에 한 사실과 의견의 분

리는 인터넷언론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보도를 지도 기

존의 매체에 용된 기 을 그 로 용하는 문제가 있다. 패러디 등 풍자형 언론행

를 원칙 으로 불법화시키고 있다. 정치 고와 의견 고를 지하고 있어 매체간의 

균형성을 반하고 있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선진국의 경우 국가의 인터넷 내용에 한 개입을 최소화시키려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정기간행물로 인정할 것인가에 해서 다른 결이 내려

지고 있으나, 언론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례가 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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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카드  푸셰토(It's In the Cards, Inc. v. Fuschetto)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포츠 

기념품 매업자들을 한 스포츠넷(SportsNet)이라는 자게시  이용자들 사이의 

명 훼손  다툼이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 은 인터넷에서의 자게시 을 정기

간행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It's사는 스컨신주의 경우 통 으로 

철회법(retraction statute)이 용되고 It's사가 운 하는 자게시 이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에 자신이 운 하는 자게시 의 내용을 수정 는 취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 당시 스컨신(Wisconsin)주 법

률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 훼손을 당한 사람들은 법원에 제소하기 에 언

론사로 하여  문제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 법원은 자 게시 을 법률상의 정기간행물로 인정치 않았다.5) 그러나 법원은 

결문에서 “기존의 법은 인터넷이 생성되기 이 에 만들어진 것이며 명 훼손에 한 

법 조항을 인터넷에 용하기 해서는 입법자들이 이에 맞는 법률을 빨리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법원의 취지와 유사한 례가 1995년 하워드 스턴  

델 이 서비스사(Howard Stern v. Delphi Service Corporation) 사건이다(165 

Misc.2d 21 (N.Y.Sup.Ct. 1995)). 이는 인터넷 자게시 을 통하여 게임, 뉴스, 주식 

시세, 참고물, 양방향 회담, 그리고 자게시  메시지 서비스를 10만 이상의 유료 가

입자에게 제공하는 회사가 사생활 침해로 피소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작가이자 라

디오 토크쇼 호스트이며 비 정치인인 하워드 스턴(Howard Stern)은 뉴욕주지사에 

입후보하겠다고 공개 으로 선언하 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후보 사실에 하여 

회원들이 참여하여 논쟁을 하도록 자게시 을 개설하 다. 자게시 에서의 논쟁

을 홍보하기 해 피고회사는 자게시 과 함께 New York Magazine과 New York 

Post에 한 면 체에 걸쳐 고를 게재하 는데 이때 원고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 다. 그 사진에서 원고는 가죽으로 된 바지를 입었는데 그의 둔부가 노

출되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었다. 이에 원고는 비록 그가 사진을 해 포즈를 취하기

는 하 지만 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자신의 사생

활이 침해되었다며 발행 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일 먼  자게시 을 뉴스 배포자로 보아야 하는지, 일시 인 이용 지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고가 수정헌법상의 보호의 자격이 있는지에 해 논의의 

을 두었다. 법원은 먼  피고회사의 온라인 서비스가 독자가 정보를 얻기 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뉴스 공 자나 서 , 는 신문에 실리는 독자칼럼과 유사한 것

으로 단하 다. 한 원고의 성명이나 상이 원고의 입후보에 하여 인 논

쟁을 이끌어 내기 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있는 내용을 리 알리는 

5) 535 N.W.2d 11 (Wisc. App.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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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포자가 통 으로 려온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자게

시 을 이용하는 것이 뉴스 배포자들이 뉴스를 알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았다. 

    마. 제  언 

  ○ 인터넷언론도 언론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정간법 개

정을 통한 인터넷언론의 제도  수용이 가장 실 이다. 여기에는 인터넷언론을 상

로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개정은 차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발 을 우선 으로 고려하

는 것이어야 한다. 즉, 공선법과 같이 단기 인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닌 장기 인 발

방향을 고려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를 들어 디지털 매체는 유선인터넷 망에 기

반 한 웹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자책(e-book), 무선통신을 이용한 뉴스서비스, 그

리고 유비쿼터스 환경과 뉴스의 편재  이용 등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 인터넷의 참여 진  성격을 극 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나 입법이 이루어져

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의 종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특히 패러

디사이트나 논객사이트 등을 문직 모델과 등치해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 인터넷 매체법의 규제는 최 한 자율규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민

간 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규제하는 경우도 고려될 수 있다. 의사소

통 역에서 국가의 직 규제가 과도하게 허용될 경우 그 목 의 정당성을 떠나서 부

정 인 외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19. 사이버공간에서 작권의 일반  공정이용 법리 용 

    가. 쟁 에 한 필요성

  ○ 디지털화는 작권의 본질과 이해에 향을 미치며,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화

는 작물의 창작ㆍ유통ㆍ이용방법을 근본 으로 변화시킴.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작권은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어지는 권리가 된다. 

동시에 IT의 발 은 소 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산업 발 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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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 작권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구분이 모

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재 작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  해결 방안은 제 로 작동하고 있는가하는 이다. 작권의 

침해는 인터넷 시 에 엄청난 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방이 우

선되어야 한다. 한 인터넷의 발달로 작권법의 통합과 개정 한 불가피 하다. 

  ○ 사이버 공간은 공공 역의 성격이 강함으로 공정이용 법리를 확  용하여 많

은 작물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복제 배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나오고 있다. 는 어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작권 보호는 ‘공정이용법리’의 

해석에 따라 좁게 해석하면 표 의 자유가 제한되고, 넓게 해석하면 표 의 자유를 

넓게 보장받아 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인터넷에서는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지털 형태로 송 

받은 음성, 상이나 문자정보와 같은 것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순식간에 수백 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재 송하는 것이 기술 으로 가능한데 이 경

우 인터넷에서의 공정사용의 기 은 아직 불분명하다.

  ○ 인터넷에서 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법 ㆍ기술  방법이 있다. 기술 인 

통제가 심각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의 공유와 공정사용

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 인터넷에서 ‘퍼온 ’로 인한 작권 침해의 심각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언론에서의 작권 침해는 오 라인 언론에서의 작권 침해와 비교해 볼 때 

침해가 매우 용이하며 순간 이고 범 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작권 침해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음. 재 퍼온 의 심각성과 법 인 책임에 한 검토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에 해서 지식의 공유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퍼온 의 무분별한 인정은 창작의욕을 해하는 작권 침해라는 주

장이 맞서고 있다. 

  ○ 2003년 작권법 개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 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 인 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기

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행 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

하도록 하 다.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는 무차별 인 복제와 변경에 의하여 작권을 침

해하기 용이하며 그 발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최근 오 라인 출 의 

격한 감소는 인터넷에서의 복제의 용이성이 커다란 원인 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공정사용을 범 하게 인정하면 결국 작자의 창작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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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시킬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연구를 포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인류공동의 

번 에 반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에 근거하여 공정

사용을 지나치게 확  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공정사용의 원칙은 인터넷의 출  이후 새로운 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인류 체의 공동번 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에서 인터넷상의 정

보는 공유의 상이며 그 구의 개인소유물도 될 수 없다는 정보공유권(copyleft) 운

동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기존의 작권 침해와 비교하여 인터넷상의 

작권 침해는 심각하므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 인터넷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권을 이 에 비하여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작권이란 오 라인과 온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

지는 권리이다. 작물의 로는 소설, 시, 논문과 같은 어문 작물, 음악 작물, 연극

작물, 응용미술 디자인을 포함하는 미술 작물, 사진 작물, 화 등의 상 작물, 

지도, 설계도, 모형 등의 도형 작물 그리고 컴퓨터 로그램 작물 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논문, 기사, 사진 등도 작권의 상이 된다. 그런데 작권의 보호를 받

기 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한다. 작권은 크게 경제  이익

을 보호하는 작재산권과 인격  이익을 보호하는 작인격권으로 구성이 된다. 

작재산권은 경제  가치가 있는 이익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복제권, 공연

권, 방송권, 시권, 배포권, 2차  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작인격권은 

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공

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며 성명표시권은 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

물 는 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는 그 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은 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인

터넷상의 작권 역시 작인격권과 작재산권으로 나  수 있으며 의 분류가 

용된다. 

  ○ 2003년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종 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

하여 권리로서 보호하 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

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ㆍ검증 는 보충을 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하

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배포ㆍ방송  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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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2호의 5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신설). 둘째, 도서  등이 도서 

등을 도서 에 열람목 으로 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

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 을 지 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

 내에서의 열람을 한 복제ㆍ 송의 경우에는 보 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  내에서 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8

조). 셋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법 제73조의6 신설).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 송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

제ㆍ 송을 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 행 와 련되는 책임

을 감경 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7조 신설). 다섯째, 작권 등의 침해를 방

지하기 한 기술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 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 여ㆍ 송하는 행 를 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 로 보고, 동 반행 를 처벌하고 

있다.(법 제92조 제2항  제98조 제5호 신설). 여섯째, 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

발 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자  형태의 권리 리정

보를 제거ㆍ변경하는 행  등을 작권 등의 권리침해행 로 보고, 동 반행 를 처

벌하고 있다(제92조 제3항  제98조 제6호 신설). 일곱째, 종 에는 손해액에 하여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 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94조).

  ○ 2000년 개정 작권법은 첫째, 디지털 복제개념을 수용하여(법 제2조 제14호) 

아날로그 형태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 

개념에 포함시켜, 기존 작물을 자  기록장치에 디지털화하여 장하는 것도 복

제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송권을 신설(법 제18조의 2)하여 작자는 작물을 

송할 권리를 가지며, 송이란 일반 공 이 개별 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작물을 무선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WCT가 요구하는 이용제공권을 입법화한 규정으로서, 

기존의 공연, 배포, 방송의 개념과 비교할 때 개별성, 異時性, 방향성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며, 배포권, 송신권, 공 달권이 결합된 권리로 볼 수 있다. 송권은 

주문형 방향 송신이 핵심  요소이다. 다만 LAN을 통한 공유, 동시에 량으로 송

신하는 이메일, 디지털 방식에 의한 다채  방송과 유료가입자 방송 등을 송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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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문제가 남는다. 셋째, 디지털 도서 을 통한 정보

이용을 신설하 다(법 제28조 제2항). 즉 도서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

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ㆍ 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은 자도서 을 통한 일정한 범

의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작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서

 외 송이나 도서  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 는 다운로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하여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다운

로드 방지장치 등 필요한 기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 문가 의견

  ○ 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인터넷의 경우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킨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지털 형

태로 송 받은 음성, 상이나 문자정보와 같은 것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순식간에 수백 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재 송하는 것이 기술 으로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의 공정사용의 기 은 아직 불분명하다(Ballon, 

1995).

  ○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사용의 외하에서 웹에 있는 자출 물을 복제

하고, 내려받고, 링크할 수도 있다. 의미와 지식을 서술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가진 

인터넷의 ‘포스트 모던’ 인 요소는 인터넷에 공정사용 이론을 용함에 있어서 기존

의 이론이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Phan, 1998).6) 기존의 작권법

과 같이 인류공동의 번 을 하여 범 한 공정사용을 인정한다면 창조 인 연구

와 새로운 작물의 창작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는 무차별 인 복제와 변경에 의하

여 작권을 침해하기 용이하며 그 발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최근 오

라인 출 의 격한 감소는 인터넷에서의 복제의 용이성이 커다란 원인 의 하나

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공정사용을 범 하게 인정하면 결국 작

자의 창작 의욕을 하시킬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연구를 포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

국 인류공동의 번 에 반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에 

근거하여 공정사용을 지나치게 확  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6) Dan Thu Thi Phan, Will Fair Use Function on the Internet, 98 Colum. L. Rev. 17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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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우려도 있다.

  ○ 이와 같은 공정사용의 찬반은 인터넷의 출  이후 새로운 기를 맞고 있다. 즉 

인터넷이 인류 체의 공동번 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에서 인터넷상의 정

보는 공유의 상이며 그 구의 개인소유물도 될 수 없다는 정보공유권(copyleft) 운

동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기존의 작권 침해와 비교하여 인터넷상의 

작권 침해는 심각하므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 인터넷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권(copyright)을 이 에 비하여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

장도 선진국을 심으로 강력하게 이 제기되고 있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세계지 재산권기구(WIPO)는 지 재산권을 ① 문학, 술  과학 작품 ② 연

출, 술가의 음반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  발

견 ⑤ 산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에 한 보

호 등에 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는 술분야의 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 미국 작권법은 제102조(a)에서 ‘유형 인 표 매체로서 고정되는 것’(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만 발

행된 이미지와 텍스트는 미국 작권법이 요구하는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 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RAM(random access memory)에 일

시 장된 컴퓨터 로그램이 작권 보호를 한 ‘고정’에 해당한다고 시하 다.

  ○ 미국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처하기 하여 1998년에는 디지털 니엄

작권법7)((Digital Millenium Copyright: DMCA)을 제정하여 기술  보호조치의 우회

를 지하고, 특히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규정을 마련하 다. 표면 으

로는 원칙  유책, 외  면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면책 허용 범 가 무 범

해서 원칙  면책, 외  유책으로 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지나치게 보호

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 실제로 작권법은 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인 일반 공 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

롭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작권에 한 보호는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미쳐

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이 공정사용으로 를 들어 (1) 재

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  등의 이용, (3) 시사보도를 한 이용, (4) 공

표된 작물의 인용, (5)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6) 사  이용을 

7) Pub. L. No. 105-304, 112 Stat. 2860 (Oct. 2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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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제, (7) 도서  등에서의 복제,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자에 의한 복제, 

(10) 방송사업자의 일시  녹음ㆍ녹화, (11) 미술 작물 등의 시 는 복제, (12) 번

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이 있음. 공정사용에 한 이론은 원래 미국 법원이 1841년 이

래 약 150년간 례이론으로 형성해온 ‘공정사용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며 한국도 

이를 부분 수용하고 있다. 

  ○ 미국 작권법 제107조는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는 연구 등과 같은 목 을 하여 작권이 있는 작물을 복

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이용이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작권 침해가 아니다.  

  (1) 이러한 이용이 상업  성질의 것인지 는 비 리  교육을 목 으로 하는 것

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   성질, (2) 작권이 있는 작물의 성격, (3) 

작권이 있는 작물 체와의 계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  실질성, (4) 이러한 

이용이 작권이 있는 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효과.

  ○ 유럽연합은 작권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공 달권을 부여하는데 통일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작권 리정보를 보호하고 이의 무력화를 제한함으로써 작

권의 실질  보호에 충실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 달자에 불과한 경우 일정 

요건에서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하여 작권의 개념이 아닌 독자 인 권리를 만들었다.

 

    마. 제  언

  ○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작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어떠한 법 , 기술  조치

가 필요한지를 악하고, 그 한계를 살펴본 후 한 균형 을 찾아야 한다.   

  ○ 디지털 작물의 유통에는 국경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용과 보호 

방법에 하여도 국제 으로 통일되고 표 화되도록 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 공 달권 등 이용제공권의 보호수 을 히 정해야 한다. 이에 

하여는 작물, 실연 는 음반의 방향 달 행 에 하여 배타 인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되, 어떠한 권리로서 어떠한 제약조건에 의하여 보

호할 것인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 인터넷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 즉,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한 창작성이 없어 기존 작권법에 의한 편집 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디지털 데이

터베이스에 하여 새로운 별도의 권리로서 보호하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연

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한 지침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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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권자는 작물과 실연ㆍ음반의 무단 사용이나 불법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

인 기술  조치들을 우회하거나 침해하는 행 에 한 한 법  보호와 효과

인 법  구제 차를 마련해야 함. 한 자  권리 리정보를 무단으로 제거 는 

변경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작물을 공 에게 배포하는 자에 해서는 효

과 인 법  구제가 마련되어야 함. 할 것이다.

  ○ 표 의 상이 작권 보호를 받는 작물인 경우에는 작권 침해가 된다. 인

터넷 언론의 기사는 원칙 으로 해당 인터넷 언론에 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해

당 인터넷 언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표 하는 것은 원칙 으로 작권 침해에 해당

한다. 하지만 공개된 인터넷 언론에 실린 을 무단 복제하 더라도 리 목 이 아

니고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작권법 반으로 보기는 힘들다. 

  ○ 기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창작 는 작성하여 인터넷 언론에 게재 는 등록한 

, 자료, 사진, 상 는 음악 등에 한 작권은 해당 작권자에게 속함. 이 경

우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작권자의 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

야 한다. 반면 개인은 인터넷 언론에 공표된 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하여 정당한 범  안에서 공정한 행에 합치되게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인터넷 언론에서 스크랩을 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을 게시하는 것을 작권법 

반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타인의 을 사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라고 할 수 있으나 결국 다수의 이용자들이 쓰면서 만인을 한 것이 되어 작권 

침해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 쟁 에 한 필요성

  ○ 언론보도의 잘못된 행으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 는 범죄보도에 있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 특히 사건사고를 언론사들 사이의 차별 없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보도하는 냄비 리즘, 그리고 사건의 본질  문제보다 에피소드에 을 맞추는 

뉴스의 극화 상, 그리고 동일한 뉴스원과 취재기사의 공유로 인해 으로 보도

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빠지는 떼거리 리즘 등은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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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나 피고인에 해서도 형확정 이 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실명보도를 자제하고, 경칭을 붙여주는 것이 언론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다. 를 들어 피의자 ‘김모씨’와 같은 식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속보에 한 강박 념은 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 정신질환자, 성범죄, 테

러, 인질 는 유괴 등에 한 보도에 있어서 신 함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러한 경

우 신원을 밝히는데 주의하는 것은 법 으로나 윤리 으로나 모두 요구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용의자나 보호자 이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아울러 주소, 

학교, 직장 등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성년 용의자가 한 사람

인 경우 알 벳을 쓰지 않고 ‘소년(15)’ 등의 표 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러한 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윤리실천요강의 경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조를 다해야 하며,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 에 

있을 때는 가족이나 수사기 의 보도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제13조3항)하여 

이와 련된 보도를 신 히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 일반 으로 범죄보도는 “범죄행태를 비 으로 조명하고, 사회  규범이 어떠

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하는 경우 그에 한 법  제재가 어떻게, 어떠

한 내용으로 실 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  여건을 밝히면서 그에 

한 사회  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정 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 1998. 7. 14. 선고 96다17257 결). 더 

나아가 범죄보도가 공공  정보로서 사회 으로 일탈된 행 를 경계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범죄 방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나. 정부정책  련법, 례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법 제

126조는 ‘검찰ㆍ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 청구 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198조는 ‘검사ㆍ사법경찰 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계있는 자는 비 을 

엄수하여 피의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 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는 심리 에 있는 보호사건 

는 형사사건에 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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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 물에 게재 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

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 물에 있어서는 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

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례에 따르면 범죄보도는 개 그 공익성

( 는 공공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자의 신원까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

고 신원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범죄자체의 보도와 같이 공공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는 본 다( 법 1998.7.18. 선고). 

  ○ 수사기 의 피의사실공표행 가 법성을 조각하는지를 단하는 데는 공표목

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 성  정확성, 공표의 

차와 형식, 그 표 방법,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 성  정확성, 공표의 차와 형식, 

그 표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 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법 1999.1.26. 선고 97다10215 결 등).

    다. 문가 의견

  ○ 피의사실 공표 는 범죄보도의 경우 수사기 의 집 력을 높여 수사의 효율성

을 증진시키기도 하며, 범죄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한 경각심을 높이

고 피해를 사 에 방지하고, 범죄에 한 여론을 형성하며 이에 한 정책수립의 방

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궁극 으로 사회 반의 법 , 도덕  규범형성에 기여하며 

사법기 에 한 감시기능을 하기도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범죄보도에 한 비 은 만만치 않다. 범죄 의자나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노출되면서 입게 되는 폐해는 단순하게 경제 , 직업 , 가정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인격을 멸시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는 사례가 지 않다. 한 선정 인 범죄기사는 독자들의 범죄에 

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모방심리를 자극하며, 인권을 침해하

고, 더 나아가 수사나 재 에 향을 다는 비 도 있다. 특히 범죄보도가 그 특성

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의 의사실 내지는 기소내용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

에 상권침해, 명 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범죄보도가 항상 용의자의 라이버시 공개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보도내용에 

의해서 성장과정이나 력 는 가족 계 등의 사생활의 공개를 수반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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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명 훼손과는 달리 진실입증만으로는 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형법 제126조  헌법 제27조 제4항 그리고 담당 수사기 이나 담당 공무원의 발표

에 해서 국민들이 그 공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강하게 신뢰하는  등을 고려하

여 그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 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 보도내용이 수사가 진행 인 피의사실에 한 것일 경우, 일반독자나 시청자들

은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며 언론사가 가지는 

권 와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 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한 언론

보도가 가지는 범 성과 신속한 력으로 인하여 사후에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해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 훼손을 기 할 수 없으므로 

보도에 신 을 기해야 한다. 

  ○ 언론보도의 경우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에 검찰이 피의자를 범죄 의가 있다고 

단하여 구속하고 수사할 방침이라는 요지 정도의 보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의 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결과 의내용이 사실로 밝 진 것처럼 단정

으로 서술하면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소년비행이나 범죄의 경우 소년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가족의 이름, 학교, 학

년, 반, 담임선생 이름, 소녀의 특징 등을 게재함으로서 소년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신 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라이버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단지, 소년의 범죄가 흉악한 것일 경우에도 실명보도가 지되는

가에 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지극히 외 인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외국사례  국제기

  ○ 미국의 경우 보통법(common law)상의 엄격책임주의에 따라서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표 행 는 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발설자는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는 

자기에게 특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가혹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

고 오늘날에도 례를 통해서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원칙과 통이 존 되고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은 “공공  심의 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하에 “미성년자인 미혼모의 이름을 구체 으로 밝히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라고 시하 다. 언론사들의 경우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체포에서부터 

기소될 때까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을 윤리규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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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제된 표 의 원칙, 공정성

의 원칙 는 공정한 보도의 원칙이 용되는데 공식 인 기 의 발표내용에 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언과 발표의 내용에 해 용하고 있다. 독일헌

법재 소는 바하(Lebach) 결을 통해 “과거의 나치 련 경력으로 인하여 복역하

고 석방되는 자의 이름과 사진, 석방일자, 사는 장소, 그와 계된 인물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장래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자와 련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 을 빼앗는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개인에 

한 알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히 신 을 기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마. 제  언

  ○ 보도내용의 진실여하를 불문하고 피의사실에 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는 

피해자 는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기 은 보

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보

도내용도 객 이고 공정해야 한다. 

  ○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최 한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하며 최 한 추후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피의사실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 수

사단계에서 공 인물도 아닌 사인의 의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의 진 를 불문하고 이익형량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 피의사실 공표의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 이나 추측 는 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 을 피하는 등 그 내용

이나 표 방법에 하여도 유념하여 피의자나 계인의 명 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

다.

  ○ 법성을 조각하기 한 요건들, 즉 공표목 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사실의 객 성  정확성 등을 종합 으로 다룰 수 있는 법 , 

제도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 공인의 경우 수사진  사항의 지속  보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의 의미가 

있으나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 배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한 비교형량

의 기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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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제언 

  ○ 언론ㆍ출 의 자유는 다양한 자유권 역에서 민주주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핵

심 인 권리이다. 즉,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보장 없이는 진실의 발견이나 개인

 가치의 실 , 공  결정에의 참여, 그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실제로 언론ㆍ출 의 자유가 법 , 제도 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근  시민

사회가 성립하면서부터이며 이것이 보편 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용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 을 겪었다. 언론사의 경우 헌법에 의해서 언론ㆍ출 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외 인 언론ㆍ출 의 자유는 확립할 수 있었지만 내 인 자유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

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 으로 행해져 온 언론개 의 실천  차원에서도 내 인 

자유의 보장과 확보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 화두 다. 결국, 

언론ㆍ출 의 자유를 더욱 신장시키기 해서는 제도 인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두에는 편집권 독립을 한 내 , 외  기구의 

구성, 공 언론사의 수입구조 개편을 통한 효율 인 운 , 신문고시의 엄격한 용 

 정부 리핑제도의 개선 등이 속한다.      

  ○ 언론ㆍ출 의 자유가 요한 자유권  권리이기는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마

찬가지로 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타의 기본권과 어떻게 규범조화  비교형

량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 언론ㆍ출 의 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가의 

요체가 될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명 , 인격권, 작권 등과의 한 비교형량을 

이룰 수 있는 기 을 제시함으로써 언론ㆍ출 의 자유는 물론 인권도 동시에 신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에는 인격권과의 비교형량을 한 면책사유의 개

발, 인터넷에서의 공정사용 개념의 확 용, 언론 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방안의 마련, 인터넷의 언론성 확립과 익명성의 사회  가치에 한 재고찰 등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언론ㆍ출 의 자유의 신장방법은 언론윤리의 확립과 실천을 통한 자율

규제의 강화이다. 언론윤리는 사 기업 에서 유일한 공 존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립

하고 외 인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이를 

반하는 것은 공  존재로서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며 궁극 으로는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서 법 인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언론윤리는 언론

인 개인뿐만 아니라 언론조직도 꼭 지켜야 할 당 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언론인도 윤리 인 측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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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윤리를 강화하기 해서는 언론윤리 교육시간을 늘리고, 지사  운동을 벌

이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더욱 구

체 으로 함으로써 실천  면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언론인은 

비록 법 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윤리 인 측면에서 정치  립성을 지키는 것

이 요하다.  

  ○ 이처럼 언론ㆍ출 의 자유는 제도  보장을 통한 신장, 여타 기본권과의 한 

비교형량을 통한 신장, 그리고 언론윤리의 실천을 통한 신장으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다음의 여러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국가기  보호 법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돌 시 국가비 의 실질성을 객 화하고 

정부의 정보독 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의 비공

개정보 조항이 폭 수정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기 법을 따로 제정

하고 보안업무규정을 통령령에서 법률로 환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2) 언론보도로 인한 명 훼손의 경우 언론ㆍ출 의 자유의 핵심 인 공직자에 

한 감시와 비 기능은 악의  공격이 아닌 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  공인

들에 한 보도의 경우에는 공인들을 기 에 따라 범주화 하여 법성조각사유를 달

리 용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미국의 실  악의 원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

성조각사유의 용범 를 더 넓게 그리고 용요건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

러 소송을 제기한 집단의 규모와 크기에 한 법원 단 기  마련 필요가 있다. 소

송의 주체의 경우 국가기 이 아닌 그 기 의 직을 담당하는 자연인이 소송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사 기사 게재의 경우 명 훼손이 발생해도 순수한 

달의 경우 면책특권이 면책특권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징벌 손해배상을 언론보도

로 인한 명 훼손 등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질 으로

는 동의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해서는 공인이론의 확립  면책사유의 세분화 등 

몇 가지 선결요건이 필요하다.

  (3) 인격권 특히 사생활권 침해에 있어서의 언론ㆍ출 의 자유와 인격권의 규범

인 조화를 한 면책사유의 설정이 시 하다. 법원은 례를 통해서 이에 한 기

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인터넷에서 실명성이나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본질  측면을 억압하는 것으로 헌의 소지가 있다. 동시에 인터넷 상의 인

격권 침해와 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로바이더(ISP)의 책임에 해서 미국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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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면책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조리상의 의무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

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단의 경우 상당히 추상 이고 

한 인터넷 상의 법 인 문제를 기존법에 근거해서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 

ISP들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5) 공 언론사 즉, 한국방송이나 문화방송의 운 에 있어 공익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상업방송의 장 도 살려야 할 것이지만 공

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 방송의 운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는 고로부터의 향력을 최 한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공

방송의 재원충당 방식에 한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 

  (6) 편집권은 법 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 으로 실행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해서는 편집권 독립을 한 제도  정책과 언론인의 도

덕  규범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으로 편집권 독립은 자본과 권력으로부

터 독립된 편집규약의 제정, 노사동수 편집 원회 구성 등 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단, 재 언론사의 불경기 등의 불안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8) 언론윤리의 확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언론윤리교육시간을 확충해야 한다. 기타 

언론인들은 지를 받지 않아야 하며, 정치  립을 지키고, 윤리강력을 구체화하여 

윤리실천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언론인뿐만 아니라 언론조직도 윤리를 

지켜야 한다.언론윤리를 지키기 한 자율 인 규제기 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9) 공기 의 리핑제는 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자실의 특권을 

없애고 취재활동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므로, 특정 메이  언론의 여론독  완화라는 

정  효과 거둘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리핑제가 정착되고 있음

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리핑제도

로 인하여 일방 으로 정부의 견해를 받아서 달하다보니 정보의 정책을 언론이 상

세히 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 비록 공무원들에 한 

근, 취재의 지를 거두기는 하 으나 후속취재나 심층취재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궁극 으로는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의 제약할 수도 있다는 도 고려되어야 한

다. 리핑제를 확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문제 을 보완해 가면서 실시하도

록 해야 한다.

  (10) 취재원 보호보다 공정하고 효과 인 법집행이라는 공공이익이 우선하기 때문

에 증언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언론인의 경우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헌법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언거부권을 법률에서 정할 수는 있다. 언

론의 공익성이 법집행을 통한 공익보다 크고, 내부고발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인의 증

언거부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국가안보와 생명권보호와 련 는 언론인의 취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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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불법행 를 은폐하려는 경우는 외로 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를 제한 없이 

보장할 경우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명 훼손이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11) 미국의 경우 보도의 사 지명령에 한 단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단된

다. 언론보도와 련하여 사 에 지를 내리는 것은 언론ㆍ출 의 자유를 훼손할 

험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2) 출 과 방송의 개념에 한 재정립을 통한 통신매체의 통합 필요하다. 방송․

통신 계법제의 체계는 방송의 특수성(방송의 다양성  공정성의 확보)을 유보하면

서 방송 계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신 계법의 체계와 내용으로 환하는 형태로 방

송․통신법제를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실 인 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체

의 종류에 따른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제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기능에 따른 

분류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체기본법제정이 필요하다. 더 근원 인 방법으로는 

헌법 제21조가 개정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

도 아닐뿐더러 한국사회에서 헌법개정이 갖는 정치  문제  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 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언론법 분야의 체계 인 변화를 

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 으로는 언론출 의 

자유라는 용어가 표 의 자유로 바 어야 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른 조항으로 분

리하여야 하며, 표 의 자유라는 용어는 매체별 자유가 아닌, 보다 구체 으로 기본

권보장 부문별 자유(의사표 의 자유, 정보의 자유,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등)를 보

장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기존의 법은 재의 통신 명을 견하지 못

하고 제정된 것이므로 새로운 통합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언론ㆍ출 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13) 소유지분의 문제에 해서 언론 시장을 통한 이윤추구의 강화는 결과 으로 

공익성의 추구와 멀어지고 리즘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독자들

의 수요에만 부응하는 신문은 자칫 공익  기능을 외면할 수 있다. 독자가 많은 신문

이 반드시 우수한 신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문의 소유와 경 이 무 쉽게 

시장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편집권 독립성 확보를 해 정기간행물

법 개정으로 특정 개인의 소유구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 인 효과

도 의문이고 해당 언론사의 항도 강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유지문제한

이나 소유와 경 의 분리보다는(즉, 신문사 내부 경  문제에 정부가 구체 으로 간

섭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련법규들을 엄격히 용하여 신문시장의 공

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단된다.

  (14) 방송소유규제 는 신문과 방송 겸 규제에 있어 한국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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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따라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원천  규제방식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업자가 여

론독 이나 시장독 을 할 경우 소유분산조치를 하는 사례별 사후규제방식이 바람

직할 것이다. 를 들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해당신문의 시장 유율

이 높을수록 방송시장 유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여론독 을 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를 들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방송시장 참여지분 상한선

을 낮추고 로그램 제작ㆍ공 , 방송송출사업, TV 수상기  방송기기 제작 등의 

방송 련 산업 참여도에 따라 방송시장 참여비율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독

과 을 제어하면서도 방송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 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15) 언론 재제도에 있어 그 개선과 강화가 요구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서 반드

시 언론 재 원회의 언론 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에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르

지만 재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언론 재제도에 모두 신청가능 하도록 되었다. 

이를 더욱 확 용하여 손해배상까지 담하여 one-stop서비스 구조를 이루겠다는 

정부방침이 있는데 이에 해서는 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구제를 더 신속하게 할 것으로 망하지만 언론ㆍ출 의 자유와의 

한 비교형량을 통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16) 공동배달제의 실시와 련하여 련 회사를 공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이미 설

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하여 

련법을 개정하여 공동배달제 실제 운 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공

동배달제의 실시가 실제로 신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황에 

있는 신문업계의 활성을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17) 인터넷 시 의 뉴미디어 등장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심으로 구분된 매스미디

어가 융합화 상을 보이며, 언론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형 성격으로 악세스권에 

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근을 필요로 한다. 악세스권의 하나인 반론권에 있어서 사실

과 순수한 의견을 구분하기 힘들므로 사실  주장과 아울러 의견, 논평 등의 경우에

도 반론권의 상으로 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8) 인터넷의 법 인 용과 개념의 확립에 한 논의와 련하여 무엇보다 익명

성의 본질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한 자유로운 공 장이 될 수 있는 매체  특

성에 해서 인터넷언론도 언론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언론을 상 로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19) 인터넷상의 작권에 있어서의 공정사용과 련 가장 요한 것은 새로운 디

지털 환경에서 작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어떠한 법 , 기술  조치가 필요한지를 

악하고, 그 한계를 살펴본 후 한 균형 을 찾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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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유통에는 국경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용과 보호 방법에 하여

도 국제 으로 빠르게 통일되고 표 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

달권 등 이용제공권의 보호를 요구한다. 이에 하여는 작물, 실연 는 음반의 

방향 달 행 에 하여 배타 인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되, 

어떠한 권리로서 어떠한 제약조건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맡기

고 있다.  재 인터넷에서 작권 보호를 한 기술  조치의 개발  그 기술  조

치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하여 작권자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근제한시스템과 암호체계를 바탕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사용방법과 사용료 지불 조

건에 동의하는 사용자에게만 작물을 근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작권자는 

작물과 실연ㆍ음반의 무단 사용이나 불법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 인 기술  조치들

을 우회하거나 침해하는 행 에 한 한 법  보호와 효과 인 법  구제 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는 크게 취재, 보도의 역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공표의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

이나 추측 는 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 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

방법에 하여도 유념하여 피의자나 계인의 명 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궁극

으로 법성을 조각하기 한 요건들, 즉 공표목 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사실의 객 성  정확성 등을 종합 으로 다룰 수 있는 법 , 

제도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인의 경우 수사진  사항의 지속  보도는 국민들

의 알권리 충족의 의미 있지만 무죄추정 원칙 배로 인한 인권침해에 유의해야 한

다. 사인(일반인)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최 한 추후보도를 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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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법 제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부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1. 알권리와 국가법익

  ○ 필요성 

  - 정부의 언론에 한 여러 통제나 언론의 개인 인격권 침해에 한 소송의 증가

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에 한 ‘ 축  효과’(chilling effect)의 가능성을 내포. 

언론에 한 축  은 언론의 본질  기능에 해 제약을 가함으로써 궁극 으

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도록 하는 결과를 래가능. 

 

 ○ 추진 략

  - 국가이익(국익) 개념이 포 이고 단권이 정부 재량사항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  보호 법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돌 시 국가비 의 

실질성을 객 화하고 정부의 정보독 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기 의 정보공

개에 한 법률의 비공개정보 조항이 폭 수정된 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민주  통제를 해 국가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해 국가정보원

법, 군사기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불명확하고 주  규정을 명확하고 객  규

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국가기 법’을 제정하고 보안업무규정을 

통령령에서 법률로 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알권리에 해서 비록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 의 

자유와 련 한국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권리로서 인정.

  - 미국 연방 법원은 1971년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서 국가안보와 련하여 알권

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언론을 규제하기 해서는 언론에 의한 정부의 비 문서 공

개가 국가안보에 ‘직 이고, 즉각 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손해’(direct, imminent, 

and irreparable damage)를 입혔다는 을 정부가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 사건의 경

우에는 정부가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음. 

  - 미국은 1974는 정보자유법(FOIA) 개정을 통하여 법원이 정부의 비 분류의 

함을 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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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 의 자유와 명 권의 한 비교형량 

  - 일본의 경우 실질  비 주의 입장을 강화하여 국가비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시하는 경향.  

  ○ 련기

  - 국가인권 , 법무부, 법제처 

 

2. 언론보도로 인한 명 훼손의 처리방안

  ○ 필요성

  - 명 훼손으로 발생하는 소송이 1980년  후반이후 증하면서 언론ㆍ출 의 자

유에 축 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소송이 개인  피해구제의 차원이 아닌 

사회 으로 향력 있는 집단의 언론에 한 견제나 보복을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 이 제기 되고 있음.   

  - 명 훼손법의 경우 민사 인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인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에 의한 명 훼손의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피해구제 형태를 택하고 있다. 

  - 법성조각사유의 용이 명 훼손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 에 따라

서 다르게 용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형법의 경우 사실이나 허 의 사실을 공연히 시한 경우 명 훼손으로 처벌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의견의 경우에는 명 훼손으로부터 면책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정치권력에 한 감시와 비 의 기능이 언론과 출 의 본질 인 기능이라고 할 

때 언론을 상으로 국가기 이 명 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신문이나 방송이 받아쓰고 난 후, 그 기사가 오보이거나 

타인의 명 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법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해서 명 훼손에 

따른 책임을 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지는가 에 한 지침이 없다. 

  - 한국 법원은 건 한 비 을 해 언론사간 상호비평에 따른 명 훼손 면책범

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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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 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조화추구 

  - 한국 법원은 집단 인 명 훼손 소송에 해서 구체 인 기 이나 지침을 제공

하지 않고 있다.

  -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통한 징벌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추진 략

  - 공인에 한 법성조각사유 용의 요건 완화

  - 소송 격자로서의 국가기 의 한정  인정

  - 통신사 면책사유의 조건부 인정(그 로 인용하는 경우)

  - 언론사간의 활발하고 건 한 비 의 보장

  - 집단  명 훼손에서 특정이 되는 수  정도에 한 지침의 마련

  - 징벌  손해배상제도의 조건부 도입 

  ○ 근거  외국사례

   -  독일 연방법원은 평가  의사(의견)와 련이 있다면 의사표 의 자유의 범  

내에서 포함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결하는 경향. 

  - 국 최고법원은 공인들의 명 훼손 소송의 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래한다고 결한 바 있음.

 - 미국 연방 법원은 공  문제에 한 ‘잘못된 언사’의 경우도 언론자유가 허용 되

어야 한다고 결. 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인이 공직자이면 보도의 실  악의를 증

명해야 하고, 이것이 증명되면 징벌  손해를 부과하여 민사  형벌 기능을 지니도록 

함.

  - 미국의 경우 통신사 기사를 제하는 경우 언론기 에 면책 부여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통신사 기사를 제하더라도 명 훼손이 발생하면 면책특권 불인정.

  - 미국은 국가기 이나 공공기 을 명 훼손 소송 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례경향.      

  ○ 련기 : 사법부, 법무부, 인권 , 언론 재 원회

    

3. 인격권의 강화 :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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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민법 개정안 제1조2(인간의 존엄과 자율)의 제1항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좇아 법률 계를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

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조항 포함하여 인격권보호의 강화가 상됨.

  - 련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언론에 축효과가 우려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 인 것이라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의 법성조각사유로 작용하

지 않는다는 것임. 

  - 언론ㆍ출 의 자유의 보호도 요하지만 사회구조가 차 복잡해지고 인권법의 

제정 등 권리의식이 차 증 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한 조화와 균형이 문제되고 

있음. 인격권과 언론ㆍ출 의 자유를 히 비교형량할 수 있는 기 의 마련이 시

. 

  

  ○ 추진 략

  - 기존 매체와 인격권과의 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에 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

을 발견하고 새로운 법성조각사유를 제시해야 함. 

  - 기존의 인격권 련된 개념들, 즉 라이버시권, 상권, 성명권 등을 더욱 구체

으로 개념화 할 필요. 여기에는 인격권이 법 인 이익인지 권리인지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 근거  외국사례    

  -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보장을 한 구체  하 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사생활 침해 련 례가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러나 명 훼손과 같은 선상에서 

단하던 것과는 달리 이를 독립된 례로 결정하는 경우가 차 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03년 뉴욕주에서 이의 보호를 한 법이 최 로 제정되었으며, 최

의 사생활권 인정 례는 1905년 조지아주에서 나왔음. 

  ○ 련기 : 사법부, 법무부, 국가인권

4. 인터넷상의 익명성과 ISP의 면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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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호와 ISP의 책임기  마련 

  ○ 필요성

  - 인터넷언론의 경우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실제 으로 참여하기 때문

에 기본권의 상충이 발생. 이러한 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이라는 지 이 많

음. 익명성의 문제 을 지 하고 게시  등에서의 실명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이 

제기됨. 

  - 인터넷에서는 기존매체에서와는 다른 법 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의 경우 가

장 복잡한 문제는 문제가 된 의 종류와 고소인의 자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임. 명 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터넷상에 얼마나 근이 용이한가 하는 

근가능성을 따져볼 때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게 보임. 

  

  ○ 추진 략

  - 인터넷에 실명성이나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ㆍ출 의 자

유의 본질  측면을 억압하는 것으로 헌의 소지가 있음. 

  - 인터넷 서비스 로바이더(ISP)의 책임에 해서 미국은 완 히 면책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조리상의 의무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

고 있음.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단의 경우 상당히 추상 이고 한 인터넷 상의 법

인 문제를 기존법에 근거해서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 ISP들의 책임을 경감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미국의 연방 법원은 1995년 매킨타이어  오하이오 선거 리 원회(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에서 익명성의 합헌성을 인정. 법원은 익명이란 

악의 (pernicious)이고 사기행 (fraudulent)인 것이라기보다는 옹호(advocacy)와 

이견(dissent)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헌법 인 통이며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피하

고 사회 인 보복을 막아주는 안 이라고 시. 

  - 한국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어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

들의 책임이 완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조리상의 작 의무)이 체 인 례경

향임. 

  - 인터넷이 당면한 핵심 인 문제의 하나는 법원이 어떻게 ISP와 이용자들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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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제고를 한 공 방송 운 방향 제시

로운 이익형량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임. ISP들은 헌법이 인터넷 이용자 자신의 

견해를 모두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옴. 

  - 미국의 경우 1996년 CDA 제정과 함께 ISP를 완  면책하는 경향. 1996년 제란 

사건(Zeran v. AOL)에서 CDA 제203조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용하여 결하

음. 즉, 네트워크상의 정보 개자  서비스제공자는 모두 완 면책되는 결과를 가

져옴. 

  -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정 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발신자정보 개시에 한 법률”( 로바이다법)”에 따르면 ISP는 (1)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 으

로 가능하고, 권리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가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2)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부당한 권리침해를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침해권

리자로부터 송신방지 신청이 있고 이에 해 침해자가 7일 이내에 부동의 신청을 하

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 

 

  ○ 련기 : 법무부, 선거 리 원회, 국가인권

5. 공 언론사 운  개선

 ○ 필요성

  - 방송을 산업  측면에서 시장 인 원리에 의존한 민 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

도가 있었음. 특히 야당을 심으로 방송개 안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 됨. 

  - 공 방송인 KBS, MBC, EBS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립해야 하며 공익성을 담보하

기 한 운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한 논란이 게속되어 옴. 

  - 재의 공 방송구조의 신 필요. 특히 공 이면서 시청료보다 고료에 더 의

존해야 하는 한국방송, 상업방송이나 다름없는 문화방송, 지역민방이면서 국 네트

워크로 운 되는 서울방송의 독과  상황에서는 신이 요구됨. 

  - 재 매체가 다양해지고 디지털 화 되어가는 시 에서 오래된 공익성의 잣 를 

들이 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반면 재의 공  방송사의 수신료를 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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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 의 자유의 내 자유로서의 편집권 독립 달성

는 주장도 있음.

  - 거 한 몸집으로 불어난 공 언론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KBS의 구조를 5인의 PD가 하나의 을 이루는 제 구조개편에 한 반

론도 나오고 있음.

 

  ○ 추진 략

  - 공 방송의 법  지 에 한 법규정을 삽입하고 명확한 사법  해석을 해야 함.

  - 무엇보다 공익방송에는 공익  기 의 용을 더욱 엄격히 하고 동시에 방송사

업자간의 경쟁과 보완 계를 정립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1999년 헌법재 소 결정에서 수신료 부과체제의 법성 단과 함께 공 방송의 

역할 언 , 그러나 법  지 에 해서는 명확히 못함.

  - 유럽의 경우 1990년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술의 보 으로 공 방송의 입지가 

약화. 민 방송의 수  증가와 신자유주의의 보 으로 공 방송 시청자들이 감소하고 

수신료에 한 거부감이 높아짐.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 부터 공 방송

의 방향을 논의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공 방송의 방향을 재정립. 

  - 독일은 헌법재 소의 결을 통해, 국은 특별 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공 방송

의 핵심기능에 한 검토를 계속해 옴. 여기서 공 방송은 사회통합과 다원성 보장이

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한 역할이라고 보았다. 특히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다원성이 강조되는 추세. 

  - 미국의 경우 2003년 FCC가 신문과 방송의 겸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독과 을 우려한 연방의회의 반발에 부딪  무산됨. 결국 미국의 

경우도 공공성 보장을 한 국가  개입을 완 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련기 : 방송 원회, 인권 원회

6. 언론기  내부의 편집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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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성

   - 언론사주들과 이들을 변하는 사람들은 편집권은 사주에게 속하는 것이며, 편

집권의 독립을 법 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한 침해라고 주장. 한 기

업처럼 언론도 소유집 을 막고 소유와 경 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언론기업이 사주의 자유재산이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탁받은 공  

존재이고 많은 특권을 보장받으므로 편집권 독립은 필수 이라고 주장. 언론기업이 

비록 사  재산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서는 규제가 가능한 법  논리가 언론에도 

용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 하거나 달하는 일보다는 신문지면을 사유화하여 자

신들의 특정한 견해를 마치 지배 인 사회여론인 것처럼 한다는 비 . 이를 막기 

해 언론사주와 근로자 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편집 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 언론의 보도가 사 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정부의 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하더라도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침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권력비 에 

한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강함.

  ○ 추진 략

  - 편집권 독립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포함되어 법규정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 재 정부와 의회는 시민단체 등과 의하에 언론개  차원에서의 련법 입법

을 한 노력 . 

  - 편집권 독립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규약의 제정, 노사동수 편집 원

회 구성 등 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단, 이를 언제 실시하는가 하

는 은 언론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요한 것은 편집권은 법 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

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 즉, 편집권 독립을 한 제도  

정책과 언론인의 도덕  규범의 정착이 필요.

  ○ 근거  외국사례

  - 선진국들의 경우 편집권의 독립은 법 인 강제에 의해서보다는 언론계의 자율  

행으로서 오래 에 정착되었음.

  - 독일은 ‘내  언론자유’ 개념을 통해 편집권 독립제도를 이념 으로 표 .

  - 미국은 언론의 편집기능의 자율성이 잘 보장되어 있고, 언론기  경 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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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 법조항 강화

인 편집방침을 정할 뿐이고 개개의 편집업무는 편집진의 자율  결정에 맡김. 

 

  ○ 련기 : 문화 부, 법무부, 인권 , 언론재단

7.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 필요성

  - 2001년 7월 공정거래 원회는 무가지의 경품 제공 등을 제한하는 신문고시를 제

정하여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  지 를 악용해 경쟁자의 사업행 를 부당하게 방

해하는 불공정거래 행 를 지하고 있음. 

  - 이에 해서 일부 언론은 신문시장에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는 시도라고 반발.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헌 주

장을 제기.

  - 한국 언론은 자본의 힘을 빌려 무리하게 시장을 독과 한 언론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해 이윤을 높여야 하며 결국 언론의 의무인 진실의 달보다는 고주와 

독자들의 구미에 합하는 정보를 달하려고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할 가

능성이 있음. 

  - 1990년  들어 언론자유의 제약요인으로서의 권력이 약화되고 반면 자본이 부각. 

즉, 권력의 향력이 고 시장경제  요인들이 더욱 요해짐. 권력에 의한 억압보

다는 언론시장의 독과 이 폐해요인으로 등장. 

  ○ 추진 략

  - 공정거래 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신문고시를 엄격히 시행토록 한다. 단, 

재 신문시장의 불황을 감안해서 국가 인 보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거  외국사례 

  - 2002년 헌법재 소는 신문고시가 합헌이라고 결함. 헌재는 공정한 경쟁지수를 

유지하기 한 신문시장의 규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함. 헌재는 그 근

거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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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 의 리핑제 개선  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

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하여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을 이용함. 헌재는 신문시장이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불공정경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규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피력함. 

  -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시장 유율이 떨어지는 신문사들에는 보조 을 지 하

기도 함. 

  ○ 련기 : 공정거래 , 인권 , 법무부

8. 공공기 의 리핑제 개선  확

○ 필요성

  - 기자실은 모든 기자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기자단에 의해 배타 으로 운 되면서 

언론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옴. 기존의 언론과 신규 언론 간에 기자실 출입을 둘

러싼 마찰이 계속 됨.

  - 노무  정부의 리핑제 도입을 통한 기자실 개방에는 환 . 공무원에 한 취재 

제한 조치에 해서는 반 하며 정부로 이러한 조치를 후에 철회하 음.

  - 기자실 제도는 일제의 잔재로 형성시기부터 비 을 받아옴. 기자실의 비효율성과 

비리 그리고 기자실 출입제한이 언론ㆍ출 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 .

  - 정부는 기자실을 이용해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언론보도를 조 해. 언론과 불필요

한 마찰이나 감을 방지하거나 해소하도록 리하는 차원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음. 

  - 리핑제의 경우 일방 으로 정부의 견해를 받아서 달하다보니 정보의 정책을 

언론이 상세히 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후속취재나 심층취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서 궁극 으로는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의 제약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음.

  ○ 추진 략

  - 최근 리핑제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

음. 리핑제를 확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문제 을 보완해 가면서 실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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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 수로 인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록 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미국의 기자실은 언론인에게는 모두 개방되어 있음. 백악 의 경우 기자실 공간

이 좁아서 공간문제로 인해 무 많은 기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정하고 합리 인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일본의 경우 일본신문 회가 1978년 개정한 기자클럽 운 지침에 따르면 클럽소

속 기자는 “해당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타사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활동을 존 하고 

불미스럽게 그 행동을 해 는 규제하는 듯한 정, 사 합의 등을 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 히 일본의 경우에는 개방형 기자실을 운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부분 폐쇄 인 기자실 운 이 보편 인 실정임. 유

럽연합은 2002년 일본의 기자실 제도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불공정 장벽이

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 련기 : 문화 부, 청와 , 국가인권  

9. 언론윤리와 자율규제

 

 ○ 필요성

  - 사회  변화는 과거 억압 인 사회  환경에서 언론을 ‘언론자유’의 입장에서 바

라보던 것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 하게 성장

한 언론을 이제는 ‘책임’의 시각에서 보려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을 직시해야 

함.

  - 언론인 개인의 윤리  측면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요한데, 언론인

의 윤리는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잘못된 윤리

 선택의 결과는 상 밖의 사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유의해야 한다. 

  - 언론인의 정보의 수집  취재활동은 성격상 공 인 책임을 반 . 언론인들은 사

건을 취재하면서 사건의 성격에 해 공격하기도 하지만, 언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으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요성을 확 해석 할 수 있는 험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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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론인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사실에 입각하여 달할 책임의식이 요구됨.  

  - 언론윤리가 헤이해지면 이는 결국 언론자유의 탄압을 자 하여 본질 인 언론기

능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음. 정권들이 독재정권이나 권 주의 정권, 민주  정권 할 

것 없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무책임한 언론을 바로잡는다는 논리임에 비춰볼 때 

언론 스스로 윤리를 지켜야 함. 즉, 언론윤리의 수는 언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

는 발 을 마련하는 것. 

  ○ 추진 략

  - 언론윤리의 인 교육시간을 확충해야 함. 

  - 언론인의 언론자유의 보장이유에 한 인식의 강화 필요.

  - 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 

  - 언론인  언론사의 정치  립을 유지하도록 함. 

  - 언론인의 정계진출의 경우에도 립성을 하여 퇴임 후 얼마 동안의 시간에는 

정계진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 인 보도와 범죄사건 보도에 립성을 유지하고 흥미 주의 보도를 지양하도

록 함. 무엇보다 언론의 속보 강박 념을 버려야 함. 

  - 언론인  언론사 윤리 강화 필요하며, 이를 하여 언론인 윤리강령을 더욱 구

체화하고 실행성을 높여야 함. 각 언론사 사내 윤리강령 구체화  자율규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 자율 인 언론윤리 감독 기 , 를 들어 기자 회 는 PD 연합

회 등의 기 의 감독기능의 강화 필요성 있음.   

  ○ 근거  외국사례

  - 정간법 제20조의 경우 범죄 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

에 해 형사 차가 유죄 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될 때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에게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피의자나 피고인에 해서도 형확정 이 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4

항)에 따라 실명보도를 자제하고, 경칭을 붙여주는 것이 언론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

음. 례에 따르면 범죄보도는 개 그 공익성( 는 공공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자의 신원까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원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범죄자

체의 보도와 같이 공공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 법 1998.7.18. 결). 

  - 윤리실천요강의 경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조를 다

해야 하며,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 에 있을 때는 가족이나 수사기 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제13조 제3항)하여 이와 련된 보도를 신 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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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강조.

  - 세계 으로 약 60개국이 언론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한국언

론재단, 2001), 이들 윤리강령은 (1) 취재, 보도, 논평에 있어 진실성과 객 성의 유지, 

(2) 알권리의 실 을 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3) 언론인의 직업  문성 제고와 

소유주에 의한 언론인 인격존 , (4) 이나 향응의 취득 지, 그리고 (5) 취재원

에 한 비닉의 엄수 등의 공통 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표 인 신문편집인들의 모임인 문언론인 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PJ)의 윤리헌장(Code of Ethics)을 보면 그 내용의 단순함에

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언론윤리에 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법 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여

기서는 윤리헌장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에 있어서 이를 최 한 피하되 부득이

한 경우 취재과정을 ‘기사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켜 밝 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국의 국언론인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s)은 세부 인 실천강령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를 들어 아동 성폭행과 련된 보도의 경우 보도의 상이 피해

자이던 목격자이던 상 없이 사건과 련된 16세 이하 청소년  아동의 신원을 

 밝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보도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들의 신원

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 ‘근친상간’과 같은 부정 인 표 을 보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천강령의 항목에 삽입해 두고 있음. 

  - 독일 언론 원회(German Press Council)의 경우 윤리강령 제13조에서 ‘수사 이

거나 심리 인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법원

의 결에 의해 형이 완 히 확정되기 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피고인이 범죄자

라는 인상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두어 언론인의 범죄기사 작성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음.  

  - 랑스의 경우 국언론인연합(National Syndicate of French Journalists)의 윤리

강령은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에 있어 합성의 여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마지막 항목

에서 언론인 자신이 마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음.

  - 스 스 언론인 연맹(Swiss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언론인의 사회 인 역할

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언론인 자신이 속한 언론사의 정책과 상충

되는 어떠한 지시와 간섭도 받지 않으며, 언론인 비리를 궁극 으로 막고 독립을 보

장받기 한 책으로서 정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 

  - 일본의 경우 각 부처나 출입처에 형성되어 있는 기자들은 기자 회가 제정한 언

론윤리강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자 클럽에 속한 성원들이 마치 하나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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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한 권리 보장

인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서 비록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고 다양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서로 정한 선에서 언론윤

리를 실천해 가고 있음. 

  - 국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답게 언론의 제1의 사회  사명을 국가에 한 충성

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를 빼면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의 언론사가 보유하는 윤리강령

과 유사함. 다른 이 있다면, 서구 제국들의 언론윤리에 비하여 강조하는 윤리  기

이 다르다는 것인데, 컨  국은 서구와는 달리 언론인의 용기와 호기심을 강조

하고 있음. 

  - 옴부즈만 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의 경우 언론사에 별도로 명시된 언론 윤리요강

을 마련하기보다 사내의 옴부즈맨이나 시청자 불만처리 원회 등을 통해서 윤리 인 

측면을 처리해 나가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따로 윤리강령을 마련치 않고 국제 언론인 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가 제정한 언론인 활동에 한 원칙 선언서의 내용을 따름.

  ○ 련기 : 문 부, 언론재단, 인권  

10.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권리

  ○ 필요성

  - 언론ㆍ출 의 자유의 역에 있어 취재원에 한 보호의 여부와 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과 표

의 자유, 그리고 묵비권에 취재원에 한 보호가 속하는지 그리고 형사상 불리한 진

술의 거부권이 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

부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의 권리가 언론에도 용되는지의 의

문도 제기됨.     

  - 취재원 비닉권은 취재원의 익명언론권과 사회 , 경제  피해 방이라는 차원에

서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증언과 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가 다수설임. 최근에는 형사재 의 증거의 요성과 취재원을 제공함으로써 미치는 

보도의 자유의 침해를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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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정책

  - 취재원 보호보다 공정하고 효과 인 법집행이라는 공공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증언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나 언론인의 경우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헌

법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언거부권을 법률로서 정할 수는 있음.

  - 언론의 공익성이 법집행을 통한 공익보다 크고, 내부고발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

인의 증언거부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국가안보와 생명권보호와 련 는 언론인의 

취재활동 과정의 불법행 를 은폐하려는 경우는 외로 해야 함.

  - 취재원 보호를 제한 없이 보장할 경우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명 훼손이나 공정

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은 사법 인 단과 함께 언론이 사안

을 어떻게 단해야 하는가에 달려있음.  

  - 형사소송법 학설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에게 증언, 압수거부권을 부여하는 형사

소송법 규정이 언론기 에 용될 여지가 있는가에 해서는 부정 인 견해가 부

분이며, 헌법 제21조를 직  근거로 하는 언론기 의 공개거부권을 승인하는 데 해

서도 소극 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근거  외국사례

  - 취재원 보호와 련하여 이를 정의하거나 기술하고 있는 법조항이나 례가 아

직 나오지 않고 있음. 단지 헌법 제21조상의 표   양심의 자유 보호와 제19조 상

의 침묵의 자유, 그리고 제12조 불리한 진술거부권 역에 취재원 보호의 근거를 발

견할 수 있음.

  - 미국의 연방 법원은 1972년 마약의 제조와 이용에 한 심층취재 기사로 문제

가 된 소  랜즈버그(Branzburg) 사건에서 언론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달리 불법

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피력한 바 있음. 연

방 법원은 비록 취재원 보호가 요하기는 하지만 취재원이 한 범죄와 련되

는 경우 취재원을 밝힘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지 않다고 보았음. 

  -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 과 아동 음란물 제작 등 흉악한 범죄와 련되었을 때, 

언론인이 범죄 당사자일 때, 생명보호 등을 해 긴 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때만 

언론사나 언론인에 한 압수수색이 인정됨. 이러한 연방법원의 입장으로 인해 취재

원보호를 한 자체 인 입법은 불가능하며 1896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재 약 

26개 주에서 제정되어 있는 소  방패법(Shiled Law)을 통해 주정부 차원에서 일정

한 정도 취재원보호를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러 외조항이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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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 가처분 제도의 개선 는 폐지

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법이 취재원을 보호하기보다는 언론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한다는 비 이 있음.    

  - 독일의 경우 197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언론기 의 증언거부권은 언론기

과 정보제공자간의 신뢰 계를 보호하기 한 것으로서 언론범죄의 유무  기자의 

처벌 가부를 막론하고 인정하게 되었음. 여기에 해서 언론에 우호 이라는 비 도 

있지만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1982년 3월 12일 결정에서 이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언

론과 취재원 사이의 사 인 신뢰 계를 보호하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제도를 

보호하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언론의 증언거부권의 행사여부를 자유재량에 의

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일본의 경우에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인정하는 법은 없으며, 1952년 최고재

소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 의 자유의 범 에 공공복리를 한 증언의

무를 희생하면서까지 증언거 의 권리가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한 바 있음. 1968

년 최고재 소는 취재의 자유가 형사사법을 하여 증거로서 제출되어야 할 보도자

료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같은 취지의 결을 했고 재까지 

같은 법리가 용되고 있음. 

  ○ 련기 : 법무부, 사법부, 인권

11. 보도 지 가처분제도의 폐지 는 제한 

  ○ 필요성

  - 개인이나 단체의 명 를 보호하기 해서는 명 에 한 침해의 사후  구제

차 외에도 침해가 발생하기 이 에 이를 방하거나 진행 인 침해를 단시키는 

법 인 조치를  사법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으로 가처분의 형태로 이루

어지게 됨. 지처분은 체 으로 부작 (不作爲)를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과 

련해서는 기사의 제작, 반포의 지 그리고 필름 는 방송녹화 테이 의 사용 지

가 이에 속함.  

  - 이러한 언론에 한 지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충돌이 일어난다

는 에 문제가 되어 왔음. 특히 사  방  지처분이 표 의 사 검열 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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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한 반인가의 여부가 쟁 으로 논의. 그러나 언론에 한 사건검열의 경우 

이는 행정기 에 의한 사 검열의 지로 인식되며 사법부에 의한 지처분은 사

검열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 인 인식. 

  - 가처분 신청은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 

시행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언론에 한 가처분의 책임 여부가 명백

히 밝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처분인 만큼 후에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면 면책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

오고 있음.

  - 그러나 사 지제도의 언론ㆍ출 의 자유에 한 침해의 여부가 법조계와 학계

에서 계속 지 되어 옴. 비록 헌재에서 헌은 아니라고 단하 으나 언론에 한 

사 지제도에 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추진정책

  - 명 훼손이라는 상을 형법상의 원칙에 근거함으로써 만일 차후 언론이 면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출   방송 지 가처분 제도로 인한 출 이나 방송을 지하는 것은 언론ㆍ

출 의 자유를 히 규제하는 사  검열의 성격이 있고, 한쪽의 기본권에 한 고

려가 없으므로 과잉 지 원칙에 배되므로 폐지되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만 인정되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형법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는 진실이 아

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지청구가 고려되어야 함. 

결국 다른 법  수단으로 손해를 회피할 수 없는 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

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음. 

 - 상법 제404조(유지청구권)는 “이사가 법령 는 정 에 반한 행 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를 하여 

이사에 하여 그 행 를 지(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 민사소송법 제714조(1995년 개정)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 를 보호하기 해서

는 명 에 한 침해의 사후  구제 차 외에도 침해 이 에 이를 방하거나 진행 

인 침해를 단시키는 법 인 규정을 포함하는데, 제2항에서 “ 한 손해를 피하

거나 박한 강폭(强暴)을 방지하기 하여 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에서의 보 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2002년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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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통합법 제정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확

  - 2001년에 들어서 헌법재 소는 사 지 헌심  소송에서 “헌법의 언론출 에 

한 검열 지는 행정기 의 허가가 있어야만 의사표 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 심

사를 지하는 것”이라며 “방 지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하여 헌성을 부정함(헌재 2001.8.30. 2000헌바36).  

  - 미국의 경우 명 훼손을 이유로 표 의 를 지하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각주의 다양한 법을 정리한 ‘불법행  재규정’(Restatement 

(Second) of Torts)에 따르자면, 법원이 이미 표  내용이 거짓이고 명 훼손에 해당

한다고 선언하 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측이 추가발행을 고집한다면 이는 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차지(差止)명령으로 불리는 지명령제도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성격을 띰. 인격권에 근 한 상호, 상표 등에 하여 명문으로 치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를 들어 일본의 작권법 제116조, 상법 제20조, 부정경쟁방

지법 제3조, 상표법 제36조 등), 명  등 인격권의 침해에 지처분이 인정될 것인가

에 해서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음. 특히 지처분이 명 의 보호를 한 효율 인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자칫 표 의 사 검열로 이어져 표 의 자유에 한 한 

이 될 수 있다는 지 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재 소는 지처분을 

사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임. 

  ○ 련기 : 사법부, 인권

12. 새로운 언론매체 통합법 제정을 통한 언론자유 확

○ 필요성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통신매체가 통합되는 정보환경의 융

화 속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매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각 매체간의 

개념 정의가 혼동되면서, 지 까지 행해져온 국가와 사회특수계층의 정보통제가 내용

규제라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인간 계가 왜곡되고 사회로

부터 개인이 소외되는 자기격리와 사회분열, 계층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등의 

문제가 각종 사건을 통해 실 인 법  문제로 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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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계는 노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가 시 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의 

하나로 방송ㆍ통신 통합법의 제정을 지 함. 새로운 법의 제정에 방송ㆍ통신 통합기

구의 설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임. 언론인들의 경우에는 방송ㆍ통신 통

합기구가 민간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언론학자들은 정부기구 성격

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임. 한 방송ㆍ통신법 제정의 골자는 인터넷을 

심으로 하는 가상공간을 법  테두리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함. 

  - 재 방송정책․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이원화․분산화 되어 있다. 방송기본계

획 수립  방송사업자허가는 방송 원회가 담당하고, 기술표 방식 결정, 주 수할

당 등 방송기술  통신정책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함으로써 할기구 간 입장차이로 

디지털방송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종합  정책 수립  균형 인 산업육성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음. 결국 방송통신산업의 체계  육성  균형  지원을 어렵게 하며 

산업시장에서 신규서비스 제공을 축시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

를 박탈하게 됨.

  - 인터넷상의 모든 게재물을 정간법상의 ‘기타 간행물’로 볼 수 있는가, 의 문제가 

있음. 행법령의 해석에 따른다면 모든 인터넷상의 부분의 게재물은 정간법상 ‘기

타 간행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 이 요구되는 통신(헌법 제18조)과는 

달리 공개 인 정보유통을 그 특성으로 하는 에 착안하여 본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게재물에 구나 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을 시.

  - 통 으로 통신에 해서는 거의 인 면책이 용되며 정부는common 

carrier에 한 규제와 감독밖에 할 수 없으나 자매체를 통한 통신은 기존의 통신

매체와는 달리 일 다 는 다 다의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 그 자체가 곧 

의견표명이 되는 상황이므로 자매체를 통한 통신을 단순히 통신이라고 하기에도 

여 히 문제가 있음.

  - 한국 헌법은 의사표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헌법은 이에 정보의 

자유(정보공개청구권, 알권리 포함)를 더하고 있음. 비록 학자들이 학설을 통해 한국 

헌법 21조도 독일헌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사실 실정법 해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 을 야기하고 있음.  

  ○ 추진정책

  - 출 과 방송의 개념에 한 재정립을 통한 통신매체의 통합이 필요함. 방송 계

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신 계법의 체계와 내용으로 환하는 형태로 방송․통신 법

제를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실 인 안으로 고려하며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  측면의 보장을 한 방송규제의 존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122 -

  - 매체의 종류에 따른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하며, 미디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체기본법제정이 요구됨. 

  - 나아가 헌법 제21조가 개정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헌법 제21조상의 언론ㆍ출

의 자유라는 용어가 ‘표 의 자유’로 바 어야 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른 조항으

로 분리하여야 하며, 표 의 자유라는 용어는 매체별 자유가 아닌, 보다 구체 으로 

기본권보장 부문별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 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허가나 검열을 지하고, 제3항에서 통신, 방송의 설비기

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출 의 자유’, 즉 표 의 자유에 한 개념이나 설명은 헌법도 례도 학설

도 명확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의 경우 아직 례를 통해서도 명백한 입장표명이 나와 있지 않다. 례 

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출 물이라고 보기도 했고(서울지법 2000.2.2. 선고 99가합

64112 결), 자게시 이나 공개 장은 통신으로 보기도 했으며( 법 1997.4.25. 선

고 96도2910 결), 컴퓨터통신사업자에 해서는 조리상의 의무만 인정(2001.9.7. 선

고 2001다36801 결). 

  - 미국(FCC)과 캐나다(CRTC)의 경우는 이미 일원화된 방송통신 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국은 최근 11월 19일 하원에서 방송과 통신을 포 하는 새 커뮤니

이션법(Communications Bills)을 발표하고, 기존의 5개 방송․통신규제감독기구

(ITC, RadioAuthority, BSC, OFTEL, Radiocommunications Agency)를 통합하여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을 설치하는 등 디지털시 를 규제하기 한 새

로운 규정 등을 마련하 음. 이탈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7년 7월 방송통신법의 제정

과 함께 방송․통신단일 감독기구인 ICA(It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를 설치

한 바 있음. 이처럼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도 방송․통신의 융합 상이 가속화되면서 

방송과 통신감독 기구를 통합 정비하는 한편, 방송통신법의 제정  융합서비스에 

한 법  규정,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겸  등과 련하여 법제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음. 

  ○ 련기 : 방송 원회, 문화 부, 인권  



- 123 -

언론사주의 소유지분의 제한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13. 언론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  

  ○ 필요성

  - 시민단체는 정간법 개정취지문에서 한국 신문은 재벌이나 족벌이라는 지극히 사

인 이해 계에 근거한 집단들이 언론기업을 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이들 언론

은 언론기 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정성과 객 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언론사 소

유주의 이해만을 추종하는 사 인 집단으로 락하고 있다고 비 .

  - 신문기업의 소유한도의 제한 는 소유와 경 을 분리하는 것이 재의 권언유

착, 방만한 부실경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에 해서 이것을 법 으로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비록 사 기업이지만 공 인 역할을 한다는 에서 신문은 이유추구가 지상목표인 

일반기업과는 다르다고 재반박.   

  - 주식공개만으로도 소유와 경 을 분리하고 경 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그럼에도 신문사의 주식공개나 기업경 방식의 도입이 무조건 바람직

한 것만은 아닌 것이 경 의 논리에 의해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이 축될 수도 

있다는 지 .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좋은 신문이지만 자 요인이 되어 폐간되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 추진 략

  - 소유지분 제한의 헌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재산권과 공공의 복리가 충

돌할 때 공공의 이익을 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이 있음. 

  - 공정한 신문경쟁체제의 마련이 필요. 시장을 통한 이윤추구의 강화는 결과 으로 

공익성의 추구와 멀어지고 리즘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신

문의 소유와 경 이 무 쉽게 시장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

  - 편집권 독립성 확보를 해 정기간행물법 개정으로 특정 개인의 소유구조를 제

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 인 효과도 의문이고 해당 언론사의 강한 항이 

상됨.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유지분제한이나 소유와 경 의 분리보다는(즉, 신문사 내

부 경  문제에 정부가 구체 으로 간섭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련법규

들을 엄격히 용하여 신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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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지 제도의 개선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 근거  외국사례

  - 미국의 경우 신문사의 소유형태가 신문의 질 인 우수성과 상 계가 없다는 

연구가 많음. 비록 형신문이 소규모 신문보다 질 으로 우수하지만 개인소유이든 

상장된 기업소유든 그룹소유든 신문의 질 인 수 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존 맥마 스(John McManus) 교수는 신문사는 인건비와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이면서 가장 많은 독자와 고주를 잡는 경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뉴스의 가치는 정치 사회 인 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장 은 비용으로 취재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달될 수 있는가에 따

라서 결정됨. 

  -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을 소개한 1948년 미국의 허친슨 원회 보고서의 경

우 언론사 소유주의 이익우선에 한 비 을 가하고 그들의 도덕  자세를 요구하고 

여론을 소수의 규제받지 않는 사람들에 맡겨 둘 수 없다고 강조하 음.

  

  ○ 련기 : 문 부, 법무부, 인권

14. 신문사와 방송의 겸  지 개선

  ○ 필요성             

  - 일부 특정 언론이 시장을 독 하며 의견의 다양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기 어려움.

  - 재 일간신문과 통신은 겸 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을 겸 할 수 

없음. 일간신문, 통신 는 무선방송을 경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는 지분을 일

정부분 소유한 자가 다른 일간신문 는 통신의 주식 는 지분의 취득은 제한 됨. 

이와 같은 과도한 소유규제로 인하여 방송산업이 독과 체제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

한 상이 지속되면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의 발 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

이 제기되어 옴. 

  - 행 방송법의 경우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업은 재원이 많이 필요한 지상

나 종합편성방송에는 진출할 수 없고, 뉴스를 수집, 보 하는 일간신문이나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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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도 문 채 을 소유할 수 없음.  

  ○ 추진 략

  - 방송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원천  규제방식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업자가 여론독 이나 시장독 을 할 경우 소유분산조치를 하는 사례별 사후

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를 들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되, 

해당신문의 시장 유율이 높을수록 방송시장 유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여론독

을 방할 수 있음. 

  - 유사하게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방송시장 참여지분 상한선을 낮추고 

로그램 제작ㆍ공 , 방송송출사업, TV 수상기  방송기기 제작 등의 방송 련 산

업 참여도에 따라 방송시장 참여비율을 제한. 여론독과 을 제어하면서도 방송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 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방송법 제8조는 소유제한 등에 하여 규정. 구든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 과할 수 없

음. 다만, 국가 는 지방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종교의 선교를 목 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등

은 외로 함.

  - 규모 기업집단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와 그 계열사 는 정간법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 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 하거나 그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이외에도 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겸 하는 법인, 

방송의 상호겸  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 북미나 유럽 부분은 방송의 소유집 이나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막으려고 

법을 만들었지만 어느 나라도 효과 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방송

사들이 다양한 외조항이나 유보조항을 통해 이를 피해가고 있고, 기업과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방송규제기구도 소유집 을 막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시장이 국제화 되면서 차 소유규제는 기술 으로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비효율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화나 신문 등 미디어 산업이 방송에 진출하는 경우 다른 업종보다 효과 으로 

경 할 수 있다고 믿음. 이에 따라 각국은 방송의 공익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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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존의 소유규제를 완화. 1996년 개정된 국의 방송법은 기존의 복수소유규제

를 완화했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도 완화해,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합한 체 

미디어 시장의 10 퍼센트 유율로 제한하는 총 인 규제방법 도입. 

  - 1996년 개정된 미국 통신법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지는 여 히 존속

시켰지만 방송사의 복수소유규제는 일부 완화했다. 독일도 1997년 방송국가 약개정

을 통해 소유규제를 완화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 소유규제를 강화하기 보

다는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련기 : 방송 원회, 문화 부, 공정거래 원회, 인권 원회

 

15. 언론 재제도 개선

  ○ 필요성

 - 언론 재원원회는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1986년 1월 28일 법원은 이를 

기사의 정정이 아닌 반박을 한 청구권이라고 설명)에 의한 분쟁을 재하고 정기

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한 법  치기구이다. 한국 정부

의 경우 반론권을 국민들의 명 를 보호하기 한 효과 인 구제수단으로 홍보하

으나 한국 언론은 반론권 제도에 해서 그 설립 당시부터 지 까지 부정  시각을 

견지해 옴. 언론은 권 주의  권력이 지배해 온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완

히 뿌리내리기 이 에 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은 으로 험한 일이라고 주장. 

  - 재의 재제도는 몇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높은 취하율

과 낮은 합의율임. 

  - 언론 재제도가 재보다는 조정에 가까워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재제도를 

더욱 강화해 언론 련 분쟁을 법정에 가기  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재제도가 언론에 이 의 법  부담을 부과하는 것

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명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 도 있다. 

  ○ 추진 략

  - 언론에 의한 명 훼손의 경우 언론 재제도의 개선과 강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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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재심리도 집 심리제를 도입하여 사 에 쟁 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정간법 제18조 4항에 규정된 신청처리기간 14일은 부족하므로 개정되어야 함. 

재 원들이 실체  진실을 악하기 해서는 신청처리기간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 

  - 명 훼손으로 인한 반론권 행사 상을 사실  주장에 국한하지 않고, 의견, 논

평, 주장에 해서도 확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언론을 축시킬 가

능성이 있음.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구제를 더 신속하게 할 것으로 망하지

만 언론ㆍ출 의 자유와의 한 비교형량을 통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반론권은 랑스, 미국  독일의 일부 주(州) 등 약 30개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 국의 정정제의권(訂正提議權), 한국의 구언론기본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방송법 제91조 등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도 

명 훼손에 한 하나의 구제 방법으로 반론권의 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법부는 반론권 제도에 해서 이른바 ‘무기 등 원칙’에 일치하는 합헌  구제

장치로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명 회복에 당한 처분에 사죄 고를 포함

시키는 것은 헌으로 . 

  - 반론권과 련한 하나의 문제는 사실  주장과 주 인 표 을 어떻게 구분하

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반론권은 사실  주장에게만 용되기 때문에 이를 단하

지 않으며 안 된다. 즉, 비록 이것이 기술  구분이긴 하지만 명 훼손법 상의 ‘사실

 주장’에 련된 규정은 법원들이 주 인 의견이나 비평과 객  사실 사이의 

구분을 짓도록 요구하고 있음. 

  - 언론 재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 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비록 언론 재

제도의 필요성에 해서는 동감하면서도 효율성에 해서는 불만을 표 . 언론 재제

도를 이용한 피신청인들은 언론에 유리하게 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한 

불만을 나타냈고, 2003년 후반기부터는 정부기 이 주체가 되어 재를 신청한 건수

가 부쩍 늘었다는 에서 언론 재제도에 한 언론계의 불만이 높음.

  - 미국의 경우 반론권은 신문 등 인쇄매체에는 이를 지하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부분 으로 허용하고 있다. 1973년 미국 연방 법원은 마이애미 헤럴드  토닐로 사

건(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에서 인쇄매체의 경우 무엇을 취재하고 

발행할 것인가에 한 편집권은 발행자나 편집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국가나 제3자가 

이에 해서 개입하는 것은 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 1969년 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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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달제 실시를 통한 신문시장 정상화

이언 방송  연방통신 원회 사건(Red Lion Broadcasting Co.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방송 의 유한성, 공익성 등의 근거를 들어 한

정 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 비 을 받은 정치  후보들이 방송에서 이

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 랑스는 1789년 명을 거치면서 당시 거 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언론이 

개인의 명 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구제를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책

으로서 반론권을 제도 으로 정착시키게 되었음. 반론권 제도는 1822년 최 로 입법

화 됨. 1970년 에 들어와 그 용범 를 방송에까지 확 하 는데, ‘사실  주장’에 

뿐만 아니라 의견ㆍ 비평과 같은 주 인 표 에 해서도 반론을 인정하여 가장 

넓게 반론권을 인정. 반론권 실 을 해서는 민사  방법과 형사  방법 모두 가능

하다. 국가 공무원이나 의사 등은 반론권 청구에 일정한 제약을 받음. 

  - 독일의 경우 반론권 제도를 19세기말에 도입하여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랑스의 1822년 법에서 규정된 반론권을 

모델로 바덴주에서 1831년에 그리고 연방차원에서는 1874년에 제국출 법에서 반론

권 제도를 인정. 그런데 기 독일의 반론권은 그 행사주체가 청 혹은 사인으로 정

해져 있었고, 그 이행의 강제수단으로 벌  등의 형사 인 제재를 가하고 있어 재

의 반론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즉, 정부에서 주도하는 성격이 강한 제도 다. 그러

나 1960년 를 후로 주별로 출 법,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반론권에서 형사 인 색

채를 배제하고(아직도 흔 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 인 방법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도

록 하 다. 

  - 일본은 사죄 고가 반론권 신 많이 이용됨.

  ○ 련기 : 언론 재 원회, 문화 부, 

16. 공동배달제 도입  운  강화

 ○ 필요성

  - 언론개 의 추진과제  언론계가 첨 하게 립했던 사안 의 하나가 문화

부에서 실시하려는 신문공동배달제임. 공동배달제란 한 신문보 소에서 여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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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공동배달제가 실시되면 해당 지역의 보 소는 

여러 신문을 배달할 수 있어 수입이 늘게 되고 독자는 다양한 신문을 선택할 수 있

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이는 1996년부터 시작된 신문고시제도를 강화시키는 방안

으로 2003년 5월 27일 공정거래 가 신문시장에 직  개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을 개정함.

  -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03년 11월 3일 국민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세계

일보, 한겨 신문 등 5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신문서비스(주)’가 공동배달

제 실시. 먼  공배제 참여 5개사와 국언론노조는 공배제추진 원회를 구성, 3월 

과천에 공배지사를 세우고 첫 시범실시를 시작했으나 운 상의 문제로 본격 인 공

배제 시행이 지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기  융자, 각 사의 증자방식 등 자본조달

계획에 한 이견, 그리고 조선, 앙의 신문값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 등이 공배제 

실시를 미루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 

  - 일부 신문사들은 정부가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시킨다고 주장. 특히 정부가 

신문시장에 인 으로 개입하여 특정의 신문사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비 . 

  - 변호사들은 공동배달제의 유권해석에 신 해야 하며 공동배달제가 일부 지역이 

아닌 국 인 형태로 실시된다면 시장질서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 . 한 기

 지원 문제는 기  사용 목 에 부합하는지에 한 행정법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

다는 지 . 

  - 경기침체에 따른 고 격감과 과당경쟁으로 IMF 사태이래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해서는 신문고시의 엄격한 용과 공동배달제의 시

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를 해 정부가 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 

됨. 그러나 메이  신문들은 공배제를 한 정부의 자  지원은 난립상을 존속시킬 

뿐이라고 반 . 

  ○ 추진 략

  - 공배제를 성공 으로 실 하기 해서는 련 회사를 공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공배제가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실질 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한 여러 조사나 의견수렴도 거쳐

야 함.  

  - 다른 안은 재 매 가격 유지 의무화를 꼽을 수 있음. 재 매 가격 유지란 유통

단계를 거친 상품을 생산자가 정한 가격 로 최종 소비자에게 는 것으로 경쟁 해 

요소로 간주돼 지되고 있지만, 신문·도서 등 지  작물에 해서는 지 상에서 



- 130 -

악세스권 보장을 통한 언론ㆍ출 의 자유 신장

제외시키고 있음. 

  ○ 근거  외국사례

  -  문화부는 "신문공동배달제는 신문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정부 의지뿐 아니라 참여 언론사

의 유통구조 개선에 한 의지, 치 한 장조사, 신문시장 선진화를 한 다각 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 

  - 2003년 신문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 원회는 행 신문 공동배달제는 신

문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 공정 는 만일 공동배달회사가 가격 담합

이나 매부수 제한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문을 공동 배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

법을 용해 규제하기 어렵다고 공동배달제가 법이 아님을 천명. 한 공동배달회

사에 한 문화산업진흥기  지원은 지원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상으

로 하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 

  ○ 련기 : 공정거래 원회, 문화 부, 인권

17. 악세스권리 보장을 한 언론 계 법규 재정비

  ○ 필요성

  - 악세스권은 독 화ㆍ집 화ㆍ거 화ㆍ권력화 되어 일반 공 의 의견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도출된 개념. 경제  불평등 상황에서 실제로 사상의 자

유시장에 한 낭만 인 믿음은 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 인 개입을 

통하여 공 이 매체에 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취지. 

   - 법  권리로서의 악세스권의 실  방법은 제한 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언론의 

자유에 우월 인 비 을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는 더욱 제한 일 수밖에 없음. 악

세스권을 보장하는 방법들은 개 (1) 반론보도, (2) 의견 고, (3) 사과 고, (4) 신문

에 한 투서, (5) 텔 비  참가, (6) 언론기  참가, (7) 옴부즈만 제도, (8) 매체

에 한 비 ㆍ항의ㆍ진정ㆍ요구 등이 있음. 

  - 가장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신문에 한 투서이다. 투서는 개 독자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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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게재되는데, 투서 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이 게재되는 지에 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극히 은 분량만이 실리며 신문사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거의 실리지 않음. 

  - 하나의 효율 인 악세스권 실행의 장치는 반론권임. 그러나 반론권이나 의견 고 

등의 구제책은 사실상 부당하고 비 실 이며 나아가서는 언론자유에 한 침해라는 

비난이 있음. 특히 반론권 제도에 해 일부 학자들은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 뿐만 아니라 반론권이 사회 으로 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다는 이 지 됨.

  - 반론권과 함께 악세스권 실 의 형태로서 한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독자나 

시청자 옴부즈만 제도임.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  제작한 시청자 참여 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며(방송법 시

행령 제51조), 방송 원회규칙에 따라서 시청자 참여 로그램의 운 , 제작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일종의 시청자들의 악세스권을 보장하기 한 장치

라고 해석 할 수 있음(방송법 제69조6항). 이러한 악세스권이 언론ㆍ출 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에 한 의문제기가 있음.

  ○ 추진 략 

  - 인터넷 시 의 뉴미디어 등장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심으로 구분된 매스미디어

가 융합화 상을 보이면서 언론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형 성격으로 악세스권에 

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근을 필요로 함.

  - 반론권에 있어서 사실과 순수한 의견을 구분하기 힘들므로 사실  주장과 아울

러 의견, 논평 등의 경우에도 반론권의 상으로 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언론ㆍ출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신문은 독자란과 독자가 직  쓰는 칼럼 등의 양을 늘려 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언론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함.      

  - 미국의 철회법과 같이 악세스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법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드 라이언  FCC (Red Lion Broadcasting v. FCC, 1966) 사건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방송자유에 의한 언론자유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체에게 있고, 국

민 체는 헌법상 언론자유의 목 에 합치하도록 미디어를 움직일 권리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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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의 법  개념 확립

다고 시함. 이 사건에서 국민의 근권을 보장한 형평성의 원칙을 인정함. 1987년 

시라큐스 피스 카운슬(Syracuse Peace Council v. FCC) 사건에서 폐지되지만 방송에 

한 반론권은 폐지되지 않음.

  -  미국은 뉴딜 정책 등이 시작되면서 언론이 제 로 여론을 반 하지 못하면서 

신문을 개 해야 한다는 견해가 거세어 짐. 이에 소  허친스 원회가 구성되어 신

문사의 소유  시장 경쟁, 그리고 이것이 뉴스 선택과 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여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험에 처해있는데 이

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거 자본 때문이라고 진단. 언론이 책임을 스스로 버린다

면 결국 언론의 자유는 제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서는 경고하 다. 원회는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해 정부의 극 인 규제나 개입보다는 언론계 스스로 자정

할 것을 요구함. 

  - 악세스의 문제를 이기 한 제도  장치가 미국의 경우 약 15개 주에서 실시

되고 있는 ‘철회법’(retraction statute)임. 이는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경우 명

훼손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 언론사가 시의 하게 자발 으로 이를 최소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직 인 피해 이외의 경우에는 면책되는 법임. 이러한 철회법은 실제

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악세스로부터 언론이 취재, 보도하는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을 최 한 방지하기 한 것임.        

  - 일본의 경우 사죄 고(사죄 고)가 아직도 요한 악세스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

  ○ 련기 : 문화 부, 언론 재 원회, 인권

18. 인터넷언론의 법  용  개념 정립

  ○ 필요성

  - 통 인 매체법이 인터넷언론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나타나

는 보도행 나 언론기업 활동상의 혼란. 2003년 12월 재 인터넷과 련하여 250여

개의 법령을 제정  개정하 으나 인터넷언론에 해서 직 으로 정의 내리고 다

루는 법령은 없음. 2004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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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으나 이 법은 매체법이 아니라 선거행 와 선거와 

련된 언론보도에 한 직 규제법이므로 법령의 시행에 많은 문제 을 노출하고 

있음. 

  - 인터넷언론은 첫째, 취재ㆍ보도와 련된 문직주의  에서 볼 때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생산 는 매개하는 조직 는 기업이며, 둘째, 인터넷언론을 인터넷 환

경에서의 취재보도 행 로 볼 수 있고, 셋째, 개인  는 집단  차원에서 온라인 

담론을 펼치거나 는 을 쓰는 것과 같은 공표행 를 인터넷 언론에 포함시킬 수 

있음. 그러나 인터넷언론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2003년 니만

리포트(Nieman Report)에서 블로그와 같은 매체가 독자 인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

하지 못하며 단편 인 지식이나 단순한 목격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에 포

함시킬 수 없다고 피력. 

  - 공선법에서 정의내린 인터넷언론의 개념은 기본 으로 정간법의 신문과 잡지 등

에 내려진 법  정의를 형식 으로 차용. 그러나 운 의 형태나 주제에 한 명확한 

기 이 없으며 선거시기와 비선거시기를 구분하기도 실 으로 힘들며 더욱이 이 

법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는 비 이 있음. 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원회의 심의 기 은 방송에 한 심의기 과 유사한데 이러한 

이 이용자의 표  참여를 오히려 해시킨다는 지 이 있음. 통  언론의 기사

작성 방식도 혼합형으로 변해가는 추세에 인터넷언론에 한 사실과 의견의 분리는 

인터넷언론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한 여론조사보도를 지도 기존의 매

체에 용된 기 을 그 로 용하는 문제가 있으며 패러디 등 풍자형 언론행 를 

원칙 으로 불법화시키고 고 정치 고와 의견 고를 지하고 있어 매체간의 균형성

을 반하고 있다는 비 이 높다. 

  - 이용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제 문제들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발생. 익명성을 법 으로 규제하고 실명성을 

강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 공선법은 익명성의 제한으로 표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큼. 특히 익명성에 한 규제가 명백한 사 검열이며, 익명성이 표 의 자

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로 근

하면 도입목 에 부합하지 않으며 궁극 으로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 난다는 문제가 있음. 

   

  ○ 추진 략

  - 인터넷언론도 언론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필요. 즉, 정간법 개정을 통한 인터

넷언론의 제도  수용이 가장 실 . 여기에는 인터넷언론을 상 로도 반론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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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터넷의 참여 진  성격을 극 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나 입법이 이루어져

야 함. 아울러 인터넷언론의 종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필요함. 특히 패러디사

이트나 논객사이트 등을 문직 모델과 등치해서 규제해서는 안 됨.  

  - 인터넷 매체법의 규제는 최 한 자율규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근거  외국사례

  -  통신 련 법의 에서 볼 때 인터넷언론은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

신사업자로 분류된다. 한 IP나 ISP로서 기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에 한법률과 

기통신사업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 인터넷언론을 출 물로 본다면 이

는 정기간행물등록에 한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정

기간행물이라 함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 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

지, 기타 간행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기타 간행물은 정간법 시행령 제1조의2(기

타 간행물)에 따르면 기타 간행물로서 “보도, 논평 는 여론형성의 목  없이 일상

생활 는 특정사항에 한 안내, 고지 등 정보 달의 목 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컴퓨터 등의 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

작된 자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방

송법(제100조)의 에서 볼 때 방송 원회의 사후심의의 상이 되는 인터넷방송의 

경우 개 허가 혹은 등록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 계유선방송사업자  방

송사업자에 국한되어 있고, 공  방송과는  련이 없는 인터넷독립방송국의 

경우 방송 원회에 의한 심의 상이 아니라 기통신사업법상의 심의 상이 되고 있

음.

  - 헌법재 소는 2002년 6월 27일 “ 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헌결정  법 제71조 제7호  제53조 제3항 부분에 한 심 청구 각하결정”에서 

인터넷을 공  방송과 다른 ‘가장 참여  시장’내지 ‘표  진  매체’로 정의하면

서 진입장벽이 낮고 표 의 방향성이 보장되는 매체라고 . 한 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 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는 미풍양속을 해하

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규제되는 표 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며 표 의 자유를 지나치게 범 하게, 포 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 지원칙에 배된다“고 하면서 헌결정을 내림. 

  -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정기간행물로 인정할 것인가에 해서 상반되는  결이 

나오고 있으나, 체로 언론으로 인정하는 추세. 주목할 례가 잇츠인더카드  푸

셰토(It's In the Cards, Inc. v. Fuschetto) 사건으로 스포츠 기념품 매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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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용의 범 와 한계

한 스포츠넷(SportsNet)이라는 자게시  이용자들 사이의 명 훼손  다툼임.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 은 인터넷에서의 자게시 을 정기간행물로 간주할 수 있는

가 하는 . 당시 스컨신(Wisconsin)주 법률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 훼손

을 당한 사람들은 법원에 제소하기 에 언론사로 하여  문제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원은 자 게시 을 법률상의 정기

간행물로 인정치 않았음. 그러나 법원은 결문에서 “기존의 법은 인터넷이 생성되기 

이 에 만들어진 것이며 명 훼손에 한 법 조항을 인터넷에 용하기 해서는 입

법자들이 이에 맞는 법률을 빨리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시. 이러한 법원의 취지와 

유사한 례가 1995년 하워드 스턴  델 이 서비스사(Howard Stern v. Delphi 

Service Corporation) 사건이다(165 Misc.2d 21 (N.Y.Sup.Ct. 1995)). 당시 작가이자 라

디오 토크쇼 호스트이며 비 정치인인 하워드 스턴(Howard Stern)은 뉴욕주지사에 

입후보하겠다고 공개 으로 선언하 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입후보 사실에 하여 

회원들이 참여하여 논쟁을 하도록 자게시 을 개설. 자게시 에서의 논쟁을 홍보

하기 해 피고회사는 자게시 과 함께 New York Magazine과 New York Post에 

한 면 체에 걸쳐 고를 게재하 는데 이때 원고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일 먼  자게시 을 뉴스 배포자로 보아야 하는지, 일

시 인 이용 지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고가 수정헌법상의 보호의 자격이 있는

지에 해 논의의 을 두었다. 법원은 먼  피고회사의 온라인 서비스가 독자가 

정보를 얻기 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뉴스 공 자나 서 , 는 신문에 실리는 독

자칼럼과 유사한 것으로 단하 음. 

  ○ 련기 : 정보통신부, 문화 부, 방송 원회, 인권

   

19. 사이버공간에서 작권의 공정이용 법리 용 

  ○ 필요성

  - 디지털화는 작권의 본질과 이해에 향을 미치며,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화는 

작물의 창작ㆍ유통ㆍ이용방법을 근본 으로 변화시킴.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작권은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어지는 권리가 됨.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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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T의 발 은 소 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산업 발 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기도 함. 

  - 인터넷상 작권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구분이 모호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음. 가장 큰 문제는 재 작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  해결 방안은 제 로 작동하고 있는가하는 . 작권의 침

해는 인터넷 시 에 엄청난 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방이 우선

되어야 함. 한 인터넷의 발달로 작권법의 통합과 개정 한 불가피 함. 

  - 사이버 공간은 공공 역의 성격이 강함으로 공정이용 법리를 확  용하여 많

은 작물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복제 배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나오고 있음. 는 어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작권 보호는 ‘공정이용법리’의 

해석에 따라 좁게 해석하면 표 의 자유가 제한되고, 넓게 해석하면 표 의 자유를 

넓게 보장받아 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인터넷에서는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지털 형태로 송 

받은 음성, 상이나 문자정보와 같은 것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순식간에 수백 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재 송하는 것이 기술 으로 가능한데 이 경

우 인터넷에서의 공정사용의 기 은 아직 불분명함.

  - 인터넷에서 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법 ㆍ기술  방법이 있다. 기술 인 

통제가 심각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의 공유와 공정사용

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음.  

  - 인터넷에서 ‘퍼온 ’로 인한 작권 침해의 심각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인

터넷 언론에서의 작권 침해는 오 라인 언론에서의 작권 침해와 비교해 볼 때 

침해가 매우 용이하며 순간 이고 범 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작권 침해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음. 재 퍼온 의 심각성과 법 인 책임에 한 검토는 아직 미

흡한 실정. 이러한 상에 해서 지식의 공유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한다

는 주장과 퍼온 의 무분별한 인정은 창작의욕을 해하는 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음. 

  - 2003년 작권법 개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 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 인 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기

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행 제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

하도록 하 음.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는 무차별 인 복제와 변경에 의하여 작권을 침

해하기 용이하며 그 발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최근 오 라인 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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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감소는 인터넷에서의 복제의 용이성이 커다란 원인 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공정사용을 범 하게 인정하면 결국 작자의 창작 의욕

을 하시킬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연구를 포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인류공동의 

번 에 반하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에 근거하여 공정

사용을 지나치게 확  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공정사용의 원칙은 인터넷의 출  이후 새로운 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인류 체의 공동번 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에서 인터넷상의 정

보는 공유의 상이며 그 구의 개인소유물도 될 수 없다는 정보공유권(copyleft) 운

동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기존의 작권 침해와 비교하여 인터넷상의 

작권 침해는 심각하므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 인터넷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작권을 이 에 비하여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음.

  ○ 추진 략

  -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작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어떠한 법 , 기술  조치

가 필요한지를 악하고, 그 한계를 살펴본 후 한 균형 을 찾아야 함.   

  - 디지털 작물의 유통에는 국경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용과 보호 방

법에 하여도 국제 으로 통일되고 표 화되도록 함.     

 - 인터넷에서 공 달권 등 이용제공권의 보호수 을 히 정해야 함. 이에 하

여는 작물, 실연 는 음반의 방향 달 행 에 하여 배타 인 권리로서 보호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되, 어떠한 권리로서 어떠한 제약조건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인터넷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 즉,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한 

창작성이 없어 기존 작권법에 의한 편집 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에 하여 새로운 별도의 권리로서 보호하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한 지침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작권자는 작물과 실연ㆍ음반의 무단 사용이나 불법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

인 기술  조치들을 우회하거나 침해하는 행 에 한 한 법  보호와 효과 인 

법  구제 차를 마련해야 함. 한 자  권리 리정보를 무단으로 제거 는 변

경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작물을 공 에게 배포하는 자에 해서는 효과

인 법  구제가 마련되어야 함. 할 것이다.

  - 표 의 상이 작권 보호를 받는 작물인 경우에는 작권 침해가 됨.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원칙 으로 해당 인터넷 언론에 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해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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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언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표 하는 것은 원칙 으로 작권 침해에 해당. 하지

만 공개된 인터넷 언론에 실린 을 무단 복제하 더라도 리 목 이 아니고 출처

를 분명히 밝힌다면 작권법 반으로 보기는 힘듦. 

  - 기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창작 는 작성하여 인터넷 언론에 게재 는 등록한 

, 자료, 사진, 상 는 음악 등에 한 작권은 해당 작권자에게 속함. 이 경

우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작권자의 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

야 함. 반면 개인은 인터넷 언론에 공표된 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하여 정당한 범  안에서 공정한 행에 합치되게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함. 

  - 인터넷 언론에서 스크랩을 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을 게시하는 것을 작권법 

반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타인의 을 사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라고 할 수 있으나 결국 다수의 이용자들이 쓰면서 만인을 한 것이 되어 작권 

침해가능. 

    ○ 근거  외국사례

  - 세계지 재산권기구(WIPO)는 지 재산권을 ① 문학, 술  과학 작품 ② 연출, 

술가의 음반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  발견 

⑤ 산업의장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에 한 보호 

등에 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는 술분야의 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

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음. 

  - 미국 작권법은 제102조(a)에서 ‘유형 인 표 매체로서 고정되는 것’(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음. 인터넷상에서만 발

행된 이미지와 텍스트는 미국 작권법이 요구하는 ‘고정’의 요건을 충족하 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RAM(random access memory)에 일

시 장된 컴퓨터 로그램이 작권 보호를 한 ‘고정’에 해당한다고 시.

  - 미국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처하기 하여 1998년에는 디지털 니엄

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DMCA)을 제정하여 기술  보호조치의 우회를 

지하고, 특히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규정을 마련. 표면 으로는 원칙

 유책, 외  면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면책 허용 범 가 무 범 해서 원

칙  면책, 외  유책으로 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

는 비 을 받고 있음. 

  - 실제로 작권법은 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인 일반 공 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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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작권에 한 보호는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미쳐

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음. 여기서 요한 것이 공정사용으로 를 들어 (1) 재

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  등의 이용, (3) 시사보도를 한 이용, (4) 공

표된 작물의 인용, (5)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6) 사  이용을 

한 복제, (7) 도서  등에서의 복제,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자에 의한 복제, 

(10) 방송사업자의 일시  녹음ㆍ녹화, (11) 미술 작물 등의 시 는 복제, (12) 번

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이 있음. 공정사용에 한 이론은 원래 미국 법원이 1841년 이

래 약 150년간 례이론으로 형성해온 ‘공정사용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며 한국도 

이를 부분 수용. 

  - 미국 작권법 제107조는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는 연구 등과 같은 목 을 하여 작권이 있는 작물을 복

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이용이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작권 침해가 아님.  

  (1) 이러한 이용이 상업  성질의 것인지 는 비 리  교육을 목 으로 하는 것

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   성질, (2) 작권이 있는 작물의 성격, (3) 

작권이 있는 작물 체와의 계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  실질성, (4) 이러한 

이용이 작권이 있는 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효과.8)

  - 유럽연합은 작권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공 달권을 부여하는데 통일  기

을 제시하고 있음. 작권 리정보를 보호하고 이의 무력화를 제한함으로써 작권

의 실질  보호에 충실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 달자에 불과한 경우 일정 

요건에서 면책을 인정. 유럽연합은 1996년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하여 

작권의 개념이 아닌 독자 인 권리를 만듦.

  ○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를 한 지침은 창작성의 결여로 작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취득과 검증  가공

에 양 으로나 질 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는 작권법 이외

의 법제도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데이

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체 는 양 으로나 질 으로 상

당한 부분의 발췌나 재이용을 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발췌'

란 데이터베이스의 부 는 상당 부분을 다른  매체에 구 이거나 일시 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이용'이란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의 배포, 임 , 온

라인 송이나 기타 유형의 이용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부 는 상당 부

분을 일반 공 에게 공개하는 행 를 말한다. 이 지침은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작권

8) 미국 작권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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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에 한 올바른 보도를 통한 인권보호

이나 기타 권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 하게 용될 수 있음을 명

백히 하고 있다.

  ○ 련기 : 산업부, 인권

20.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 필요성

  - 언론보도의 잘못된 행으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 는 범죄보도에 있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함. 특히 언론의 냄비 리즘, 뉴스의 극화 상, 그리고 떼거리 리즘 

등의 행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있어서 문제 이 됨.    

  - 피의자나 피고인에 해서도 형확정 이 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4

항)에 따라 실명보도를 자제하고, 경칭을 붙여주는 것이 언론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

다. 를 들어 피의자 ‘김모씨’와 같은 식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 속보에 한 강박 념은 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 정신질환자, 성범죄, 테

러, 인질 는 유괴 등에 한 보도에 있어서 신 함을 잃어버리기 쉽다. 미성년자의 

경우 용의자나 보호자 이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아울러 주소, 학교, 직장 

등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정도의 표 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범죄 의자나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노출되면서 입게 되는 폐해는 단순하게 경제

, 직업 , 가정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인격을 

멸시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는 사례가 지 않음. 한 선정 인 범죄기사

는 독자들의 범죄에 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모방심리를 자

극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수사나 재 에 향을 다는 비 도 있음. 특히 

범죄보도가 그 특성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의 의사실 내지는 기소내용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권침해, 명 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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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기 은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하고도 충분한 취재

를 하여야 하고 보도내용도 객 이고 공정해야 함. 

  -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최 한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하며 최 한 추후보도를 해야 함. 

  - 피의사실 공표의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 이나 추측 는 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 을 피하는 등 그 내용

이나 표 방법에 하여도 유념하여 피의자나 계인의 명 를 훼손하지 말아야 함.

  - 법성을 조각하기 한 요건들, 즉 공표목 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

표의 필요성, 공표사실의 객 성  정확성 등을 종합 으로 다룰 수 있는 법 , 제

도  장치가 도입되어야 함.  

  - 공인의 경우 수사진  사항의 지속  보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의 의미가 있

으나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 배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한 비교형량의 

기 마련이 요구됨.

 

    ○ 근거  외국사례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법 제

126조는 ‘검찰ㆍ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 청구 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198조는 ‘검사ㆍ사법경찰 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계있는 자는 비 을 

엄수하여 피의자 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 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는 심리 에 있는 보호사건 

는 형사사건에 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 물에 게재 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 물에 있어서는 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

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 는 3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례에 따르면 범죄보도는 개 그 공익성( 는 공공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자의 신원까지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원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범죄자

체의 보도와 같이 공공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본 다( 법 1998. 7. 18. 선고). 

  - 수사기 의 피의사실공표행 가 법성을 조각하는지를 단하는 데는 공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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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 성  정확성, 공표의 차

와 형식, 그 표 방법,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 성  정확성, 공표의 차와 형식, 그 

표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 으로 참

작하여야 한다( 법 1999.1.26. 선고 97다10215 결 등).

  - 미국의 경우 보통법(common law)상의 엄격책임주의에 따라서 타인의 명 를 훼

손하는 표 행 는 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발설자는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는 자

기에게 특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가혹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 

미국 연방 법원은 “공공  심의 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

다”는 제하에 “미성년자인 미혼모의 이름을 구체 으로 밝히는 것은 사생활의 침

해”라고 시하 다. 언론사들의 경우 공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체포에서부터 기

소될 때까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을 윤리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 제된 표 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는 공정한 보도의 원칙이 용되는데 공식 인 기 의 발표내용에 해서 이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언과 발표의 내용에 해 용하고 있음. 독일헌법

재 소는 바하(Lebach) 결을 통해 “... 복역하고 석방되는 자의 이름과 사진, 석

방일자, 사는 장소, 그와 계된 인물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장래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자와 련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

을 빼앗는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개인에 한 알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히 

신 을 기하여야 한다”고 시. 

  

   ○ 련기 : 문화 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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